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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

(Governance)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ESG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지침이나, 기업 경영전략의 개념

을 넘어서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가치체계를 현실세계에 실천

하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포용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ESG 문제는 오늘날 사회경제 공동

체가 직면하는 현실 전반에서 점점 더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성장 및 문제해결의 기회로서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탐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본 보고서는 ESG의 개념 및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투자나 기업경영뿐

만 아니라 국가정책 및 제도 사례를 포함한 글로벌 ESG 동향을 파악하고, 효

율성, 공정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ESG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ㆍ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ESG 개념이 어떻게 발전하고 확산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경제ㆍ경영 분야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주주자본주의는 경제적 번영을 추구

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연환경과 사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여

러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국제사회는 현재의 

경제적 발전이 미래세대의 경제적 번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

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환경 이슈에서 시작하여 점차 인권과 사

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근래에는 환경, 사회, 기

업지배구조라는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ESG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제3장에서는 ESG 경영전략을 추구한 대표적인 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ES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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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높은 주요국들의 경우 ESG 활동에 선도적인 기업이 많으며, 그 양상도 

다양하다. 파타고니아와 같이 설립 초기부터 성장 과정 내내 꾸준히 ESG 활동을 

추진해 온 기업들도 있지만, 대다수 기업은 사회의 ESG 관심 증가에 부합하여 

ESG 활동수준을 높이는 행태를 보였다. 유니레버와 같이 기존 사업방식에 

ESG 경영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슈나이더일렉트릭, CLP그룹, 외르스테

드 등 기존 사업을 폐기하고 ESG 개념에 적합한 사업을 시작하는 등 전면적인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들도 발견된다. 한국기업들도 근래에 ESG 활동을 늘려

가고 있으며, 특히 환경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

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 관

련 ESG 문제는 한국기업에 중대한 위협요소인 동시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기업 차원을 넘어 ESG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일반적

으로 국가정책 개입의 정당성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에서 발견된

다. 그러나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는 용어도 있듯 많은 정책이 부

작용을 낳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기도 한다. 결국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은 효율성 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장이냐 정부냐’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시장과 정부’의 협조 내지 공조 프레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나 빅데

이터 등 근래의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첨단 금융수단, 그리고 다양한 

조직 및 경영기법 등을 참고할 때, 기존의 정부정책 개입 영역을 재조정하고 그 

방식 역시 혁신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의되는 국제적인 ESG 이슈로는 탄소국경세와 최저법인세율 규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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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규모나 기술수준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으나,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중간적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ESG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급속한 

제도 변화에 따라 부담이 과중할 수 있는 일부 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적 

이행 및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ESG 국가정책 사례를 살펴본다. 현재 유럽연합(EU)이 ESG 확

산 및 정책 제도화에 가장 선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 년 사이 ESG 인

프라인 녹색분류체계, 지속가능금융 공시, 기업지속가능 공시, 기업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 탄소국경세 등 많은 제도를 선도적으로 입법화하였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강화, 디지털 혁신과 불평등 

해소, 지역사회 발전, 교육 불평등 해소, 다양성의 확대와 평등 실현, 기업투명

성 및 기업 책임의 확대 등 ESG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국정 목표들을 입안하

였다.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산,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차원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방안 구축, 기후변화의 금융위험 측정과 평가, 그리

고 이를 규제ㆍ감독하는 정책 마련, 퇴직연금 운영에서 ESG 요소를 포함한 비

재무적 위험과의 연계정책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다양성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고 다양성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임직원들의 건

강관리를 경영전략 차원에서 강조하는 ‘건강경영’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건

강경영 우량법인 인증제도’와 거래소 건강경영 종목 선정과 같은 제도를 마련

하여 직원의 건강을 회사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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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차원에서 개인과 기업의 사회신용(social credit)을 

평가한다. 개인신용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업 차원의 적용방안은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탈세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공공지원 정책 

및 규제정책에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공동부유 정책은 소

득과 부의 양극화 문제와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기

업과 민간의 자발성을 억제하는 부작용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거대 플랫

폼 기업 단속 등 독점금지나 교육 형평성 확대를 위한 조처 등도 관심 있게 지

켜볼 만한 ESG 정책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에 의무화한 국가이

며, CSR 지출의무 불이행 시 회사와 관련 임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를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적절한 변용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한편 2021년 10월 8일 OECD 회의에서 136개 국가 등이 최저 법인세율 도

입을 합의하여 2023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조세 관련 공시가 점

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한국도 조세 투명성을 더욱 높여 기업의 사회적 기여

를 제고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역외 납세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책을 ESG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투자 및 기업경영을 위한 ESG 지원정책을 다룬다. ESG 활동

과 관련하여 국가와 민간 사이의 이상적인 역할분담은 국가와 시장이 각자 장

점을 활용하여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ESG 금융에는 ESG 범주 해당



국문요약 • 7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녹색분류체계(taxonomy)가 필요하다. 그리고 ESG 

공시제도는 현재 민간의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으나, 통일된 양식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ESG 정보 인프라

를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면, 민간영역의 기업 감시 및 평가 활동을 활

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된 ESG 평가제

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평가기관마다 방식이 크게 다르고 결과들의 상관관계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해외 주요 기관들의 ESG 평가가 한국의 상황을 적절히 반

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가 ESG 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ESG 평가의 전반적

인 틀을 관리하는 것은 평가지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장에서는 ESG 관련 국가정책을 전략적으로 통합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

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요 ESG 정책들로는 

K-SDGs 및 한국판 뉴딜정책 등이 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등 23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적 이슈에 대한 

정책체계를 자문 및 심의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산하 위원회도 500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ESG 논의 및 

국제 시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러 위원회나 부처에

서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상충효과 유발이 우려되므

로 통합적인 정책 설계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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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59개 위원회 가운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지만, 효과

적인 ESG 실천을 위해 보다 통합적인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부처별로 정기적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 ESG 관

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취합하는 국가 ESG 전략보

고서를 매 기간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중복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을 모듈화하

고 분류기호와 태그(tag)를 부여하는 등 정책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분류체계는 최상위 수준에서 ESG 국가전략에 근거하고 녹

색분류체계(K-taxonomy)와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주요 문제 내지 위험들을 ESG 관점에서 정리

하고, 위험 범주별로 기존 정책목표들을 맵핑(mapping)하여 상호 연결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문제’ 내지 ‘위험’을 가칭 K-Risks Matrix로 구성

한 다음 K-SDGs를 그 해결방안의 핵심으로 포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K-Risks Matrix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협요소들의 가능성(likelihood)과 

충격성(impact)을 도식화하는 개념으로서,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리

스크 리포트(Global Risk Report)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8장은 결론 및 요약이다. 현재 ESG 논의는 투자와 경영 측면에

서 E와 G 개념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가전략 차원에서는 S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파악하고, 개별 대응정책들의 

상호관계를 점검하여 전략적으로 조정 및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추구하는 ESG 가치체계가 국가 전반의 포용적 제도로 정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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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의 궁극적인 가치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념이 아닌 실용적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이 협력하고 조화하는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먼저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ESG 활동의 개

념 정의와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회계 및 공시 제

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각종 평가 프로그램 및 지

표 산출사업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감독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SG 인프

라 정책의 기본 목표는 민간의 ESG 관련 정보 및 평가 산업에서 공정하고 효율

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ESG 국가전략을 통합적으

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주

요사안에 대한 ESG 관점의 정책평가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하며, 국가 ESG 전

략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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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

(Governance)에 대해 투자지침이나 기업경영 이념으로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차원에서도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ESG는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가치체계를 현실세계에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다. 

ESG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주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포용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투자나 기업경영 의사결정에서 고려

되는 이해관계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전체의 편익과 비용

에 도달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ESG 개념 및 적용의 범위를 

확장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전략적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오래전부터 ESG와 유사한 개념의 투자지침이 종교단체 등 일부 투자자 집

단에 의해 실천되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기업경영이나 소비자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ESG 개념이 구체화되어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ESG 문제

는 현실 전반에 걸쳐 점점 더 직접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동시에 성장기회 

및 문제해결 계기로서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탐구되어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

으로 유엔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와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과 유엔 지속가능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등이 발표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부

처와 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ESG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지

속가능목표(K-SDGs)나 한국형 뉴딜정책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ESG 정책 가운데 일부는 중복적이거나 상충적인 면이 존재하

며, 본질적으로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이나 정책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하고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국가 ESG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단계에서 다양

한 분야의 관련 정책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

에서는 글로벌 ESG 동향을 파악하고, 투자나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및 제도 사례들을 조사하고, 효율성과 공정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ESG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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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제적으로 ESG 논의가 최근 급부상한 배경은 국가와 시장의 역할분담 관

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과정과 전

후 복구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조차도 정부의 시장개입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정책들을 대거 시행하였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안정되고 국가의 

경제규모가 급증하면서 공공부문의 자산관리나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문제

가 심각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영미권을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 신

자유주의 사상조류가 득세하고 민영화 정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처럼 

정부실패와 시장기능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정치경제의 흐름은 1990년대 이후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민영화 물

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

로 신자유주의적 관점은 도전을 받게 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에 관한 논

의들이 다시금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최근 ESG 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 경계선을 새롭

게 설정하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 즉 기존의 사회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정치

적 요구의 속성에 변화가 발생하고, 또 이를 해결할 수단이 되는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분야별 문제의 속성뿐만 아니라 시장과 정부의 해결방안 효율성의 

상대적 우열 역시 크게 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와 시

장의 역할분담 영역과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관계는 상호배타적인 양극단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

럼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역할 설정은 이념적 접근에서 벗어나 공정성, 

효율성, 포용성, 혁신 등을 위해 다양한 양태의 정책조합이 필요하다. 단순히 

시장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장과의 제휴와 협력, 시장을 선도하거나 유도하

기, 시장과의 경쟁,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기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ESG 

영역별로 이러한 정부의 역할 양태를 분류하되 각 정책 영역을 통합적으로 결

합하여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표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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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ESG 국가전략 체계표 양식

정부의 역할
정책영역

핵심 사항
E S G

시장에 일임  정부실패 ⇒ 탈규제화

시장을 지원
 균형잡힌 규제 실행

 - 포용/공정/혁신/효율

시장과 제휴
 상호협력의 유인설계 마련

 - 기회주의적 행동 억제 

시장을 선도

 미래예측 리더십 발휘

 - 공동체 위험의 파악

 - 위험과 수익 고려

시장과 경쟁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 독과점/플랫폼/인권

시장을 대체  시장실패 ⇒ 국유화/공영화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사회경제 공동체가 직면하는 문제의 근본 속성을 이해관계 범위와 기

간 및 불확실성 관점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예로 주주자본주의는 단기적인 재

무성과와 주가 변동에 초점을 맞추므로 이해관계의 범위가 좁고 단기적이다. 

이에 반해 ESG 투자나 경영은 좀더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한다. 한편 불확실성 측면에서 기업 등 민간의 시장참가자들은 정량화나 가

격결정이 쉬워 거래 가능한 위험들만을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격

결정이나 거래가 어려운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사회경제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투자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역할로 지칭할 수 있다(Mazzucato 2011, 2017). 따라서 시장과 정

부의 역할분담 방식에 대해 [표 1-1]의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는 것과 함께 [그림 

1-1]처럼 2차원 좌표평면의 영역 구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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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 좌표

거래 어려운 위험

거래 쉬운 위험

단기적 좁은
이해관계

장기적 넓은
이해관계

전통적으로
시장과 기업 영역
(주주자본주의)

좁은 ESG 영역

정부와 시장의
협력 영역

전통적으로
국가/정부 영역

자료: 저자 작성.

ESG 각 영역 사이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서는 [그림 1-2]의 내용처럼 두 가

지 관점이 존재한다. 단, 여기서 G는 경제적 이해를 결정하는 지배구조로 이해

하여 경제(Economy)로 표시하였다. 그래프 A는 각 영역이 동등한 구조로서 

지속가능성은 세 영역이 모두 만족되는 것을 의미하며, 부분적으로 만족되는 

것은 견딜 수 있는(bearable), 공평한(equitable), 또는 유효한(viable) 것으

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프 B는 각 영역이 필요충분 구조로서 환경과 사회와 

경제의 순서로 그 필요성 내지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림 1-2. ESG 영역별 구조적 관계의 이해

A B

자료: Bolton et al.(2020), [그림 19]; EPA(2011)의 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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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achs(2015)는 ESG와 동일한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3E’s, 즉 

경제(Economy), 공평(Equity), 환경(Environment)으로 명명하여 설명하는

데, 여기서 S는 Equity로 대체된 것으로 이해된다. 명칭이 달라진 영역으로 

Economy는 빈곤문제(poverty)를, Equity는 불평등문제(inequality)를 다룬

다. 세 영역은 각각 세계경제(the world economy), 글로벌사회(the global 

society), 지구물리적 환경(the Earths physical environment)을 의미하며, 

복잡한 이 세 영역의 상호작용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설명을 시도한다

(Kahn 2015). 한편 ESG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은 대체적으로 동

일한 개념으로서 상호교체적으로(interchangeably)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한편으론 지속가능성이 보다 더 추상적 개념으로 다양한 개념들을 포괄하

는 데 비해 ESG의 경우는 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측정가능한 개념으로 사용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1) 이처럼 ESG 개념 및 영역별 구조나 명칭에 

다소간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실정을 감안해 ESG 명칭을 

사용하여 모든 논의를 진행한다.

이하 보고서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 ESG 개념의 발전

과 논의의 확산 과정을 개관하고, 제3장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전개된 주요 

ESG 사례를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ESG 국가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좀더 자세

히 논하고, 제5장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전개되는 ESG 관련 정책 및 제도 사례

를 소개한다. 그리고 ESG 국가전략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제6장에서는 투

자 및 기업경영 ESG 지원정책을 논의하고, 제7장에서는 ESG 국가전략을 위한 

정책제도의 통합적 설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1) https://sphera.com/spark/esg-and-sustainability-two-sides-of-the-same-coin(최종 검색

일: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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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성과 ESG 개념의 소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따서 명명한 ESG는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그간 중점을 두어온 

재무적 요소 이외에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가치들을 의미한다. ESG는 자본주

의가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지배해 온 

주주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모두를 고려해

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최근 ESG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기까지 기

업활동을 지배한 관점은 기업의 역할이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에 한정

된다고 보는 주주자본주의의 관점이다. 대표적으로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1970년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논설2)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하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법과 윤리의 제약 아래 이익

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기업이 기부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정치적으로 불건전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Fisch(1997)에 따르면 기업의 활동이 사

회에 유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

① 그 활동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② 그 활동을(적어도 일부는) 그 기업이 실행하는 것이 다른 경제주체가 수행

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해야 한다.

이 두 조건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조건이다. 영리활동을 제

외한 사회공헌 활동들은 대체로 기업이 그 활동을 수행하기보다는 다른 경제주

체들이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경영자가 사회공헌활

동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주자본주의

2) Friedman(1970. 9. 13),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제2장 ESG 개념의 발전과 논의의 확산 • 25

의 관점에서는 기업은 직접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선ㆍ기부를 하기보

다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실행하여 개별 주주의 부를 증가시킨 후, 개별 주주들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선이나 기부활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동안 주주자본주의는 경제학과 경영학 등 학문적 영역은 물론이요, 자본

시장 실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이념으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처럼 간주되어 왔다. 주주자본주의는 글로벌 경제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한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경제발전의 토대를 빠르게 훼손

하는 문제 또한 발생시켰다.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업

의 재무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성과는 재무적 성과, 특히 주

가나 회계적 이익을 중심으로 측정되어 왔고, 경영진 보상 또한 재무적 성과를 

주로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은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를 

극대화하여 자본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그밖의 비재

무적 요소나 활동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었다.

기업이 단기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장기적ㆍ비재무적 목적

의 비용을 최소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의 많은 부분은 주주 외의 이해

관계자나 환경 등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반영한다. 

예컨대 오염물질 정화 비용을 지출하지 않거나 또는 규제를 준수하려 최소한도

로만 지출하면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향상될 수 있으나, 환경이 파괴되어 장기

적으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은 훼손된다. 또 다른 예로 공급망에 대한 지

출이나 인건비 등 생산요소 보상비용을 최소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공급망이 

부실해지거나 혁신에 필요한 고급인력 확보가 어려워진다. 또한 노동환경 개선

비용을 최소화할 경우 기업의 재무성과는 위험한 노동의 대가로 얻게 된다. 이

와 같은 행동은 미시적으로는 수질ㆍ토양ㆍ대기의 오염,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문제와 안전ㆍ위생, 빈곤, 고용불안정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거

시적으로는 자연재해, 자원고갈, 사회의 불안정, 보건 및 교육수준 저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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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미시 및 거시적 문제는 물류나 인력수급 문제를 야

기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구매력 저하로 인한 소비시장 축소 등으로 연결

되어 장기적으로 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장애가 된다.

주주자본주의 관점이 금융환경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위험성

은 2007년 세계금융위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

기지 부실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는 고위험대출을 늘리고, 이를 기초로 한 파

생금융상품을 과도하게 판매ㆍ유통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금융회사의 

경제적 유인이 그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파산하여 큰 파장을 낳은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 뒤에는 지속적인 재무적 성장을 시장의 기대치와 재무적 

성과에 따라 대규모 보상을 지급하는 성과보상제도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McLean and Elkind 2013). 환경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2010년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딥워터 호라이즌호의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의 원인을 조

사한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안전수칙 준수 미비에 따른 것으

로, 사업 진행의 지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원인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딥워터 호라이즌호

가 관련된 프로젝트가 계획보다 한 달 이상 지연되어 매일 100만 달러의 손실

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노동환경을 포함한 사회현상도 주주자본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UNICEF는 2020년 초 전 세계에서 어린이 약 16억 명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추산한다.3) 이는 어린이들의 저가 비숙련노동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주자본주의의 부작용은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

나며, 다국적기업의 등장으로 그 부작용이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추세다.

3) UNICEF(2021), “Child Labou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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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G 개념의 발전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는 문제의식이 국제사회 전반에서 힘을 얻게 되면서 그 해결방안으로서 ESG 

개념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ESG 세 개 분야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활발

하게 실천되는 분야는 환경 분야이다. 산업화의 진행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

각성은 일찍부터 인지된 바 있으며, 환경문제의 특성상 범세계적 차원에서 논

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83년 UN은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설립하고 최

초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였다. 의장의 이름을 따서 

브룬트란트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라고도 불리는 세계환경개발

위원회는 1987년 소위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도 불리는 “Our Common 

Future”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간한다. 동 보고서는 ‘미래세대의 수요를 만

족시키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4) 지속

가능발전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정의라

고 알려져 있다. 동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 환경정책

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환경문제는 국제적 의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동 보고

서는 개인,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수준을 높여

야 할 대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ESG 활동의 시작점으로 평가할 만

하다.

기업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로 이어진다. 199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UN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이어가기 위하여 기업에 사회적 

4) 원문은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다(UN 

Documents(1986), “Our Common Future, Chapter 2: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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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이행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이 요청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UN 산하 

기구가 유엔글로벌콤팩트이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 기업들에 10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는 인권(Human Rights), 노동(Labour), 환경

(Environment), 반부패(Anti-Corruption)의 4개 범주로 요약된다(표 2-1 

내용 참고).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 기업들에 10개 원칙 준수에 대한 연차보

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한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의 세부내용은 오늘날 ESG 개념을 상당부분 포

괄하고 있다. 이전의 브룬트란트 보고서가 환경문제에 집중한 것과 비교하면, 

S 및 G에 해당되는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업 이해관계자 전반을 고려하려는 현재의 ESG 접

근법보다는 다소 시야가 좁으며, 특히 S 및 G 분야에서 현재의 ESG보다 관점

이 제약적이다. 강제력이 부족하고 관점의 폭이 좁으므로 그 적용 및 실천에서, 

그리고 그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표 2-1.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범주 원칙 내용

인권

1

국제적으로 공포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함

Businesses should support and respect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 

proclaimed human rights; and

2
인권유린에 공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함

make sure that they are not complicit in human rights abuses.

노동

3

결사의 자유와 집단적 협상권을 실제적으로 인정함

Businesses should uphold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제거함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and compulsory labour;

5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함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6
고용과 직업 관련 차별을 제거함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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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계속

범주 원칙 내용

환경

7

환경적 문제에 조심하는 노력을 지지함

Businesses should support a precautionary approach to environmental 

challenges;

8
더욱 큰 환경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부담함

undertake initiatives to promote greate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9

환경친화적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장려함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반부패 10

강탈이나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를 반대함

Businesses should work against corruption in all its forms, including 

extortion and bribery.

자료: UN, “The Ten Principles of the UN Global Compa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30).

한편 2005년에 발표된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은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의 ESG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려는 움직

임이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활동을 기업에 대한 투자 시 중요 사항으로 고

려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적 성과에 대한 고착화를 완화하고 ESG 활동을 촉진하

겠다는 것이 PRI의 구상이다. 2005년 UN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세계의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 ESG 관련 책임투자 원칙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에 세계 12개국의 투자기관에서 선발된 20인의 투자전문가들이 투자기관과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70인 그룹의 도움을 받아 책

임투자원칙을 완성하였다. 책임투자원칙은 2006년 뉴욕주식거래소에서 최초

로 선언된 이래 동참하기로 서명한 투자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등 자본시장

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PRI 참여에 서명한 투자자

는 3,000명을 넘고,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규모는 100조 달러를 넘어선다.5)

PRI는 6개 원칙으로 구성된다. 원칙 1은 투자분석과 의사결정에서, 원칙 2

5)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https://www.unpri.org(검색일: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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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 입장에서, 원칙 3은 수탁책임에 대한 공시와 관련하여 

ESG를 고려한다. 원칙 4는 PRI 적용의 확산, 원칙 5는 PRI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협업, 원칙 6은 PRI 적용을 위한 노력과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는 내용

이다.6)

PRI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주주자본주의의 틀에서 실현하는 형태를 띠

고 있다. 주주자본주의하에서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투자자들의 

의견이다. PRI는 기업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규모 투자

자들에게 ESG 활동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기업과 경영자의 인센티

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PRI

원칙의 적용은 강제성이 없으며, 투자자의 자발적 참여와 양심의 문제에 의존

한다. 이에 따라 PRI 원칙에 동참하기로 결의하는 것과 실제 PRI 원칙을 활용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다행히 현재 자본시장에서는 ESG 요소를 투

자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흐름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이러한 한계점은 다소 

극복된 것으로 보인다.

주주자본주의로부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움직임은 기업 CEO

들 가운데서도 확인된다. 2019년 미국 주요 기업 CEO들의 모임인 비즈니스라

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은 “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7)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는 “기업이 그

들의 주주들만을 위해서 봉사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직원들에게 투자하며, 공급자를 정당하게 대하고 공동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6) PRI 원칙 원문 출처는 https://www.unpri.org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Principle 1: We will 

incorporate ESG issues into investment analysi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Principle 2: We will be active owners and incorporate ESG issues into our ownership 

policies and practices. Principle 3: We will seek appropriate disclosure on ESG issues by 

the entities in which we invest. Principle 4: We will promote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within the investment industry. Principle 5: We will work 

together to enhance our effectiveness i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Principle 6: We will 

each report on our activities and progress towards implementing the Principles.

7) Business Roundtable Our Commit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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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하였다. 이는 프리드먼 독트린 이후 기업의 최대 사명으로 이견 없이 받아

들여지던 주주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 모두를 기업활동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약 20년 전인 1997년에도 비

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선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때는 주주의 이익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라고 선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극적인 관점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성명이 강제력이 없으며, 정부가 선언에서 언급한 이해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선언이 주장하는 바가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이라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CEO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기업활동의 최대 사명을 다르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확인된다.

점차 논의가 확산되던 ESG 개념은 2020년 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

록(BlackRock) CEO 래리 핑크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을 통해 급물

살을 타게 된다. 이 서한에서 그는 블랙록이 지속가능성을 투자에서 최우선적

으로 고려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 이듬해인 2021년에는 투자 대상 기

업들에 사업구조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ESG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3. ESG와 SDGs의 관계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 논의 가운데 주목하여야 할 또 다른 

개념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다. 

ESG가 기업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면 국가, 사회 및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활동들은 SDGs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SDGs는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 이외에도 경제발전의 토대

가 되는 환경과 사회 등의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경제발

전을 조화롭게 추구하려는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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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UN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Our Common Futur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처음 언급하였다.

1992년 리우회의(Rio Summit)로 널리 알려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을 논의하고 소위 「리우선언」이

라 불리는 선언문과 함께 세부적인 행동강령인 ‘어젠다 21(Agenda 21)’이 동

시에 채택된다. 리우회의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그리고 사막

화방지협약과 같은 UN의 주요한 환경협약들 또한 체결되는 등 환경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토론되었다.

2000년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라는 의제를 채택하고 절대빈곤, 보건, 환경, 교육 및 

환경과 관련된 8가지 목표를 달성하기로 협의하였다. 이 MDGs는 SDGs 채택 

이전 UN 차원의 지속가능성 목표로 평가받는다. MDGs는 2015년까지 달성

할 목표로 8개 주요 목표, 21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져 있다(표 2-2 참고). 원칙

적으로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의 절대 

빈곤과 보건환경 개선이 최우선 적용대상이며, 선진국 경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MDGs의 경우 ESG나 SDGs보다 포괄 범위가 좁은 것

으로 판단된다.

2015년 MDGs 이행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각 국가들은 전 세계적인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로 하고 2012년 6월 리우+20 

회의를 거쳐 17가지 국제적 달성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는데 이것이 SDGs다. 

SDGs는 MDGs가 만료되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추구해

야 할 전 세계적인 공동의 목표로서 2015년 UN 총회에서 전 가맹국의 지지로 

채택되었다.

SDGs의 핵심 목표는 사람(People) 관련 목표 6개, 지구환경(Planet) 관련 

목표 6개, 번영(Prosperity) 관련 목표 3개, 평화(Peace) 관련 목표 1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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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트너십(Partnership) 관련 목표 1개로 총 17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17개 분야의 목표 아래 169개 세부목표들을 두고 있으며, 목표들의 달

성상황을 244개 지표들을 이용하여 측정한다(표 2-3 참고).

표 2-2.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목표(Goal) 내용

1
극빈과 기아 박멸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3
성평등 촉진 및 여성 지위 향상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4
아동사망률 감소

Reduce child mortality rates

5
산모 건강 향상

Improve maternal health

6
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7
환경적 지속가능성 담보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8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개발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자료: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세부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MDGs가 경제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

과 비교하면 SDGs는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의 균형과 목표 간 연관성을 추구

한다. 또한 범지구적인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국가 간, 그리고 기업, 시민

사회와 정부 등 다차원적인 이해관계자들의 글로벌 연대(Partnership)와 협력

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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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SDGs의 17개 목표

번호 내용 구분

Goal 1 No Poverty People

Goal 2 Zero Hunger People

Goal 3 Good Health and Well-Being People

Goal 4 Quality Education People

Goal 5 Gender Equality People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Planet

Goal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Prosperity

Goal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Prosperity

Goal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Prosperity

Goal 10 Reduced Inequalities People

Goal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Planet

Goal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lanet

Goal 13 Climate Action Planet

Goal 14 Life Below Water Planet

Goal 15 Life on Land Planet

Goal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Peace

Goal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Partnership

자료: U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SDGs의 적용에서는 국가적 상황에 따라 지표 세부내용에서 유연성을 발휘

할 수 있어서 국가별로 자신들의 상황을 진단하고 적절한 세부목표와 지표를 

선택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점도 SDGs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2017년에는 SDGs의 17개 목표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범세계적 수준의 지표 

232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한국도 이를 바탕으로 국내 상황에 맞는 세

부목표 및 지표수립에 착수하였고, 2016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SDGs를 반영하여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 및 214개 지표로 구성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다.

ESG와 SDGs는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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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과 시각을 공유한다. 현재 많은 경우 ESG 논의는 지속가능성 개념을 기업

이나 투자자 등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집단에 초점을 둔다. 반면 SDGs는 기

업부문의 활동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더 나가서 범세계적인 경제

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논의를 지향한다. 한편 SDGs는 기업에도 지속가능발

전을 위한 참여를 요청한다. 특히 ‘2030 Agenda’8) 제67조는 사회의 관점에

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동을 요청하고 있다. 이 조항은 SDGs와 ESG 

활동이 배타적이지 않으며, SDGs 달성을 위한 기업과 자본시장에서의 노력이 

상당부분 ESG에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기업 중심의 ESG 개념과 정부 중심

의 SDGs 개념을 통합하여 국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국제협력이라는 

비전을 완수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4. 중소기업과 ESG

현재까지 ESG 개선과 관련된 움직임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었다. 반면 중

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의무 부과가 이연되는 등 상대적으

로 ESG 압박 수준이 낮았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관심은 

낮으며 ESG 현황 또한 대기업보다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오덕교 2012). 그

러나 멀지 않은 미래에 중소기업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ESG 수준 향상 

압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투자자들이 중소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것이다. 기업

의 ESG 관련 활동의 주요한 원동력은 투자자의 ESG 활동에 대한 수요다. 현재

까지 ESG 관련 투자자들의 요구는 주로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8) U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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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권투자, 은행대출에서도 기업의 ESG 활동을 핵심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9)10) 이러한 움직임은 중소기업의 ESG 활

동 강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공급망(supply chain)을 통해서도 ESG 수준 향상 압력이 발생할 것

이다. 공급망 전체를 ESG 활동으로 묶지 않을 경우 공급망 위쪽에 위치한 대기

업에 대한 ESG 관련 부담을 공급망 아래쪽에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전가할 가

능성이 있다.11) 이 경우, 해당 기업만의 ESG 수준은 향상될 것이나, 사회적 수

준에서나 공급망 전체적으로는 ESG 수준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ESG에 대한 요구는 기업 차원을 넘어서 공급망 전반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진

행하는 것으로 확대될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산하의 공급망에 포함되어 제품을 납품하는 영업구

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기업에 대한 ESG 요구는 하청업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RE100 캠페인은 가입기업이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구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supply chain)

에 위치한 모든 협력사에 동일하게 부과된다. 이처럼 공급망 단위로 ESG 수준 

향상을 요구하는 일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국내 대기업들도 공급망 전반에 걸

친 ESG 관리에 나서고 있다. 예로 LG전자나 아모레퍼시픽은 협력사 선정 시 

생산과정의 안전, 노동 및 환경 측면에서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고려

한다.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대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ESG 대응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사업 범위가 

9) 「은행 “환경 오염 기업에 대출 않겠다”...여신도 투자도 ESG 중심 재편」(2021. 1. 25),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1. 7. 6).

10) 「KB금융 “화력발전 투자ㆍ대출 더는 안한다”」(2021. 1.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8).

11)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부품을 자체 제작하는 대신 하청업체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작업장

에서 산업재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위험작업 진행과 관련하여 안전에 투자하는 대신 아웃소싱을 하고 

위험에 대한 책임을 외주회사에 전가하는 방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제2장 ESG 개념의 발전과 논의의 확산 • 37

좁고 주요 이해관계자가 납품업체인 대기업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좁은 만큼 ESG 대응 범위도 대기업보다 좁다. 그러

므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전방위적인 ESG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핵심 이해

관계자를 중심으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별적 ESG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지속가능보고서를 포함한 ESG 정보 공시와 관련하여서도 핵심 

이슈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ESG 관련 공시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ESG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자원이 제약된 중소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

운 일이다. 그러므로 핵심 산업군과 관련하여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공시 핵심 

원칙과 고객이 요구하는 핵심 ESG 정보를 중심으로 공시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일 것이다.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의 개발도 중요한 과제다. 대부분 ESG 

평가지표는 대기업 위주로 개발된 것으로, 영업의 범위와 기업 자원의 차이가 

큰 중소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러나 ESG 활동의 평가가 대

출심사, 정책금리 적용 및 대기업 납품을 위한 평가 등에서 널리 활용될 예정인 

만큼 중소기업의 환경을 잘 고려한 지표의 개발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ESG 평가지표 개발이 진행 중인데, 그 예로 2021년 8

월 한국기업데이터(KED)가 ‘중기 ESG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은 내부자원이 부족하므로 증가하는 ESG 활동 및 공시요구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나수미(2021)는 현재 ESG 대

응이 미비한 중소기업은 ESG 환경 변화에 적응할 때까지 단기적으로는 보호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산업이나 영업 모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ESG 

위험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시장을 통해 ESG 위험에 

노출되어온 대기업 경영자들과 달리 상당수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현재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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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경영자들이 ESG 위험에 대해 인

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ESG 위험이 현실화된 중

소기업의 경우는 대응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ESG 관련 공시자료

를 요구받는 경우나, 거래처로부터 ESG 평가를 이유로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

할 경우 이를 해결하고 갈등을 중재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기획재정부와 ESG 관련 유관부처들이 2021년 8월 발표한 「친환경ㆍ포용ㆍ

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12)은 이러한 고민들을 상

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우선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ESG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집중할 활동과 공시할 항목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내재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자체적으로 ESG 환경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세계적인 규제 

흐름을 고려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필

요하다. 대기업은 ESG 채권을 발행해 ESG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나 채권시

장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정책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ESG 데이터 관리도 중요하다. ESG와 관련된 정보 가운데 상당부분은 비재

무적 정보인데, 중소기업은 비재무적 정보 관리가 대기업처럼 체계적으로 진행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ESG 관련 보고서를 제작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에 직면

한다. ESG 관련 자료 작성에 필요한 정보 리스트를 제시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ESG 보고서 작성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은 대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ESG 위험 대응 관련 협력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관계부처합동(2021. 8. 26), 「친환경ㆍ포용ㆍ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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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영역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한 ESG 대응이 미비한 현 상황에서는 단기적

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ESG 관련 자

본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ESG 관련 활동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ESG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로 인하여 생태계가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서 이탈하는 우

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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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활동에 대한 요구에 발맞추어 많은 해외 기업에서 ESG 관련 활동 수준

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ESG 활동들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수준에서 주

로 진행된다. 수많은 기업의 ESG 활동을 모두 조사해 이 보고서에 담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ESG 국가전략에 초점을 맞춘 본 보고서의 목적상 시사

점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SG 활동에서 모범적인 대

표적 기업들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ESG와 관련하여 기업, 그리

고 자본시장을 포함한 민간영역과 국가의 협력 및 역할분담에 대해 고찰해 보

고자 한다.

1.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는 ESG에 대한 요구가 미미하던 시기부터 ESG 관련 활동에 관

심을 가져온 ESG의 아이콘과 같은 기업이다. ESG에 대한 자본시장의 요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ESG 관련 활동을 진행해 온 만큼 파타고니아의 ESG 활동

은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진행되기보다는 기업단위에서 공급자를 포함

한 이해관계자와의 사적인 계약, 또는 자발적인 활동의 형태로 주로 진행되어 

왔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자 쌍방의 공정한 계약에 의해 추진되는 

ESG 활동들은 전적으로 시장에 일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표 1-1 

참고). 그러나 일부 활동에서는 기업의 유인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발견된다.

파타고니아 창업주 이본 쉬나드는 본인의 클라이밍 장비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본 쉬나드가 제작한 장비는 시장에 판매되던 제품보다 품질이 

좋았으며, 이를 알게 된 클라이머들 사이에서 이본 쉬나드의 장비를 구매하고

자 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이본 쉬나드는 이들에게 자신이 제작한 장비를 판매

하면서 개인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높은 수요에 힘입어 쉬나드이큅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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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고니아의 전신)라는 암벽등반용 장비 생산업체의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70년대에는 미국 암벽등반용 장비 생산업체 가운데 

최고 매출을 기록하기에 이른다.

1970년까지 쉬나드이큅먼트의 핵심 제품은 해머를 이용하여 암벽의 크랙에 

박아 넣어 디딤대로 사용하는 장비인 피톤이었는데, 피톤은 암벽에 영구적인 

훼손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이본 쉬나드는 피톤이 암벽 훼손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자 피톤을 대신하는 장비인 초크를 개발하여 판매를 늘리는 대신 

피톤 판매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결

정을 내린다. 피톤이 회사에 안겨주는 매출보다도 암벽에 남기는 영구적 훼손

을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피톤 판매중지는 파타고

니아(와 그 전신인 회사들)가 제품과 연관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경영의 의

사결정에 반영하기 시작한 첫 번째 사례이다.

현재 파타고니아는 사업목적, 즉 사명(Mission)을 지구를 되살리는 것으로 

설정하고,13) 사업을 위해 환경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가 사업의 목

적이라고 주장한다.14) 이러한 기업 사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 및 비사업 

활동에서 ESG 활동이 진행된다. 1985년부터 매출의 1%를 환경보호에 기부하

는 ‘1% for the Planet’15)이라는 프로그램은 지금도 지속되는 장기적인 활동

으로, 누적 기부금액이 1,4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부활

동은 파타고니아의 적극적인 ESG 활동의 일부일 뿐이다.

파타고니아는 핵심 사업에서도 ESG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핵

심 사업에서는 수익성이 우선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파타고니아는 경영 

의사결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사결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러한 

경향은 원재료의 선택에서 뚜렷하다. 파타고니아는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의류생산에 사용하는데, 이는 최종제품 제조과정

13) 파타고니아코리아 홈페이지(검색일: 2021. 7. 20).

14) 2021 ESG 커넥트포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1).

15) Patagonia, 1% for the Plane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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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직물 

제품생산의 경우, 목화 재배에서 많은 농약이 사용될 뿐 아니라 면화를 원단으

로 가공하는 과정에서도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1994년

부터 유기농으로 재배된 면직물 사용을 점차 늘려 왔고, 1996년부터는 모든 면

제품을 유기농으로 재배된 면화만을 원재료로 하여 제작한다.

파타고니아는 친환경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을 줄이는 활동도 진행한

다. 이들은 생산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므로 생산을 줄이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을 만

들어야 소비를 감소시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새 옷을 사는 대신 훼손된 옷을 수선해 착용하는 운동을 펼치며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등 기존의 자사 제품을 오래 사용하도록 권장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매출확대를 최대 목표로 

둔 일반 기업들의 활동과는 분명하게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2011년 『뉴욕타임스』16)에 게재한 블랙프라이데이 광고에서 파타고니아는 자

신들의 인기상품인 점퍼를 사지 말라는 광고를 게재한다. 이 광고에서 파타고

니아는 그 점퍼가 제조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물과 탄소배출량, 그리고 제작

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 등을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제품이 생산될 때마다 환경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소상히 밝히고,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으로 저렴해졌다

는 이유만으로 당장에 필요 없는 점퍼를 구매하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라고 알렸다.

친환경 활동의 범위는 파타고니아의 관계기업으로도 확대된다. 파타고니아는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에만 주어지는 ‘B Corporation 인증’17)

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경우 그 기업의 단체복 주문을 받지 않는다.

16) Patagonia, “Don’t Buy This Jacket, Balck Friday and the New York Times,”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7. 26).

17)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기업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연매출 1% 이상을 기부하는 기업에만 주어지는 인증이다. 

당연히 파타고니아도 B corporation 인증기업이다(B Corpor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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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고니아는 앞에서 기술한 것 외에도 각종 환경 관련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환경에 대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처우와 노동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공급자와 도급업자의 관계

를 중시하고 공정무역 인증 제품을 판매하는 등 환경 이외의 사회적인 관계에

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해관계자 전반을 아우르는 경영을 실천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본 보고서의 주제인 국가전략과 관련지어 평가해 보면, 파타고니아의 ESG 

활동 대부분은 사적인 계약 또는 자발적인 기부 등을 통해서 진행되는 반면,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제공과 활용, 그리고 제도 등의 개입은 극히 적다. 그러

나 그 가운데 일부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기업의 ESG 활동수준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원자재 및 소모재와 관련된 생산과정의 환경

오염 문제에서 국가 차원의 폐기물관리 및 자원재활용의 거시적 계획 수립과 

공동 처리 인프라 및 처리방법을 제공하며, 산업 분야별로 적절한 목표나 의무

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이 환경보호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표 1-1]의 국가가 ‘시장과 제휴’ 또는 ‘시장을 선도’에 해당

한다.

2. 유니레버

유니레버(Unilever)는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한 후에 ESG 관련 활동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의 요구나 정부정책 등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기업의 자발적인 내부전략 수정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유니레버는 컨설팅기관

인 글로브스캔(GlobeScan)과 싱크탱크인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

에서 실시한 2020 Leader Survey에서 10년째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1위로 선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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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경쟁사인 프록터앤드갬블(P&G: Procter and Gamble)과 경쟁

에서 뒤처져 고전하던 유니레버는 2009년 당시 네슬레 미국 법인장이자 경쟁

사인 P&G에서 27년간 재직한 경력이 있던 폴 폴먼(Paul Polman)을 CEO로 

영입한다. 폴 폴먼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필수적이라 

보고 유니레버의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전략을 수정하였다.

유니레버는 지속가능경영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2010년 ‘Unilever 

Sustainable Living Plan’18)이라는 이름의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의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①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의 건

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②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절반으로 줄이고 ③ 

수백만 명의 생계수단을 강화하겠다는 큰 목표와 이에 필요한 전략을 담았다. 

이 전략에서 주목할 점은 기업의 재무적 성장 목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오로지 환경 및 사회적 가치 목표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폴 폴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활동은 전담 조직 차원에서만 진행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함께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

점에 따라 유니레버는 CSR 전담 조직을 해체하였다. CSR 전담조직, 즉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는 경우 대부분 부서는 매

출을 높이고 성장을 꾀하는 활동에 기본적으로 초점을 두게 되며, 기업의 사회

적 책임활동(CSR)은 CSR 전담조직의 업무일 뿐 자신들의 핵심 업무로 생각하

지 않게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유니레버는 조직 개편을 단행함과 동시에 분기별 실적 전망을 제시하

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단기 실적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구성원들은 장기

적인 지속가능성보다 단기적인 재무적 결과에 초점을 두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단기적인 재무적 결과보다 장기적인 목표, 즉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경영

하겠다는 것이 이러한 결정의 목적이었다.

이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전사적으로 반영되고 있

18) Planet & Society | Unilev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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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가능성 향상 목표의 달성뿐만 아니라 재무적 성과도 높

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 대표적 사례가 유니레버의 인기상품 가운데 하나인 

립톤을 지속가능 방식으로 재배된 찻잎만을 구매하여 생산하기로 한 결정이다. 

유니레버가 지속가능 방식으로 재배된 찻잎만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는 찻잎 공급자들이 차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없애고 경작지로 

개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차 재배과정에서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였다. 열대우림의 파괴와 화학물질의 사용은 재배지 토양의 질을 떨어뜨

리고 토양 침식을 가속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수확량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고, 

이를 벌충하기 위한 열대우림 파괴와 화학약품 사용량은 더욱 많아지는 악순환

이 되풀이되었다. 즉, 기존의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방식에서는 재무적 성과, 즉 구매단가 절감에 초점을 둠에 따라

서 공급자 측이 고용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경제 환경에 내몰리는 문제가 있었

다. 기업의 사회적 참여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에서 유니레버는 기존의 차 재배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의 평판에 위험요소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배한 차만을 구매한다면 구

매단가의 상승이 예상되었다. 유니레버는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대가로 이

러한 비용 상승을 감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구매원가를 증가시켰

으나 여러 가지 긍정적 결과도 가져왔다. 수확량이 5~15%가량 증가했고, 찻잎

의 질이 높아졌으며 운영비가 절감되었고 판매가격도 높일 수 있었다. 대략 5% 

비용 상승이 발생했으나 결과적으로 수입은 10~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재무적 측면에서는 차 공급자 측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잠재

적인 평판하락 위험도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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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유니레버의 영업이익 추이(2011~20년)

(단위: 백만 유로)

자료: Unilever(2020), “Unilever Charts 2011 – 2020 in Annual Report and Accou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레버의 ESG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공

식품의 생산에서 트랜스지방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농산물 사용량을 늘림으

로써 건강과 환경보전에 신경쓰며,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또한 전사

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유니레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재무 실적에 악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2009년 이후 유니레버의 영업이익은 전반적인 상

승추세에 있다(그림 3-1 참고). 이러한 성장추이가 전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속가능경영이 반드시 재무적 성과의 하락으로 직

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립톤 사례는 ESG와 관련된 글로벌기업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시사점을 

준다. 유니레버는 유럽에 기반을 둔 기업이지만, 립톤 찻잎 공급자는 주로 열대

우림지역에 존재하며, 립톤의 차는 유럽을 포함하여 세계 각지에서 판매된다. 

이처럼 국경을 넘어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본사와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업부서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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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지리적ㆍ재무적 위치와 의사결정에 따른 영향이 발생하

는 위치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처럼 지리적 거리가 존재할 때에는 기업 

내부적인  감시와 통제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 ESG 활동 또한 본사와 해외사업

장 사이에 충분한 통제가 어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통제의 어려움을 

본사 차원에서 악용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기업 내부적으로 통제가 어렵다면 

기업 외부자인 자본시장 참여자들 또한 해외 사업장의 ESG 활동까지 감시하기

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국가의 

정부가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국경에서 그 권한이 

끝나는 한 국가의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범위로 기업의 

ESG 관련 활동에 개입하거나 책임지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글로벌기

업의 전반적인 ESG 활동은 기본적으로는 자본시장에 맡기되, 자국 영역 내의 

글로벌기업 사업장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기업의 ESG 활

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국의 범위를 벗어

나는 기업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국가 간 공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슈나이더일렉트릭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슈나이더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은 기존

의 조선, 해양, 해외건설, 정유 분야의 사업모델을 떠나 지속가능성의 부각과 

함께 새롭게 성장하는 사업 분야로 이전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룬 기업이

다. 앞서 살펴본 소비재 관련 기업과의 차이점은 사업 자체가 최근의 지속가능

성 강화 추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이 현재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은 통일된 규격이 필요한 특

성으로 인하여 정부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국가와 시장의 협력

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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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일렉트릭은 2021년 캐나다의 코퍼레이트나이츠(Corporate Knights)

가 선정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Global 100 Most Sustainable 

Corporations in the World)에서 1위로 선정19)되는 등 지속가능경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80여 년 전인 1836년 아돌프 슈나이더(Adolphe 

Schneider)와 외젠 슈나이더(Eugène Schneider) 형제는 버려진 주조 공장을 

인수하여 슈나이더일렉트릭의 전신인 슈나이더 앤 시에(Schneider & Cie)를 

설립하였다.20) 이후 중장비와 조선을 포함한 운송장비와 같은 철강재를 이용

한 대규모 하드웨어 제조업 분야에서 다각화된 대기업으로 성장한다. 1975년 

슈나이더그룹은 배전장비 제조업체인 메를린 게린(Merlin Gerin)의 지분을 

인수하여 전기산업에 진입하였다. 자산매각과 인수를 통하여 에너지 공급 및 

그와 관련된 자동화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1999년 사명을 

현재의 슈나이더일렉트릭으로 바꾸었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은 현재 청정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전력 관련 솔루션 제품

들을 공급하고 있다. 전력산업에서 친환경과 탄소중립 이슈가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과 가정에서 이와 관련된 설비 및 기술 수요가 많아졌는데, 슈나이더일렉

트릭의 핵심 사업은 이러한 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에 자문하고, 필요한 솔

루션을 제공하는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21) 슈나이더일렉트릭이 제공하는 솔루

션은 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관련된 것들이

다.22) 가정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솔루션으로도 사업 확대를 꾀하는데, 

2021년 CES에서는 ‘Smart and Sustainable Homes’라는 주제로 주택과 관

련된 친환경 전력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개발 계획23)을 발표한 바 있다. 철강 

19) Corporate Knights(2021), “Top company profile: Schneider Electric leads decarbonizing 

megatren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9).

20) 설립 당시 명칭은 ‘Schneider & Cie’이다. 이후 다각화를 거쳐 Schneider Group이라는 대기업으로 

이름을 바꾼 후, 1999년부터 슈나이더일렉트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21) Schneider Electric Kore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22) 「[현장 돋보기] ESG 경영은 마라톤...명확한 목표와 세밀한 실행력이 필수」(2021),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1. 7. 7).

23) CES(2021), “Schneider Electric: Smart Sustainable Homes(E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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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 통합 에너지관리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분야로 핵심 사업을 재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성장을 도모하는 첨단 기술기업

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24) 에너지산업에서 탄소배출 절감이 주요 화

두로 부상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친환경에너지 사업은 한 국가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 정책 변화와 밀접한 연

관성이 있는데, 국가는 관련 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하는 권한을 갖고 장기적인 

에너지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따라서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영위하

는 기업은 정부정책의 수립과 관리에 따라 사업위험이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

성이 크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친환경에너지 전환기업의 

사업위험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키지 않고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제

도를 정비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은 기업뿐만 아니라 전력소비자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태양광 발전에서 보듯이 분산전력의 성격을 가지는 친환

경에너지 특성상 발전인프라 설치와 관련된 금전적ㆍ비금전적 부담이 전력 소

비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25) 이러한 부담은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장애가 된

다. 따라서 전력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서 탄소중립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것 또

한 국가의 몫이다.26) 태양광의 발전단가가 크게 낮아지는 등27) 친환경에너지

의 경제성도 많이 개선된 상태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촉진

함으로써 관련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국가수준의 지속가능발전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본 절에서는 핵심사업 재편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추구에 초점을 맞추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으나, 슈나

이더일렉트릭은 성평등 및 생물 다양성 등과 관련된 ESG 활동도 추구하는 등 핵심 사업 외에서도 ESG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Newswire(2021), “Schneider Electric included in Bloomberg 

Gender-Equality Index for fourth consecutive yea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6); 「슈나

이더 일렉트릭,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대책 공약 발표로 ESG 경영 지속」(2021),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1. 7. 6).

25) 분산전력에서는 많은 전력소비자들이 프로슈머개념으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26)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 예 가운데 하나다.

27) NC WARN(2010), “Solar and Nuclear Costs – The Historic Crossover – A Report by Dr. John 

Blackbur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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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LP그룹

대표적 탄소배출 사업인 화력발전 분야에서는 전력생산방식의 혁신을 통해

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특

히 이 분야는 석탄화력발전 비율을 낮추라는 압력이 시장으로부터 강하게 제기

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에 전력기업들이 적응하기 위하여 사업구조

를 재편하려는 움직임들이 기업 간에 속도 차이를 두고 진행 중이다. 홍콩의 전

력회사인 CLP그룹도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전력사업을 재편하는 중이다. 

전력 관련 분야는 인프라의 중요성이 매우 크며, 이에 따라 국가의 의사결정과 

시장 조성기능 등이 ESG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CLP그룹은 1901년에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홍콩, 중국 본토, 

인도, 동남아시아, 태국 및 호주에서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전력공급 기

업이다. CLP그룹은 1990년까지 전적으로 석탄을 이용한 발전만을 실시하였

다. 비록 1990년대에 들어서 원자력 발전을 전력생산 인프라에 추가하였으

나,28) 200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 가스화력 발전이 주요한 발전방식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환경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큰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29)

CLP그룹은 탄소배출을 감축하라는 시장의 요구와 세계적 경향을 인지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사업위험으로 다가올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

였다.30) 2004년 CLP그룹은 처음으로 기후전략을 발표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28)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원으로 볼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현재 녹색

분류체계에 원자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business_

economy_euro/banking_and_finance/documents/200309-sustainable-finance-teg-fin

al-report-taxonomy_en.pdf(검색일: 2021. 8. 18).

29)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시작한 이후 제법 많은 시간이 지난 2013년에도 CLP그룹이 생산한 전력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비중이 65.4%나 되었다. 같은 해, 가스화력발전이 14.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2000년 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확실하지는 않으나 탄소배출 감축목

표를 처음 발표한 2004년에는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더 높은 수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30) Serafeim, Henderson, and Lau(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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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P그룹은 전체 전력생산량 가운데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는 전

력의 비중을 2004년 1%에서 시작하여 2010년 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2004년까지는 정부 규제 등에 의해 탄소저감 활동이 강제되는 시기가 아니

었을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에 비해 친환경적인 대안들인 풍력발전과 태양광발

전 등의 발전단가가 높았다. 그러나 CLP그룹은 장기적으로 친환경적 발전방식

의 발전원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그림 3-2, 그림 3-3 참고). 또한 탄

소배출을 줄이려는 국제적 움직임을 고려할 때 석탄화력발전은 규제 도입으로 

인해 환경부담금 등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였다. 이를 종합

할 때 2004년에는 친환경 발전이 재무적으로는 나쁜 선택일 수 있으나 장기적

인 지속가능성을 보면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CLP그룹은 결

론 내리고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확대하기로 스스로 결정한다.

그림 3-2. 풍력발전 단가 및 미국의 육상 풍력발전 용량 추이

자료: U.S. Department of Energy(2013), “Revolution Now: The Future arrives for Four Clean Energy 
Technologies,”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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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 발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CLP그룹

은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가속하여 2007년에는 ‘Climate Vision 2050’이라

는 앞서보다 강력한 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에서는 2007년부터 2050년까지 

CLP그룹의 발전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탄소 집중도(intensity)를 75%로 줄여, 

2050년에 킬로와트당 0.2k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수준으로 탄소배출

을 감소시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전력생산량의 20%를 탄

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발전방식으로 생산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CLP그룹

의 전체 발전용량 가운데 석탄발전의 비중은 2016년 53.1%부터 2020년 

48.6%까지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에 있으며,31) 기존의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탄소배출 저감활동이 진행 중이다.

그림 3-3. 태양광발전 단가 및 태양광발전 용량 추이

자료: U.S. Department of Energy(2013), “Revolution Now: The Future arrives for Four Clean Energy 
Technologies,” p.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31) CLP Group(2020), “Sustainabilit Report,”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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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르스테드

CLP그룹과 같은 전력산업에 종사하나 탄소배출 저감활동에서 세부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기업 중에 외르스테드(Ørsted)가 있다. 덴마크 기반의 전력회

사인 외르스테드 또한 CLP그룹과 유사하게 탄소배출을 수반한 발전사업에서 

친환경 전력생산으로의 전환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외르스테드와 CLP그룹

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전력 관련 분야에서 저탄소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1872년 북해의 가스 및 석유자원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덴마크 국영기업 

Dansk Naturgas A/S가 외르스테드의 전신이다. 이 회사는 Dansk Olie og 

Naturgas A/S(DONG)로 사명을 변경하고 전력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전

력시장에 참여하였다.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동(DONG)은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2005년 이 회사는 전력공급회사 

몇 개를 합병하여 DONG Energy라는 회사로 전환하였으며,32) 2017년 현재

의 외르스테드로 사명을 변경한다.

합병이 승인된 2006년의 DONG Energy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85%에 달하는, 탄소집약적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이었다. 덴마크 전체 온실가

스 배출량의 약 1/3을 외르스테드가 배출하였다. 이러한 생산방식은 탄소배출 

저감을 요구하는 당시 유럽의 분위기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았다. 2009년 외르

스테드는 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재편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발표

하였다. 이때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6년 발전량 가운데 15%만을 담당하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85%로 올릴 계획이었다.

외르스테드33)의 재생에너지 발전 전환은 CLP그룹보다 더욱 빠르게 전개

32) 합병 승인은 2006년에 이루어져서 2006년을 DONG Energy 설립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33) 위에서 외르스테드라는 이름은 2017년부터 사용하였다고 하나, 편의상 DONG를 외르스테드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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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석유 및 가스 관련 사업을 매각하는 한편, 대

규모 풍력단지 조성 등의 과정을 거쳐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였다.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85% 달성 시점을 2040년으로 설정했으나 

실제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85%를 달성한 시점은 2019년이었다. 석탄 

사용량은 87% 줄었으며 2006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은 72% 감소하였다.

풍력발전 비중을 크게 늘린 결과, 외르스테드는 해상풍력발전 분야에서 시

장점유율 2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2006년 탄소집약적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으로 완전 변신에 성공한 것이다.

2020년 다보스포럼은 ‘The 100 Most Sustainable Companies of 2020’ 

가운데 1위로 외르스테드를 선정하였다. 또한 2020년 Corporate Knights 

선정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Global 100 Most Sustainable 

Corporations in the World)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다. 외르스테드는 

202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34) 또한 2032년까지 천연가스 구매 및 판매, 

그리고 공급망과 관련된 탄소배출량35)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하였으며, 2040년까지는 공급망 전체에서 탄소발자국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앞서 살펴본 CLP그룹과 외르스테드는 발전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는 공

통점이 있으나, ESG 활동의 전개속도, 특히 석탄화력발전 등의 화석연료 사용 

축소 속도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의 상당부분은 본사가 위치한 국

가에서의 정책과 캠페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외르스테드가 본

사를 두고 있는 유럽은 EU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

르스테드의 에너지 비중 전환은 이러한 환경에서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34) 이것은 외르스테드만의 목표다. 공급망상의 기업들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5) 2025년에는 자사의 탄소중립만을 목표로 하였고, 2032년에는 자사뿐만 아니라, 원료 공급자를 포함

한 공급망 전체에서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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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는 외르스테드의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이므로, 정부의 

환경정책이 외르스테드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었을 것임을 짐작게 한다. 

외르스테드의 움직임이 CLP그룹보다 크게 앞서는 이유는 이와 같은 정부정책

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36)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

다. 한국전력37)은 최근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석탄발전과 관련된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에 수립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계속 진행하려는 태

도를 유지하였다.38) 한국전력 역시 정부 지분이 51%에 달해서 정부정책에 절

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전력과 외르스테드의 석

탄화력발전 축소 행보의 속도 차이는 정부정책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가 인프라와 연관된 산업에서는 정부가 ESG와 관

련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ESG 활동수준을 제고하고 촉진할 수 있을 

것임을 CLP그룹, 외르스테드와 한국전력의 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6. 월마트, 페덱스

사업모델에서 큰 변화가 없더라도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ESG 수준을 

높인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월마트와 페덱스의 지속가능성 향상 사례는 사업

모델 자체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았으나 사업을 영위하는 수단을 다소 개선함

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인 예이다. 이 두 업체는 물류 측면을 개선해서 ESG 활

동을 강화하였는데, 이 지점은 국가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의 ESG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36) CLP그룹이 저개발국가에서도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화력발전의 비중을 빠르게 줄이는 데 제약이 

컸을 것이라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37) 3장 9절 참고.

38) Greenpeace(2020), 「블랙록 경고장 받은 한국전력, ‘석탄 투자 중단’ 지적에도 투자강행?」,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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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는 2005년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운송수단의 효율성을 2015년까지 

두 배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업의 특성상 물류활동이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 분야의 효율성 향상은 비용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월마트는 2005년에 5.9mpg에 불과하던 연료효율을 2008년 

7.1mpg까지 끌어올렸다. 이러한 연비향상은 트럭에 공기저항을 떨어뜨리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달성되었다. 이후에도 월마트의 연비 향상 

노력은 지속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력은 약 8만 7천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비절감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도 가져왔다. 월마트는 2015년까지 효

율성 향상을 통해 트럭 연료비용을 연간 10억 달러가량 절감하였는데, 이는 당

기순이익의 4%에 해당한다. 트럭에 부착물을 설치하는 추가 지출은 절감된 연

료비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월마트는 운송수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각 매장에서 에너지 

효율도 높였다. 2007년에서 2008년 동안 월마트 매장의 에너지 효율은 약 

1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도 2억 5천만 달러가 절감되었다.

운송업체인 페덱스 또한 운송에서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추진하였다. 페덱

스는 운송차량을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로 교체하는 계획을 진행하였다. 페덱

스는 차량 20%를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량으로 교체한 결과, 연료소비가 

19% 절감되었다고 밝혔다.

두 업체 모두 물류운송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므로, 물류

운송이라는 기능은 유지하는 대신 친환경적인 접근을 통해 재무적 성과와 ESG 

활동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하였다. ESG 활동의 중요성이 커짐에

도 불구하고 사업모델의 제약으로 ESG와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월마트

와 페덱스의 경우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분은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의 발견과 전환으로 해

결할 수 있다. 국가는 이러한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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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페덱스의 경우 차량을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 차량

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충전 인프라 설치 및 친환경 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혜

택 제공 등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단, 이러한 지원은 산업 및 기업마다 비즈

니스 모델이 서로 다른 만큼 세심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

7. SK이노베이션

해외 기업들이 일찍이 ESG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것에 비하면 국내 기업의 

ESG 활동은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특히 환경 분야의 대응이 늦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39) 그러나 이제는 

탄소배출 저감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알려져 있어서 한국기업들도 저

탄소 경제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탄소배출 저감 이외에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

다. SK이노베이션은 2020년부터 울산공장에서 감압잔사유 탈황장비(VRDS: 

Vacuum Residue Desulfurization)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장치는 중유

에서 황 성분을 걸러내는 장비인데, 이 장비로 황을 걸러낼 경우 중유를 연소시

킬 때 발생하는 황산화물의 86%가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SK이노베이션이 

VRDS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1조 원이 넘는다. 그러나 환경오염 저감을 위

해 저유황 중유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대략 연간 3천억가량 영업이익 증

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SK이노베이션은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SK이노베이션의 핵심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공정 

개선 작업을 통한 친환경 활동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벤젠 및 자일렌 

생산 공정에서 흡착설비를 제거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동

39) 「EU 수출 ‘탄소 리스크’ 가시화...“韓기업 받아들 청구서만 연 1兆”」(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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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으며, 원유 정제작업에 들어가는 핵심장비인 열교

환기 세척을 자동화함으로써 용수를 절감하는 등 일상적인 공정 개선을 통한 

친환경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자발적인 친환경 활동 사례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서도 정부가 나름의 역할을 함으로써 기업의 활발한 친환경 활동을 촉진하게 

할 여지가 있다. 유해물질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 및 감독은 현재도 존재한다. 

그러나 글로벌한 ESG 강화 추세하에서의 환경 관련 규제 및 감독은 유해물질 

배출을 통제하는 단계를 떠나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EU의 규제가 EU 소속 국가와 기업들이 탄소저감 활동에서 선도적 

위치에 서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경 관련 활동은 기업

으로서는 재무적 부담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낮

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기업의 대응수준 향상을 유도

함으로써 기업의 ESG 관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시장에서의 정제되지 

않은 다양한 요구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줌으로써 ESG 활동과 관련된 시장과 

기업 사이의 마찰을 줄이는 완충역할을 정부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

할 수도 있다.

8. 풀무원

ESG 가운데 기업에서 가장 관심이 덜한 분야는 G, 즉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된 부분이다.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한국의 대다수 기업이 대주주에게 통

제되고 있다는 점과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약한 한국적 

특성이 기업지배구조에 관하여 기업들이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국기업의 약한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

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다국적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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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이 실적뿐만 아니라 ESG를 투자의 주요한 지표로 활용함에 따라 기업지배

구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G와 관련된 모범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풀무원을 소개한다.

풀무원은 ESG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기업 가운데 선진적인 기업으로 꼽힌

다. 풀무원은 2017년부터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기업 차원의 

ESG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친환경 활동 강화로 이어졌다. 포장

용기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비중을 늘리는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사탕수수를 활용하여 제작한 친환경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포장재 공급

망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풀무원의 환경 관련 활동과 사회책임 활동도 높은 평가를 받지만, 풀무원의 

ESG 활동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배구조(G)이다. 지배주주가 경영

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 기업에서는 대주주와 관련된 위험요소나 

돌발사건이 많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는데, 풀무원은 기업지배구조

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주주와 관련된 위험요소가 낮다는 특징이 

있다.

풀무원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경영권 승계 부분이다. 소

유와 경영이 분리된 해외 기업들은 경영자 교체로 인한 조직의 불안정과 경영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승계계획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지배

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자녀로의 성공적 승계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의 안정성

이 저하되거나 각종 잡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풀무원 창업자인 지배

주주 남승우 전 대표는 풀무원에 입사하여 사내에서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전문

경영인 이효율 대표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승계로 인한 경영 

공백이나 사업의 불확실성은 발생하지 않았다.

풀무원 그룹 내 기업 간 소유구조도 주목할 만하다. 풀무원은 지주회사 체제

로 운영되며,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전량 또는 절대지분을 소유함으로써 



62 •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책임경영에 필요한 소유구조를 갖추고 있다. 풀무원의 지주회사는 2020년 7

월에 풀무원생활건강㈜의 타인지분을 매입함으로써 풀무원생활건강(주)의 지

분을 전량 확보하였으며, 2021년 2월 네슬레가 보유하고 있던 ㈜풀무원샘물

의 지분을 매입하여 70% 지분을 확보하는 등 지주회사 보유 자회사 지분 비율

을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풀무원 지주회사의 8개 자회사 가운데 5개 자회사

는 100%, 2개 회사는 각각 70%와 69.3%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지주회사가 

㈜힐리언스를 제외한 모든 자회사 지분을 대부분 소유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

다.40) 지주회사가 절대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을 가진다는 것은 자회

사의 경영상 문제에 대해 지주회사가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

한 소유구조는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에 도움이 된다.

이사회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사회 등기이사 11명 가운데 

7인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사외이사 가운데 3인을 여성 임원으로 선발

하여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사회 내에 8개 위원

회를 구성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지배구조에서 우수성은 대외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2020년 한국기

업지배구조원에서 평가하는 ESG 등급에서 풀무원은 지배구조에서 A+ 등급을 

받았다. 같은 평가에서 환경부분은 A, 사회책임 부분에서 A+를 받음으로써 

2020년 ESG 부분 최우수기업상을 수상하였다.

풀무원과 같이 기업지배구조 및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은 한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 상장기업을 포함한 한국

의 유수 기업 대부분은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연인41) 대주주가 존재하며, 이들

에게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들이 수시로 보고된다. 가공자본을 통하여 안정적

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 일가의 이기적 편향(Self-serving bias)은 

이사회의 존재나 주주총회라는 제도만으로는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법

40) 풀무원(2020), 「㈜풀무원 제37기 사업보고서」, p. 440.

41) 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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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한국의 특징적인 소유구조로 인한 대리인 문제를 

통제할 방법을 잘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분을 통해 절대적 통제력을 가진 대주주가 존재한

다는 점이다. 대주주의 권한은 소유한 지분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사적이익 추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들에게 법적인 권리를 부여함으

로써 자기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소액주주 보호 관련 법 및 

규제는 외관상으로는 해외 여러 국가들과 비교해도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그

러나 세부사항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성부 

2020).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몫이 크다고 판단된다.

9. 한국기업의 ESG 관련 이슈

한국기업들도 ESG위원회를 조직하거나 ESG 경영 선포식을 여는 등 ESG 

활동과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ESG 활동을 추진하기

보다는 대외적인 요인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여 단지 그들의 눈길을 무마하는 방

식으로 ESG 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견된다.

㈜한화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자. ㈜한화는 2020년 11월 집속탄 제조사업부

를 매각하였다. 집속탄은 넓은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공격을 가하는 특징으로 

전투병력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피해를 줄 소지가 다분한 무기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 많은 국가는 집속탄이 민간인에게 무차별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2010년에 금지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한국은 휴전상황을 

이유로 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화는 집속탄을 계속 생산할 

수 있었는데, 돌연 2020년 7월 집속탄 제조부분의 물적 분할을 발표하고 11월

에 이 사업부를 매각하였다. 이러한 매각은 ㈜한화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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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2) 유럽 연기금이 ㈜한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자본조달에서 어려움이 발생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

다. 한화그룹은 그룹차원에서 핵심 사업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

데, 이 사업이 집속탄 제조로 애로를 겪게 되었다. 집속탄 제조기업인 ㈜한화는 

태양광 사업의 주체인 ㈜한화솔루션의 지분을 보유한 모기업이다. 모기업이 집

속탄 제조업체라는 이유로 유럽기업들이 태양광 사업 협력업체로 ㈜한화솔루

션을 선택하기를 꺼렸고, 이로 인해 한화그룹은 태양광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한화의 집속탄부문 매각은 태양광 사업의 추진 또한 고려하

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즉, 집속탄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염두에 둔 능동적 선택이라기보다는 투자자와 협력업체의 압력으로 인

한 수동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한국기업의 수동적인 ESG 대응은 다음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에

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다. 2020년 6월 IEEFA(Institute for Energy 

Economy and Financial Analysis)는 “Question Time for KEPCO’s 

Board”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하여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하고 

친환경에너지를 통한 발전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한국전력(KEPCO)이 석탄화

력발전소 건설을 지속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위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네덜란드공적연금(APG)이 2020년 2월에 한국전력 

지분을 매각한 것은 한국전력의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탄소배출 저감 노력 부

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IEEFA의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인 2020년 

4월에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도 한국전력에 서한을 보내

서 석탄화력발전에 계속 의존하면 투자를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이

러한 대외적인 압력에 굴복하여 2020년 10월 한국전력은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된다.

㈜한화와 한국전력의 사례는 한국기업이 글로벌적 ESG 강화 추세 속에서 

42) 「한화 ‘비인도적 무기’ 집속탄 사업 분리」(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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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1년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뉴욕타임스』는 수많은 영유아 사망자를 초래

한 가습기살균제 판매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Oxy Reckitt Benckiser)에 부

과된 징벌이 단지 살충제를 인간에게 사용가능하다고 허위로 광고하였다는 이

유로 부과된 벌금 4만 5천 달러가 전부라는 점을 보도하면서 한국이 놀랄 만큼 

기업범죄에 관대하다고 지적하였다.43) 이처럼 기업의 범죄에 너그러운 분위기 

안에서 한국기업들은 그동안 환경 또는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한 문제에 큰 관

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업을 영위해 올 수 있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하여 경영자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사소하게 

생각하는 관성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ESG가 투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간 등한시해 왔던 환경 또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하

여 기업이 관심을 가지라는 압박이 국제 자본시장과 공급사슬망 상의 이해관계

자들을 통해 기업에 전해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여태

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위험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슈는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다. 한국의 유수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지배주주 일가가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빈번하게 지배주주들의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총수가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것은 삼성의 MSCI ESG 등급을 A에서 BBB로 하락시켰다. 

또한 지배구조의 문제로 삼성은 MSCI Korea ESG Leaders Index에서 제외

되었다. 이 지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MSCI ESG Rating이 BB 이상이어야 한

다. 경제적 실적에만 관심을 갖던 때와 달리 지배구조라는 측면이 강조됨에 따

라 삼성이 재무적 성과가 탁월할지라도 투자자들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많은 한국기업들의 공통된 문제다.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

43) “After Deaths From Disinfectants, Ex-Chief of Consumer Goods Firm’s South Korean 

Unit Is Jailed”(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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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횡령과 같은 불법 또는 탈법 사례들이 여러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영자인 지배주주에 의한 문제는 해외 ESG 평가에서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측

면의 문제점을 드러나게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투자 제한 또는 글로벌 공급망

에서 배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ESG 활동이 환경위기 대응과 탄소배출 저감 측면

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히 기업지배구조(G) 측면에 관해서는 큰 

움직임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 심지어 횡령 등의 혐의로 경영에서 잠시 물러났

던 경영진이 복귀하여 ESG 담당조직을 총괄하는 자리에 배치되는 사례도 보고

된다.44)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외 투자자들이 G 측면의 문제를 집중적

으로 부각한다면 지배구조 문제에 소극적인 한국기업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SG 경영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과거의 주주자본주의 

기조에서는 기업이 주주들의 부만 책임지면 되었지만 ESG 경영에서는 이해

관계자 전반에 대한 책임이 강조된다. 기업이 만드는 파이, 즉 부를 공유해야 

할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알렉스 에드먼스(Alex Edmans)는 자신의 저서 

Grow the Pie45)에서 기업이 사회적 가치, 즉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함으로써 

ESG 경영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기업이 이윤의 성장

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치의 성장 또한 기업이 

원하면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무적,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성장

이 제약될 경우에는 기업이 산출한 가치를 이해관계자들이 나누게 되는 제로섬 

게임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때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하면 창출된 가치

가 지배주주에게로 집중될 것이며, 소액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가치의 공유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될 것은 자명하다.

44) 「‘횡령한 사람이 ESG 위원장?’...김정수 복귀로 도마 위 오른 삼양식품」(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5).

45) Edmans(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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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제도들은 소액주주들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

다. ESG 환경에서는 이해관계자 전반에 대해 기업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가 ESG 환경에서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책임에 대한 

관점에 전면적 변화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부분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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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사회문제 누적

최근 국제적으로 ESG 논의가 활성화된 배경에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자본

주의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누적된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형 금융회사나 대기업 등이 사회경제 시스템의 위

기상황에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공유화하면서 시장기제의 도덕적 정당

성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세계경제 전체로 급격한 생산 및 소비의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환경오염 증대와 대형 환경파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

면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심화 추세가 학문적으

로나 대중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그림 4-1 참고).

한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으며, 특히 근래에는 저출산 고령화와(그림 4-2 참

고) 경제력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불균형 문제가(그림 4-3 참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주택가격 및 전세가 급등으

로 상당수 서민의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적 갈등 역시 나날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 측

면에서도 노사갈등과 비정규직 및 파견하청, 그리고 청년실업 문제 등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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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미국의 상위 1%와 10%의 부 비중 추이

자료: Saez and Zucman(2016).

그림 4-2. 연령별 인구 구성비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중 중위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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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지역별 인구 순이동률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1. 1. 26),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상호 긴밀하

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단편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풍선효과 등 

부작용만을 유발할 뿐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근본적이고 포괄적이

고 통합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데, 이러한 해결방안은 분권적 성격이 강한 시

장보다는 집중적 성격이 강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

가 있다. 다만 모든 일을 정부가 다 수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시장과 정부가 각자 효율성 우위 분야를 

파악하여 적절한 역할분담 및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제4장 ESG 국가전략의 필요성 • 73

2. 시장과 정부 역할분담 경계의 변화

가. 자본주의 4.0

현대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이 시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Kaletsky(2011)에 따르면 자본주의 체제는 크게 4

단계로 변화했다고 한다. 자본주의 1.0에서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국부론』을 출간한 이래 1929년 대공황 시기까지 자유방임형 시장경제체제가 

운영되었다. 대공황을 계기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일반이론』이 출간되고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이 뉴딜(New Deal)정책을 실행한 이래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시스템이 붕괴되고 오일쇼크(Oil shock)를 경험하게 되는 1970년대까지는 자

본주의 2.0 시대로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 한편 1970년대 

이후 학문적으로 신자유주의 경향이 득세하기 시작하고,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수상이 집권한 이래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까지는 자본주

의 3.0 시대로 탈규제화 등 시장의 자율이 크게 강조된 시기였다. 자본주의 4.0

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불안, 무역불균형, 핵확산, 에너지와 환경, 고령

화 문제 등에 직면한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를 지칭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려면 이념적 갈등에서 벗어나 시장과 정부의 협조 솔루션이 필요할 것이다.

나. 도전에 직면한 주주가치 극대화 이념

오늘날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경제주체 가운데 하나인 주식회사 대기업의 경

우 주주가치 극대화가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경영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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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주주자본주의 논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업은 사회적 공헌 활

동에는 경쟁우위가 없으므로 기업가치, 그중에서도 특히 주주가치를 극대화

하는 경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Hart and 

Zingales(2017)는 주주가치 극대화와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을 분리해야 한

다는 논지는 기업활동과 그 결과물 사이에 분리 가능한 가역적 관계성을 전제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중간적인 절충방안으로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는 

1981년 주주지정기부(shareholder designated contribution) 프로그램을 

통해 각 주주들이 지정한 분야에 기업이 직접 기부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이는 주주들이 직접 기부활동을 수행함에 따르는 세금 등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잘 알려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기업경영과 분리 가능

한 것으로 증가된 기업가치에 근거해 주주가 개인적으로 수행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다른 예로 회사가 공해를 배출하여 수익을 더 많이 얻은 후 배당을 많이 

하고, 주주는 그 배당금을 오염물질 제거활동을 하는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경

우를 생각해 보자. 기부활동 자체는 경영과 분리 가능하므로 회사가 수행하나 

주주가 수행하나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회사가 

수익이 줄더라도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기술을 이용한다면, 추후 오염물질 제

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저

공해 기술 사용을 강제할 수도 있겠지만, 규제가 어려운 모호한 상황도 많이 있

으므로, 바로 이 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가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

이다.

한편 기존의 외부효과 논의는 사회적 이익과 기업의 이익의 크기를 비교하

여 당위성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에는 다양한 관점의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Hart and 

Zingales(2017)는 개별 주주들이 투자에 따른 금융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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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관적인 가중치를 부여하여 의사결정하는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들에 따

르면 자신의 결정이 기업의 친사회적 경영결정에 영향력이 클 때, 즉 자신의 역

할이 중요할 때 주주들은 친사회적 경영을 위해 금융적 이익을 포기할 가능성

이 더 크다. 직관적으로도 개인들이 투표를 하거나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유사한 속성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시장과 정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일반적으로 국가정책의 정당성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에서 발견

된다. 그러나 Tirole(2001)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에서 이해관계자 접근

법의 문제점으로 “경영자는 거의 언제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떤 

이해관계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시장실패라는 추상적 개념만

으로는 거의 언제나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합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라는 용어가 말해주듯 많은 정책이 부작용을 낳거나 비

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은 효율

성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시장이냐 정부냐의 이분법적 이념이 아니라 시

장과 정부의 협조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정부는 시장에 비해 효율성 측면에서 열등한 경우가 많다. Wilson 

(1989)은 시장의 기업과 비교하여 정부의 관료는 목적(goals)이 아니라 제약

(constraints)에 의해 작동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강조한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보다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료는 대통

령, 국회, 법원 등 여러 주인을 섬기므로 자기 부처에 대해 호의를 얻고 비판을 

달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정부기관은 기업들에 비해 비효율

적이며, 시장에 의해 규율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비효율성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부 서비스는 가능한 한 민영화하고 성격상 민영화가 어려운 분

야는 제약적인 규제를 줄이고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지침 등을 통해 효율



76 •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46)

그럼에도 오늘날 상당히 많은 서비스가 여전히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이유

는 무엇일까? 근래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계약기제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되

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 민영화 

시 발생 가능한 과도한 경쟁이나 독과점 폐해, 그리고 불완전계약 및 정보의 손

실, 복수의 주인이 존재하는 상황, 계약이 어려운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과도한 

무시 등을 그 이유로 설명한다.47)

만약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ESG 경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면, 

그리고 기업이 그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정부는 기업이 그 

역할을 더 잘 감당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Hart and Zingales(2017)는 투자자들은 자신의 결정이 기업의 친

사회적 경영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수록 금융적 이익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기업의 친사회적 경영결정을 

더 잘 유도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된다면 친사회적 주주들의 영향력 실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책이 무조건적으로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을 강제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앞서 Fisch(1997)의 논의처럼 기업

의 CSR 경영활동 또는 ESG 경영활동 등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 동시에 

기업이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는 또는 바람직한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친사회적 활동이 경영활동과 본질적으로 불가역적 관계성을 가져 기업

의 직접적인 개입이 효율성 측면에서 정당화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과 정부의 경제적 역할분담에 대해 축구 경기를 비유로 들자면, 시장은 

공격수, 정부는 수비수로 생각할 수 있다. 즉 공격수는 여러 번 실수하더라도 

과감한 도전을 통해 결정적인 순간에 멋진 골을 넣은 것이 중요한 반면, 수비

수는 화려하지 않더라도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46) Person(1991. 9. 1), “Book Review: Bureaucracy: What Government Agencies Do And Why 

They Do It by James Q. Wils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

47) Hart, Shleifer, and Vishny(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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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 공격과 수비가 모두 중요하듯 국가경제의 지속가능

한 번영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의 조화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전술ㆍ전략 측

면에서 근래에 들어 체력보강을 통해 전원공격 전원수비가 가능하도록 미드

필드를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시장도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

니라, 여러 기술과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경제전략을 개

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새로운 기술발전의 활용

근래의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첨단 금융수단 및 다양한 조직형태와 

경영기법 등을 참고할 때, 기존 정부정책 개입의 영역을 새롭게 조정하고 그 방

식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장

과 비교할 때, 중앙집중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부는 대체적으로 이해관계

자들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고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적시적으로 반영할 때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관련 기술의 발

전으로 정보 수집 및 처리 능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

비스 영역에 따라서는 정부와 민간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정부에 더 유

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

하기 위해 파생상품이나 혼성증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조직관리 및 비용관

리 측면에서도 다양한 경영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정부가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할 때, 기본적으로 대

출을 이용하는 것과 지분투자를 하는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므로 기업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

는 효과가 있다. 반면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는 향후 중소기업이 성공하면 정부

가 함께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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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Convertible Bond) 형태로 한다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방만한 경영을 

억제하면서도, 동시에 성공에 따르는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

하는 프로그램과 지원 대상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수단을 활

용한다면 좀더 효율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근래에 타다와 택시회사의 갈등이 불거져 결국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

로 규정하여 기소했다. 최근 일부 전자회사가 자사 유통망을 통해 유명 브랜드 

휴대전화를 직판하려 하여 시중의 이동통신 대리점 업주들과 다른 휴대전화 제

조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48)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비대면 거래 서비스 

스타트업 회사는 최근 공인중개사들과 협업을 통해 부동산 매매시장에도 진출

하여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49) 지자체가 수수료 없는 배달중개 

등을 위해 공공앱을 만들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

우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또는 민간의 사업기회를 빼앗는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50)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독점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

이 근래에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참고로 2021년 6월 15일 미국의 연방거래

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위원장에 리나 칸(Lina Khan)이 

취임하였는데, 그녀가 2017년 발표한 논문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력에 대

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51)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급격한 기술의 개발에 

따라 기존의 사업방식이 급속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주체들

에게 사업기회들이 크게 생겨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에 지자체나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기존의 정부 서비스 가운데 어떤 영역은 예전의 정당성을 잃어

버려 민영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영역은 새

48) 「LG전자가 아이폰 판매?...중소 대리점 “골목상권 침해”」(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

49) 「O2O 플랫폼 ‘직방’, 임차ㆍ임대인 연결 넘어 부동산 매매까지」(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

50) 「혈세들여 수수료없는 ‘공공앱’ 만든다?...‘일자리’는 누가 만드나」(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

51) Khan(2016), pp. 7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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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정부가 경쟁력을 확보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이때 각 서비스 영역에 대해 

개별 부처별로 참여 여부나 방식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국가전략 전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국제적 협력과 상호발전적 경쟁

최근 논의되는 ESG 관련 국제적 이슈로는 앞서 살펴본 탄소세와 최저법인

세율 규제가 있다. 기업이 환경규제나 세금 부담을 회피해 생산지나 법인설립

지를 외국으로 바꾸려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고, 동시에 규제나 기준을 

성실히 부담하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한편 국제협력 및 경쟁 차원에서 EU의 경우 탄소세 도입이나 환경규제 등에

서 오래전부터 잘 준비되어 왔으며, 미국도 자연환경상 풍력이나 태양광발전 

등에서 자연입지적으로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이나 여

타 개발도상국 등은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환경규제 등

의 준비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은 최근 경제규모 및 기술적 측면에서 선

진국 수준에 진입하였으나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는 아직 중간적 상황에 처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적극 협력하고 부

응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일부 산업이나 중소기업은 급속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이 과중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 이행이나 보조적 지원제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무기한 무조건적 지원보다는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어야 하고 개별 기업이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유인부합적인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2021년 말로 일몰 종료되는데, 탄소세를 

기존 세제와 통합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우리나

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나 구체적인 탄소세를 시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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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그리고 휘발유 등 각종 유류에 대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나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52) 탄소

세 도입은 에너지 수급의 특성과 국가적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환경 및 에

너지 세제의 통합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2021년 3월 말 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량에 따라 탄소세가 일괄 부과된다는 가정하에 업종별 부담은 중위 시나리오

(30달러/tCO2eq) 기준으로 발전에너지 8조 8천억 원, 철강 4조 1천억 원, 석

유화학 2조 1천억 원, 시멘트 1조 4천억 원, 정유 1조 2천억 원 순이며, 특히 

주요 발전에너지 공기업 및 자회사 7개사가 부담하는 탄소세만 7조 3천억 원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53) 따라서 이들 업종 및 해당 기업들이 탄소세 도입

에 대비하고 관련 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탄소세 대비 신규 투자 및 지원 방안은 기술개발과 기존 

일자리 전환 등과 통합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청년취업 지

원 정책이나 지자체의 지역기업 유치 및 지원 정책과도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52) 「탄소세 도입, 조세저항 최소화 위해 산업계 다층의견 수렴해야」(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6).

53) 「탄소세 도입시 최대 36.3조 원 추가 부담...신중히 검토해야」(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6).



제5장

1. EU

2. 미국

3. 일본

4. 중국

5. 인도

6. 국제기구 및 NGO

7. 정책적 시사점

ESG 국가정책 사례



82 •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1. EU

유럽연합(EU)은 ESG 정책의 확산과 법제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

다. 지속가능 경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ESG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EU가 진행하는 주요 입법활동54)으로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녹색

분류체계(Taxonomy Regulation), 지속가능금융 공시(SFRD: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기업지속가능 공시(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의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due 

diligence for supply chains) 의무 부여, 그리고 탄소국경세인 탄소국경조

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을 포함하는 

‘Fit for 55’라는 포괄적 탄소감축 입법이다.

가. 녹색분류체계(Taxonomy) 규정

EU의 녹색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55)은 2020년 7월에 발

효되었으며, 환경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분류하고 판별하

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다.

EU는 2018년 3월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행동계획의 하나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을 처음 촉구하였다. 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와 분류

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야만 친환경 목적에 이바지하는 지속가능성 정

책의 수립 및 환경 친화적 투자,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54) 강애림(2021); 강노경, 한승권(2021).

55) European Union(2020), “Regulation(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EU) 2019/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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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설치된 지속가능금융 전문가그룹(TEG: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이 작성한 보고서56)에 기초해 본 규정은 환경 관점

에서 6개 목표와 4개 판단기준에 대한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

EU의 친환경 지속가능 목표 6개는 ①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

변화 적응 ③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④ 순환 경제로의 전

환 ⑤ 오염 방지와 관리 ⑥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보호와 회복이다. 목표별 

4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된다. ① 6개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상당한 

기여를 할 것 ② 기여한 환경목표 외에 다른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③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기준(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협약, 

UN 인권과 기업 책임에 대한 지침 등)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일 것 ④ 기술심사

기준(TSC: Technical Screening Criteria)에 부합할 것 등이다.

이후 EU 녹색분류체계는 위임법률(Delegated Act) 제정을 통해 6개 환경

목표별로 상세한 기술심사기준(TSC)이 마련될 예정이다. 기후변화 완화와 기

후변화 적응의 2가지 환경목표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위임법률 초안이 발표

되었으며, 나머지 4개 환경목표에 대한 기술심사기준(TSC)은 2022년 말에 발

표가 예정되어 있다.

나. 지속가능금융 공시(SFRD) 규정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FRD: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는 EU 소재 금융기관이 투자 또는 금융상품 판매시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2021년 

3월 10일에 1단계가 발표되었다. SFDR로 인해 EU 금융기관 또는 EU에 금융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비EU 금융기관은 다음 2가지 형태의 의무 공시를 

56) EUTEG(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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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야 한다.

∙ 금융회사 차원: 금융회사가 투자결정 시 고려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해당 리스크가 투자판단에 반영되는 방법 등을 설명

해야 한다.

∙ 금융상품(투자상품) 차원: ESG를 표방하는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투자 결정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항목으로 포함하는 정책을 마

련하여야 하며, EU에서 18개 지표57)로 분류한 ‘지속가능성 관련 부정적 영향

(PAIs: Principal Adverse Sustainability Impacts)’이 금융자산 운용이나 

수익에 미치는 정도를 식별하고 실사하여 이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만약 PAIs

를 투자결정 과정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와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와 

연계된 보상정책 등을 공시해야 한다. PAIs 의무 공시 규정은 2021년 6월 30일

부터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 적용된다.

ESG를 표방하며 EU에서 판매되는 개별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부담하며, 계약이전 단계 공시, 웹사이트 공시,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의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계약이전 단계 공시(pre‐contractual disclosures)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금융상품의 ESG 기준 충족 방법, 벤치마크 지수가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지수와 상품별 지속가능성 목표의 연계성 여부, 벤치마크 지수가 없는 경우에는 

57) 지표의 범주는 크게 투자국가, 부동산, 투자기업의 3개 대분류가 있고, 투자국가 범주에는 온실가스

배출, 사회 관련 국제규범 위반의 2가지 지표가 있다. 부동산 범주에는 에너지 비효율 부동산 익스포저, 

화석연료 관련 부동산 익스포저의 2개 지표가 있다. 투자기업 범주는 다시 기후ㆍ환경과 사회ㆍ노동자

의 세분류 범주로 나뉜다. 기후ㆍ환경 세분류 범주에는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발자국, 생물 다양성, 

폐수방출, 유해폐기물 비율, 피투자기업 집약도, 화석연료 관련 기업 익스포저, 에너지 소비 집약도, 

비재생에너지 소비ㆍ생산 비중의 9개 지표가 있다. 사회ㆍ노동자 세분류 범주에는 국제규범 위반, 국

제규범 준수 감독 여부, 이사회 성별 다양성, 남녀 임금 차별, 분쟁무기 제조ㆍ판매의 5개 지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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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금융회사 웹사이트 공시는 계약 이전 단계 공시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상품

의 지속가능성 투자 목표, 지속가능성 지표 및 식별 기준, 정보 출처, 환경ㆍ사

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ㆍ분석ㆍ감독 방법 등의 내용을 웹페이지에 게시해야 한

다.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는 ESG 금융상품의 환경 및 사회적 성과 달성 방법, 

지속가능성 지표에 따라 측정된 해당 금융상품의 지속가능 성과의 규모 등을 

공시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에는 앞서 1단계에 발표된 18개 PAIs 지표에 대한 정보공

시 의무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2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다. 기업지속가능성 공시(CSRD) 규정

2021년 4월 21일에 발표된 ‘기업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58) 개정안은 2014년 10월 제정된 기업

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 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59)

의 개정 버전이다. NFRD는 EU 소재 대기업60)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적 책임, 

인권, 반부패, 이사회 다양성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하여 그 투명성과 비교가능

성 제고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공시 내용의 검증과 미준수에 따른 제재는 회원

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7년 6월, NFRD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비재무적 정보의 일관성 

58) European Commission(2021),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13/34/EU, Directive 2004/1 09/EC, Directive 

2006/43/EC and Regulation(EU) No537/2014,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59) European Union(2014), “Directive 2014/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amending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undertakings and groups.”

60) EU 내 상장기업, 비상장 은행, 비상장 보험사 및 회원국에서 공익단체로 지정한 기업 중 근로자 500인 

이상이고 자산 2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순이익 4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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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를 위해 공시의 6대 원칙 및 6대 공시항목의 제시를 골자로 하는 NFRD 가

이드라인61)이 발표되었다. 2019년 6월에는 NFRD 가이드라인의 6대 공시항

목에 구체적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을 추가한 부록62)이 발표되었다. 이는 금융

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 2015년 12월에 설립한 ‘기후변

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전담협의체(TCFD: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63)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기후변

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프레임워크 권고안과 지침이 2017년 6월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영하여 NFRD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NFRD 개정안들이 담고 있는 공시 정보가 기

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공시 규

정인 CSRD가 2021년 4월 21일에 제안되었다. NFRD가 환경과 사회 등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 정보가 재무정보와

는 큰 관련성이 없을 것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CSRD는 규

정 명칭에서 ‘비재무적’이란 용어를 제거하고 ‘지속가능성 공시’라는 이름을 사

용하도록 하였다. NFRD 발표 이후 EU의 다른 ESG 정책들과의 연계성이 보다 

강화되었다.

CSRD의 주요 내용을 NFRD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첫째,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던 NFRD와 달리 CSRD 규정은 상장된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며, 

비상장 대기업과 비EU 기업의 EU 자회사에도 적용된다. 둘째, 공시내용을 더

욱 확장하여 지속가능성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동시에 파악하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의 개

61) European Commission(2017), “Guidelines on non-financial reporting(methodology for 

reporting non-financial information) (2017/C215/01).”

62) European Commission(2019), “Guidelines on non-financial reporting: Supplement on 

reporting climate-related information (2019/C209/01).”

63)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해 2015년 12월에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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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더욱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모델과 전략, 지속가

능성 목표의 설정과 시행절차, 지속가능성 관련 경영진과 이사회의 역할과 책

임, 공급망에 대한 실사 절차, 공시항목과 관련된 측정지표, 지적재산, 인적자

본 및 사회자본 등의 무형적 정보에 대한 공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셋째, 기

업 공시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디지털 표준 포맷

인 XHTML 포맷으로 지속가능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였으

며,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에 따른 분류체계에 의한 태그를 달도록 하였다. 넷

째, 지속가능성 정보와 공시의 준수 여부를 회원국 자율에 맡겨두었던 NFRD

와 달리 CSRD에서는 검증과 미준수에 대한 제재를 강제할 예정이며 이를 위

한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CSRD 시행은 2022년 말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늦어도 2024년부터는 EU 

내 상장 또는 비상장 대기업이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할 것으

로 보이며,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정 시행 후 3년 

정도의 적용 유예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라.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기업실사(Due Diligence) 제도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기업실사 제도(EU System of Due Diligence for 

Supply Chains)64)는 기업의 자사 사업장 및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보호와 환

경 위험 등에 대해 실사하는 제도이다. EU 의회는 2020년 11월 이를 의무화하

는 방안을 처음 발표하였으며 법사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기업실사 지

침안을 2021년 3월 10일 의결65)하였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시행을 목표로 권고안의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지배

64) 강애림(2021).

65) European Parliament(2021. 3. 10), “(Resoluti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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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법안」66)을 2021년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실사 지침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의 자사 사업장과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 등을 침해하는 활

동 여부의 확인(identify), 보고(address), 개선(remedy)의 의무 부여

∙ 인권 및 환경 위험 발생 시 해당 내용을 담은 실사보고서 작성과 대응책 공개

∙ 위험이 없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

∙ 위무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행정 제재

기업실사 의무 적용 대상은 EU 소재 대기업 및 상장 중소기업, 고위험 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EU 시장에 진출한 비EU 기업들까지 포함된다. 법안에는 

EU 기업의 역외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자는 EU 사법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마.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선언한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 

‘Fit for 55’라고 하는 포괄적 탄소감축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203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하여 기후, 에너지, 토지와 삼림 활용, 

운송, 조세 분야에 대한 12개 실행 법안과 사회적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 대책

까지를 망라한 패키지 입법안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67)은 다음과 같다.

∙ 배출권거래제(EU ETS)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해운, 육상운송, 건축물 

66)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2021), “European Commission promises 

mandatory due diligence legislation in 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4).

67) 장영욱, 오태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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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을 추가하고 항공 분야의 기준을 강화함

∙ 일종의 탄소국경세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68)을 도입하여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알

루미늄, 전기, 비료의 5개 품목에 대해 EU가 수입하는 물품은 EU 배출권

에 상당하는 탄소가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을 개정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40%로 상향 조정

∙ 에너지조세지침(revision of the Energy Taxation Directive) 및 에너지 

효율 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을 개정하여 친환경 전환을 지원

∙ 토지의 이용과 이용변경 및 삼림 규정(Regulation on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을 개정하여 탄소흡수원을 확대

∙ 2035년부터 내연기관의 출시를 금지하고 강화된 탄소배출 기준을 적용하

며, 항공운송의 친환경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해상운송의 온실가스 총

량을 규제

∙ 친환경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보거나 소외되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기후펀드(Social Climate Fund)와 현대화펀드(Modernization Fund) 

등을 조성하는 공정전환 대책 마련

2. 미국

가. 바이든 정부의 ESG 정책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강화, 기후변화 적극 

대응과 청정에너지 확대, 재정지출 확대와 부자 증세, 디지털 혁신과 불평등 해

68) 이천기, 박지현, 박혜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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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지역사회 발전, 교육 불평등 해소, 다양성 확대와 평등 실현, 기업투명성과 

기업 책임의 확대 등을 강조하며 집권하였다. 그가 내세운 공약과 이에 근거하

여 현재 펼치는 국가적 정책들은 미국 내 ESG 확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

가되며, 집권과 동시에 환경과 사회를 아우르는 매우 공격적인 ESG 정책을 펼

치고 있다.

나. 환경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주요 공약은 파리협정 재가입,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목표 달성,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2조 달러의 기후

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을 취임 초부터 발동하였다. 2021년 1월 20

일 ‘공중보건 및 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 복원’ 행정명령(EO 

13990)69)을 발표하여 Keystone XL 파이프라인70) 사업 허가취소, 북극 보호

지역의 석유 시추 중단,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도

록 하였다.

2021년 1월 27일에는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EO 14008)’71)

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안보와 외

교정책의 핵심 요소로 다루어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관련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후특사직을 신설하였으며,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에게 기후변화가 국가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120일 내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69) White House(2021. 1. 20), “Executive Order on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Restoring Science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

70) 텍사스에서 캐나다 앨버타주까지 이어지는 1,800km의 송유관 건설 사업.

71) White House(2021. 1. 27), “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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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백악관 내에 국내기후정책실(Office of Domestic 

Climate Policy)을 설치하였다. 셋째, 정부조달 측면에서 연방정부기관들이 

저탄소 전력과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넷째, 전향적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개발과 감축전략을 담은 기후재정계획을 수

립72)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공유지에서 화석연료 신규 

채굴을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임대와 허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2021년 5월 20일에는 ‘기후관련 금융위험’의 행정명령(EO 14030)73)이 발

표되어 기후변화가 초래할 재무적 위험을 측정ㆍ평가하며 이를 공개하고 완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74)

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국가기후보좌관(National Climate Advisor)과 국가

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위원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가 

연방정부 프로그램과 정부 자산/부채에 초래할 재무적 위험을 파악하여 정보

를 공개하며,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향후 120일 내에 개

발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전략에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금 

조달 필요성 및 규모, 공공 및 민간 투자가 이러한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행하여야 할 역할 등을 담도록 하였다.

둘째, 금융규제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여 기후변화 관련 금융위험을 평가하

도록 권고하였다.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72) 2021년 4월 22일에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0~52%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발표하였으며, 기후정상회담 직후 백악

관은 NDC 달성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White House(2021. 4. 

23), “FACT SHEET: President Biden’s Leaders Summit on Clima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73) White House(2021. 5. 20), “Executive Order on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74) The National Law Review(2021. 6. 30), “President Biden Issues Federal Direction on 

Disclosure of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92 •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Council)의 의장을 맡고 있는 재무장관이 연준(FRB)75)과 증권거래위원회(SEC) 

등과 협력하여 기후위험이 연방정부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기후 관련 금융위험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을 완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정리하여 FSOC 회원기관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

성해 18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기후 관련 금융위험을 

규제ㆍ감독하는 기관별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합하고자 하는 FSOC 회원기관

의 노력과 권장조치, 기후변화 관련 공시 강화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그리고 

그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셋째, 저축과 퇴직연금을 기후변화 관련 금융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할 조치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FRTIB: Federal 

Retirement Thrift Investment Board)가 연기금 운영 시 ESG 요소를 포함

한 비재무적 위험을 어떻게 고려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투자회사들

의 퇴직연금 관련 투자결정 시 기후 관련 위험을 포함한 ESG 요소들의 고려를 

금지할 수 있게 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규정에 대해 이를 취소 또는 개정할 

것을 검토하도록 노동부장관에게 지시하였다.

넷째,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위험 정보를 연방정부 대출 프로그램, 정부조

달, 정부계약과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주요 연방기관에 공급하

는 업체의 탄소배출량과 기후 관련 금융위험을 공개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

의 ‘사회적 비용’이 낮은 공급업체에 특혜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연방조달 규정의 

변경을 검토할 것도 지시하였다. 또한 연방기관은 기후 관련 금융위험을 조달 

프로세스에 통합해야 하며, 조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

75) 2021년 3월 23일, 연준(FRB)의 Lael Brainard 이사는 연준이 금융안정기후위원회(FSCC: Financial 

Stability Climate Committee)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기구는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

에 미칠 거시건전성 위험을 다루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미 동년 1월에는 

기후감독위원회(SCC: Supervision Climate Committee)를 신설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감독 대상 금융 기관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Brown(2021), “US Federal Reserve Announces New Climate 

Committee and Provides More Guidance on Its Approach to Addressing Climate Change 

Risk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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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연방정부 예산 계획 수립에 기후 관련 위험을 반영하도록 하여 미국 

관리예산실(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감독 등을 통해 기후 관련 금융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특히 기후 관련 금융위험 노출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개발해 매년 발표하도록 

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 및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

화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행했던 관련된 조치들을 모두 검토하여 

Keystone XL 파이프라인 사업허가 취소, 공유지 내 석유/가스 시추 신규허가 

중단, 연방정부 화석연료 직접 보조금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 자원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개발과 생산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 산업부흥 종합계획’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도록 하였다. 2021년 8월 

10일 발표된 행정명령(EO 14037)76)에서는 2030년까지 승용차와 소형트럭 

신차의 50%를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로 생산하는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인프라 확충 등의 친환경차 보급 지원정책의 수립과 신차 연비, 온실가

스 배출, 질소산화물 규제 정비도 동시에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EU의 탄소국경세 도입과 궤를 같이하여 2021년 3월 미국도 무역대표부

(USTR)의 통상 의제 보고서77)를 통해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s)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의무 미이행 국가에 대한 동맹국들의 대응에 미국

도 참여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민주당은 2021년 7월 19일 탄소집약적 수입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Fair, Affordable, Innovative, and Resilient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78)를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등의 품목 비중이 50% 

76) White House(2021. 8. 10), “Executive Order on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Clean Cars and Truck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6).

77) USTR(2021. 3. 1),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

78) U.S. Congress(2021), “Fair, Affordable, Innovative, and Resilient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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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 탄소집약적 수입 제품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개발도상국, 미국산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온실가스 관

련 규제를 실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 사회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문제 못지않게 ESG 요소 중 사회적 가치(S)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접근성에 대한 연방정

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취임 초부터 인종 형평성 향상, 노조와 노동권 강

화, 최저임금 인상,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 금지,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등과 관련된 행정 

및 입법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적 갈등과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

민들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꾀하고 있다.

2021년 1월 20일에 발표된 「인종 형평성(racial equity)에 대한 행정명령

(EO 13985)」79)은 인종 형평성 확보와 증진을 위한 연방정부 정책을 제도화하

여 인종차별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연방정부기관의 

프로그램과 정책 수혜와 기회에서 구조적인 인종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조사하

고, 관리예산실(OMB)은 연방자금이 필요한 지역에 인종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분배되는지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특히 연방 주택정책에서 인종에 따라 차별적

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지 조사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주택도시개발부에 지

시하였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념적 애국 교육을 홍보하기 위해 세운 

1776 위원회(1776 Commission)를 인종차별적 요소를 이유로 폐지하였다.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기존 시간당 10.95달러에서 15

79) White House(2021. 1. 20), “Executive Order On Advancing Racial Equity and Support for 

Underserved Communities Through the Federal Govern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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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EO 14026)80)을 동년 4월 27일 발표하였다. 인상

된 최저임금81)은 물가에 연동되며 2022년 1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약 500만 

명 이상의 계약직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에서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중시하는 무역정책을 강조하고 이를 무역

대표부(USTR)의 통상 의제 보고서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2020년 7월 트럼

프 행정부에서 발효된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에는 민주당 요구

로 노동자 권익이 보다 강화된 별도의 노동 관련 분쟁해결절차인 노동 신속대

응 메커니즘(Rapid Response Labor Enforcement Mechanism)이 도입되

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멕시코나 캐나다의 위반사

례 발생 시 직권 개시나 제소를 통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을 밝혔다. 특히 새

로운 통상정책을 수립할 경우 노동권 보호를 위해 강화된 노동 기준 및 조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강제노동이나 노동착취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역사회재

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82)을 개혁하고 지역사회개

발금융기관(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우선 재무부 CDFI 펀드의 2022년 예산

을 22.2% 대폭 증가시켜서 3.3억 달러를 배정하였는데, 이 자금은 CDFI를 통

해 저소득 지역민, 소상공인, 소기업 등을 위한 주택 건설 등의 지역 공동체 사

업에 지원된다. 2021년 6월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12억 5천만 달러83)가 CDFI에 긴급자금으로 지원되었다. 소수 인종과 가

80) White House(2021. 4. 27), “Executive Order on Increasing the Minimum Wage for 

Federal Contracto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2).

81) 기존 법정 최저임금인 7.25달러를 2025년까지 15달러로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은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무산되었다.

82) 특정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피감 금융기관(총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대형은행)에 대해 영업지역 

내 빈곤 지역과 저소득층, 소수민족, 소기업 등의 대출 수요에 부응하는 정도를 연방금융감독기관이 

평가하여 지점 개설이나 인수ㆍ합병 등의 인허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방법임.

83) OpportunityFinance(2021. 6. 15), “CDFI Fund Awards Historic $1.25 Billion in Ra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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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못하게 한 CRA법의 인권법적 기능을 2020년 트럼프 

행정부의 CRA법 개정 과정에서 크게 약화시켰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정

을 전격 폐지하고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84)

라. 공시

비재무적 정보 공시와 관련85)하여 2010년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정

보공시 규정인 Regulation S-K에 근거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

를 사업보고서(10-K)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시지침(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환경 법규 준수가 수익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비

용 규모, 환경 관련 소송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10-K)에 담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기

업들의 기후변화 정보 공시의 확대를 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관련 공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SEC는 2021년 3월 

기후변화 공시 규정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위해 의견 청취가 필요한 15가지 

항목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15개 항목에는 기후변화 위험 관련 정보측정과 계

량화 방법, 공시 표준 제정의 참여자 기준, 산업별 기후변화 공시 표준의 마련 

여부, 공시 프레임워크(TCFD, SASB, CDSB)의 결정 문제, 글로벌 단일 ESG 

기준의 사용 여부, 기후변화 정보 공시의 신뢰성, 기후변화 정보 공시의 의무화 

여부, ESG 정보 공개와 기후 정보 공개의 연관성 여부, ESG 감독의 범위, 기후

변화 정보의 사업보고서 포함 여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새로운 SEC 기후변화 공시 규정의 방향성을 UN PRI 웨비

Response Gra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84) “Biden reverses Trump changes to bank antidiscrimination law”(2021. 5. 18),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8. 5).

85) 법무법인 지평(2021. 9. 7), 「미국 ESG 공시제도화와 국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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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86)87)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기후변화 공시는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시 내용을 연간 사업보고

서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

∙ 기후변화와 관련된 ‘질적 측면’의 공시를 포함하여야 함. 즉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는 무엇이고 이를 기업의 경영전략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규제나 정책, 시장의 변화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예로, 탄소중립

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함.

∙ 기후변화와 관련된 ‘양적 측면’의 공시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음. 즉 탄소

배출 관련 지표,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 기후변화 달성 목표 및 달성률, 

기업 자체(Scope 1, Scope 2)의 탄소배출량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 협력

업체(Scope 3)의 탄소배출량 등과 같은 수치적 정보의 공시

∙ 금융업, 운수업 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공시기준을 만들 가능성이 높음

∙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의 근거 및 목표 달성 여부

∙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린, 지속가능, 저탄소 등의 이름을 가진 펀

드들이 실제로 관련 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하는 새

로운 규제가 도입될 수 있음.

∙ 새로운 규정의 공시 프레임워크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

(TCFD) 프레임워크,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프레임워크, 미국 지속가능성회계기

준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프레

임워크, 기후공시표준위원회(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프레임워크 등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음.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86) UN PRI(2021. 7. 28), “Climate and global financial markets: Discussion with SEC Chair 

Gensl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87) Gensler(2021. 7. 28), “Prepared Remarks Before 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Climate and Global Financial Markets’ Webina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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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지표/목표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된 TCFD 프레임워크 방법론이 

그중 유력하게 고려될 수 있음.

ESG 공시와 관련해서 하나의 진전은 「ESG 공시 및 단순화법(The ESG 

Disclosure and Simplification Act)」88)이 2021년 6월 8일 미국 하원에서 

215 대 214의 1표 차이로 근소하게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은 상장기업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ESG 관련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던 지금까지 관행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을 반영하여 ESG 공시 범

위의 확대와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장기적 경영전략과 ESG 지표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

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관계를 어떤 방식과 절차로 분석하였는지 밝혀

야 한다. 둘째, 사용된 ESG 지표의 정의와 측정 기준, 지표값을 공개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정치활동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정치기부액, 기부일자, 

기부대상 정치인 등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넷째, 기후위험, 임원 급여 인상

률, 세율, 세무행정 관할별 납부 세금의 비율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상원을 통과하여 법률이 제정될지

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미국의 공시 규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기후공시 또는 ESG 공시의 

표준(프레임워크)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것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서너 개의 

공시 표준이 통용되는데, 그중에서 TCFD로 공시 표준을 단일화하기로 밝힌 

국가는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3개국이며,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도 TCFD 

공시 표준 의무화를 지지하고 있다. 2021년 11월경에 공개될 국제회계기준

(IFRS)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개발한 ESG 프레임워크도 

미국이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공시 표준이다. EU의 규제당국과 세계경제포럼

(WEF)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CSO) 등이 지원하며 블룸버그, MSCI, S&P

88) U.S. Congress(2021),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of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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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등의 CEO들도 IFRS의 프레임워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3. 일본

가. 환경

 

1) 기후변화 관련 공시 지침

일본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점증하는 기후변화 관

련 기업정보 공시 요구를 반영하여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기업의 기후변화 관

련 위험과 기회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보공시 가이드라인89)을 마련하

였다. 경제산업성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017년 6월 공개한 ‘TCFD 권고

안’의 해설과 주요 업종(자동차, 철강, 화학, 전기ㆍ전자, 에너지)별 지침, 그리

고 사례 소개 등을 담은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TCFD지침(TCFDガ

イダンス: 気候関連財務情報開示に 関するガイダンス)’90)을 2018년 12월 25

일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TCFD 권고안에 의한 기업의 효과적인 정보 공개

를 돕기 위해 2019년 5월 TCFD 컨소시엄이 민간 주도로 설립되었다. 경제산

업성은 TCFD 컨소시엄과 함께 업종(식품,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별 지침

을 추가하고 일본기업들의 TCFD 공시 사례 등을 추가하여 개정판인 「TCFD

지침 2.0」91)을 2020년 7월 31일 공표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이 ‘TCFD 권고안’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용이하게 수행할 

89) 일본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나 글로벌기업들은 국제적인 주요 ESG 정보공시 표준(프레임워크)

인 SASB 스탠더드(2018년 발표), GRI 스탠더드(2016년 발표), IIRC 프레임워크(2013년 발표), 

TCFD 권고안(2017년 발표) 등에 의거하여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정보공시 프레임워크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에서 소개한다.

90) 経済産業省(2018), 「TCFDガイダンスの策定とTCFDへの署名を行いました」,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91) 経済産業省(2020a), 「TCFDガイダンス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100 •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수 있도록 환경성은 2019년부터 「TCFD를 활용한 경영전략 수립 권고: 기후

관련 리스크ㆍ기회를 포함한 시나리오분석 실천가이드」92)라는 안내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환경성은 2018년부터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운 업종을 중

심으로 ‘TCFD에 따른 기후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관한 시나리오분석 지원 사

업’을 매년 실시하는데, 이 안내서는 이 지원 사업의 시나리오 분석 사례와 지

원성과,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관련 데이터 등을 정리

한 것이다. 2021년 3월 현재 「TCFD 시나리오 분석 실천 가이드 ver3.0」까지 

발표되었다.

국토교통성에서도 2021년 3월 30일, 부동산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기

관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일본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부동산 분야 TCFD 대응 

지침’93)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특히 태풍이나 해일 등의 자연 재해가 많아 풍

수해에 직접 노출되는 부동산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의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한 부동산 분야의 정보 

공개를 진작하고 TCFD 권고안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본 부동

산 분야의 고유한 상황이 고려된 시나리오 분석 개념과 방법을 해설하고 국내

외 사례들도 소개하고 있다.

2)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녹색성장 전략

일본정부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의 2015년 

파리협정과 2018년 권고안94)에 따라 2020년 12월,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의 초안을 발표하고 2021년 6월95) 이를 확정하였다. 본 

92) 環境省(2020), 「「TCFDを活用した経営戦略立案のススメ~気候関連リスクㆍ機会を織り込むシナリ

オ分析実践ガイド~」の改訂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93) 国土交通省(2021), 「不動産分野TCFD対応ガイダンス」,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94) IPCC(2018. 10. 8),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95) 経済産業省(2021b), 「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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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특징은 기후변화 대응을 경제성장의 제약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산업구조와 사회경제적 변혁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정책으로서 ‘녹

색성장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일본정부는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나 산업을 선별하기 

위해 우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수급의 목

표를 안전(Safety)을 대전제로 에너지의 안정공급(Energy Security), 경제성

(Economy), 친환경(Environment)을 동시에 달성하는 S + 3E 차원에서 설정

하였다. 이러한 설정하에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14개96) 분야)을 도출하고 분

야별 세부 목표를 설정한 후 그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녹색성장전략이 마

련되었다.

녹색성장전략에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혁신적인 민간기업의 참여

와 투자를 독려하고 지원하며, 예산지원(녹색혁신기금의 조성), 세제개혁, 금융

지원, 규제개혁ㆍ표준화, 국제협력, 대학지원, 인력 육성 등의 정책을 망라하였다.

예산 측면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2조 엔 규모의 

녹색혁신기금을 ‘신에너지ㆍ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조성하여 관련

된 혁신기업을 향후 10년간 지원한다.

세제개혁 측면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촉진세제, 연구개발세제를 확충

하며, 사업재구축 또는 사업재편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이월결손금의 공

제 한도를 높이는 특례를 도입한다.

금융 측면에서는 2020년 12월 발표된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에 대

한 국제원칙’97)을 근거로 2021년 5월 ‘기후 및 전환금융에 대한 기본지침’98)

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화와 탈탄소화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96) 해상풍력ㆍ태양광ㆍ지열, 수소ㆍ연료암모니아, 차세대열에너지, 원자력, 자동차ㆍ배터리, 반도체ㆍ

정보통신, 선박, 물류ㆍ인적 유통ㆍ토목인프라, 식료ㆍ농림수산업, 탄소재활용, 주택ㆍ건축물ㆍ차세

대전력관리, 자원순환관련, 일상생활관련 산업의 14개 분야.

97) ICMA(2020), Climate Transition Finance Handboo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9).

98) 金融庁ㆍ経済産業省ㆍ環境省(2021. 5. 7), 「クライメートㆍトランジションㆍファイナンスに関する

基本指針」.



102 •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촉진한다. 특히 간접금융 중심의 일본에서 

각 지역의 탈탄소화를 진행하는 데 지역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금

융기관과 연계해 각종 정보 제공,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구축과 지역의 환경적ㆍ사회적 과제 해결 모델 만들기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금융기관에 의한 환경ㆍ경제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 ESG 금

융의 활동을 촉진한다.

규제개혁ㆍ표준화에서는 14개 산업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을 고려하

지 않은 규제나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신기술의 수요를 창출하도록 일

부 분야의 규제를 강화한다. 온난화대책에 관한 국제적 규칙 형성에 부응하여 

국제 표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본의 이해나 사회적 사정을 국제규

칙에 반영하며, 우수한 신기술이 제대로 평가되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표준화와 관련해 주목할 내용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연구개발된 신기술

이 빠르게 사회에 구현되고 세계시장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규칙형성과 표준화를 사업 전략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국

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점이다.

필연적으로 단기실적에 쫓기는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규칙형성

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

데 ESG로 대표되는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고려한 폭넓은 이해관계자와의 연계

가 중요해지지만, 그 중요성을 많은 기업이 인지하지 못하며, 이러한 변화에 적

합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연구개발이나 외부 연계 등을 통해서 제

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및 환경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

회 및 공공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끌어들임으로써 개발된 제품ㆍ

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되고 가치로 수용되는 사회ㆍ경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규칙형성과 표준화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1년 4월

2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틀을 초월하여 사회적 이슈 및 



제5장 ESG 국가정책 사례 • 103

환경문제의 해결이 시장에서 가치로 평가되도록 하는 시스템(규칙형성)을 만

들어 배포하였다. 이 시스템은 기업의 새로운 시장창출로 이루어지도록 각각의 

기업 프로젝트에 대하여 ‘시장형성력(시장의 창조ㆍ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잠재

능력)’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시장형성능력 지표’ 

Ver1.099)이라고 명명되어 일반에 공개되었다.

이 지표는 ‘의제 구상력’, ‘사회문제 해결력’, ‘규칙 형성력’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들 각각은 이해관계자가 공감하는 의제를 설정하고 내재된 사회적 과제

의 해결이 가치로 평가받는 시장을 형성하는 스토리를 설계하는 힘, 자사의 자

원이나 외부 연계를 이용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 설계한 스토리를 바

탕으로 이해관계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시장형성에 필요한 규칙형성을 실현하

는 힘을 측정하고자 한다. 기업들은 자신이 생성한 이 지표를 탄소중립 목표 달

성을 위한 프로젝트에 적용함으로써 ESG 관련 규칙형성 주도형 시장의 창출을 

주도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수반하는 신기술 시장개척을 위한 전략적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사회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창출을 위해 ESG의 사회적 가치(S) 

측면에서 기업이 추구해야 할 다양성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기업

이 취해야 할 행동을 정리한 ‘Diversity 2.0 행동지침’100)을 2017년101) 발표

하였다. 이 지침은 기업의 ‘다양성 경영’을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글로벌 

환경변화 속에서 서로 다른 감성ㆍ능력ㆍ가치관ㆍ경험 등의 특성을 가진 다양

99) 経済産業省(2021a), 「市場形成力指標 ver1.0」.

100) 経済産業省(2017. 3. 23), 「ダイバーシティ2.0 検討会報告書~競争戦略としてのダイバーシティの

実践に向けて~」.

101) 이 가이드라인은 2018년 개정되었다. 経済産業省(2018. 6. 8), 「ダイバーシティ2.0 行動ガイドラ

イン改訂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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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재102)를 확보하여 이들이 각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혁신의 

촉진과 이를 통한 새로운 기업가치 창출을 위해 전사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영상의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침에서는 ‘다양성 경영’을 위해 기업 CEO의 강한 리더십이 필요함을 강조

하며, 기업이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곱 가지103) 행동원칙과 이에 대한 구체

적 사례를 보여준다. 또한 기업의 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들을 소개하고 이를 사업보고서 등에 공개하도

록 하였다. 공개해야 할 KPI의 예로서 이사회의 여성 및 국제인재104) 비율, 사

외이사 비율, 이사회 구성원이 보유한 기술 포트폴리오 현황, 이사 및 감사에 

여성과 국제인재가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충원목표105)를 달성하기까지의 인재

육성 계획 등이 있다. 또한 채용 시 여성 비율, 채용 시 남녀 경쟁률, 남녀의 평균 

근속기간 차이, 성별의 육아휴직 취득률, 전체 및 남녀별 이직률, 남녀별 재고

용 또는 중도채용 실적, 다른 직종이나 고용 형태의 남녀별 전환 실적 등도 공

개해야 할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수치적인 다양성 활동 결과를 나타내는 항목 

이외에,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경영 방침(기업 이념 및 경영전략, 경영평가의 

목표 등)과 구체적인 활동(목표 달성을 위한 KPI 로드맵과 전사적인 규정 정비 

상황 등),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해석도 공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20년 동안 경제산업성은 다양성 경영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

도록 기업의 다양성 경영 추진을 통해 높은 경영성과를 달성한 모범사례를 소

개하는 100대 우수사례(‘新ㆍダイバーシティ経営企業100選’과 ‘100選プライ

ム’106)) 선정 및 표창 제도를 운영하였다.

102) ‘다양한 인재’는 성별, 나이, 인종이나 국적, 장애 유무, 성적 취향, 종교ㆍ신념, 가치관 등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경력과 경험, 일하는 방식 등의 다양성도 포함한다.

103) 일곱 가지 행동은 다양성을 고려한 경영전략 수립, 다양성 추진체제의 구축, 지배구조의 개혁, 환경과 

규칙의 전사적인 정비, 관리직의 행동 및 의식 개혁, 종업원의 행동 및 의식 개혁, 노동시장 및 자본시

장에 대한 정보 공개와 대화로 구분된다.

104) 외국인이나 해외에서 상당 정도의 장기간에 걸친 풍부한 실무 경험과 현저한 업적을 가진 자.

105)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여성과 국제인재를 1명 이상 임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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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도로 경제산업성은 2012년부터 여성의 활약이 뛰어난 도쿄증권거

래소 상장기업을 업종별로 선정하여 ‘나데시코 종목(なでしこ銘柄)’107)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나데시코 종목은 일정한 심사요건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여성 

활약도를 조사하여 구한 평가점수에 재무지표(ROE) 성과를 반영하여 업종별

로 선정한다. 나데시코 종목 외에도 기업이 원하면 순위와 정보 공개 참여 희망 

여부에 따라 ‘준 나데시코(準なでしこ) 종목’과 ‘나데시코챌린지기업(なでしこ

チャレンジ企業) 종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2020년에는 나데시코 종목으로 

44개 기업, 준 나데시코 종목으로 19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급격한 인구노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국민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사

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하나108)로 종업원들의 건강관리를 

경영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건강경영’109)을 2014년부터 적극 

지원하고 있다. ‘건강경영’은 직원의 건강관리와 증진을 기업경영의 문제로 

보고, 직원 건강의 유지와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자 하는 경영전략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의 로버트 H. 로

젠(Robert H. Rosen) 교수의 1991년 저서(Rosen 1991)인 The Healthy 

Company로 시작되었으며, ‘건강경영’이란 용어는 이를 일본식으로 번역한 

것이다.

경영전략으로서 건강경영에 대한 일본 대기업의 관심은 일찍이 2000년대 

말 시작되었는데, 경제산업성은 2015년부터 매년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기업 

가운데 건강경영을 경영전략 차원에서 적극 실천하는 우수기업을 ‘건강경영 종

목(健康経営銘柄)’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2021년에 48개110) 기업

106) 経済産業省(2021. 3. 22), 「令和２年度 「新ㆍダイバーシティ経営企業100選」 及び 「100選プライ

ム」の選定企業が決定しました!」,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9).

107) 経済産業省(2021), 「女性活躍に優れた上場企業を選定 「なでしこ銘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9).

108) 内閣府(2014. 6. 24), 「「日本再興戦略」改訂 2014」.

109) 経済産業省(2020. 9. 25), 「健康経営の推進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110) 経済産業省(2021. 3. 4), 「「健康経営銘柄2021」に48社を選定しました！」,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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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강경영 종목’으로 선정되었다. 2017년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제도(健康経営優良法人認定制度)’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기업 부문과 중소법인 부문으로 나누어 ‘일

본보건회의(日本健康会議)’에서 우량법인을 인증하는데, 2021년 3월 현재111) 

대기업 부문에서 1,794개사, 중소법인 부문에서 7,933개 법인이 인증을 받았

다. 인증 획득 기업은 ‘건강경영 우량법인’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금융기관 등에서 다양한 혜택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 지배구조

일본은 특이하게도 기업지배구조 강화를 경제부흥전략112)의 하나로 채택하

여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본기업들의 공격적 경영을 뒷받침함으로써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는 ESG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다양한 지배구조 가

이드라인을 제시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사외이사의 전문성, 이사의 평

가, 성과보수 도입, 준법감시와 감사제도의 운용 등과 관련된 기업지배구조 제

도의 정비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금융청과 도쿄증권거

래소는 2015년 3월 5일 ‘기업지배구조코드’113)를 공표하여 상장기업이 준수

해야 할 다섯 가지 지배구조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상장규정을 개

정하였다. 5개 기본 원칙은 ‘주주의 권리ㆍ평등성의 확보’, ‘주주 이외 이해관

계자와의 소통’, ‘적절한 정보공시 및 투명성 확보’, ‘이사회 등의 책무’, 그리고 

‘주주와의 대화’이다. 이 ‘지배구조코드’의 특징 중 하나는 연성규범(soft law)인 

111) 経済産業省, 「健康経営優良法人認定制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112) 内閣府(2014. 6. 24), 「「日本再興戦略」改訂 2014」, p. 4. “일본기업의 중장기 수익성과 생산성을 제

고하고 국민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경영자의 마인드를 변혁시키고, 

글로벌 수준의 자본생산성 달성 등을 하나의 목표로 삼아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공격적인 경

영판단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13) 金融庁(2015. 3. 5), 「改訂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ㆍコード」,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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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배구조코드’에 제시된 모든 원칙을 준수할 의무는 없으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왜 준수하지 않는지를 필수적으로 투자가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018년 9월, 경제산업성은 2017년 3월에 발표한 「기업지배구조시스템에 

관한 실무지침(CGS 지침)」의 개정판114)을 내놓았다. 개정된 「CGS 지침」의 

주요내용은 사장 또는 CEO의 지명과 후계자 계획,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역

할 수행의 의의와 이를 위한 환경정비 방안, CEO 지명위원회와 보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활용방안, 사외이사의 자질과 배경 요건 및 활용방안, 상담역과 

고문의 역할 등 구체적인 기업지배구조 구축 및 운용 방안을 담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사외이사의 역할과 자세, 구체적인 대처 방법, 기업의 사외이

사 지원체제 구축 등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그 성과를 정리한 「사외이사 본연

의 자세에 관한 실무지침(사외이사 지침)」115)을 2020년 7월 31일 발표하였

다. 일본 부흥전략의 하나로 기업지배구조 강화가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등장

한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 및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별도의 사외이

사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본 지침은 회사법 및 ‘기업지배구조코드’의 제정 취

지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사외이사의 역할과 대응을 다룬 지침으로, 

사외이사에게 기대되는 기본적 역할을 정리하고, 그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기업 측의 지원체계에 대한 모범사례들을 소개하

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2021년 6월 11일, 「기업지배구조코드 및 투자자ㆍ기업 간 

대화 지침」116)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이사회의 원활

114) 経済産業省(2018. 9. 28), 「「コーポレートㆍガバナンスㆍシステムに関する実務指針」(CGSガイド

ライン)の改訂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5).

115) 経済産業省(2020. 7. 31), 「社外取締役の在り方に関する実務指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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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능 수행방안, 기업 핵심인력의 다양성 확보, 지속가능성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 도쿄증권거래소의 프라임시장117) 관련 지배구조 과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이사회와 관련하여 프라임시장의 상

장기업은 독립 사외이사를 3분의 1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지명ㆍ보수위원회

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속가능성 대응 차원에서 TCFD 권고안 또는 이와 동등

한 국제적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공시의 양적ㆍ질적 내실화를 기해

야 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회사의 대응활동을 공시하여

야 한다. 기업 핵심인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인

재육성 방침ㆍ사내 환경정비 방침을 그 실시 현황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4. 중국

가. 사회: 국가적 사회평가 시스템의 구축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ESG와 관련되어 주목할 만한 정책의 하나는 국

가 차원의 사회신용평가(social credit scoring)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국민과 

기업의 사회신용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이를 경제활동에 반영하

고자 하는 정책이다.

중국정부는 2014년 6월, 「사회신용제도 구축계획 요강」118)을 발표하고 사

회구성원의 사회의식 고취, 바람직한 신용사회 정착, 사회발전 촉진 등을 목표

116) 金融庁(2021. 6. 11),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ㆍコードと投資家と企業の対話ガイドラインの改訂」,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5).

117) 도쿄증권거래소의 시장체계를 2022년 4월부터 기존의 4개 시장에서 ‘프라임시장’, ‘스탠더드시장’, 

‘그로스시장’의 3개 시장으로 재편하고, ‘프라임시장’을 글로벌 투자자들이 적극 투자하는 우량주 

시장으로 만들고자하였다.

118)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사회신용제도 구축계획 요강(2014~2020)(社会信用体系建设规划纲要

(2014~2020年))」을 2014년 6월 27일 발표하였다. 國務院(2014), 「社会信用体系建设规划纲要

(2014~2020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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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인과 기업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등급을 매기는 ‘사회신용평

가시스템’을 2020년까지 전국에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정책의 명목적인 목적

은 사회의 청렴 및 신용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

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지배구조를 개선하여 혁신을 도모하고 국가의 경쟁

력을 높여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사회구성원들의 신용정보를 매개삼아 

개인의 사회 기여도 평가나 정치ㆍ사회적 성향 판단 등도 가능하게 하는 중앙

집중적 ‘정보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주요 

도시 및 지자체에서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신용도가 점수로 평

가되고 등급이 매겨지기 시작하였다.

2018년 1월과 2019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사회신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한 28개 시범도시가 지정되었고, 시범도시별로 지역적ㆍ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신용 세부 평가 항목이 선정되고 평가점수가 책정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신용을 관리하는 기본 원칙(데이터의 수집과 공유, 블랙/레드리스트의 공

시 및 표기, 통합적인 보상과 처벌)이 중앙정부에 의해 설정되었는데, 중앙정부

가 정책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정부 자율에 맡기

는 중국의 정책수행 메커니즘을 극복하여 현재는 지방정부 간 사회신용시스템

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산하에 신용평가센터(征信中心)를 두고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해 온 중국인민은행은 기존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강화한 

2세대 신용평가시스템119)을 2021년 1월 20일에 도입하였다. 이는 앞서 발표

된 「사회신용제도 구축계획 요강」에 따라 정부부처와 지방정부에서 수집한 사

회평가지표뿐만 아니라 중국인민은행이 수집한 신용평가지표까지 망라한 포

괄적 사회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차원의 일환이다.

119) 이효진(2020), 「[동향 세미나]중국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추진 현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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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에 따르면 안면인식기술 등을 통해 신원이 파악된 사람들의 활동이 

기록되고, 활동을 통해 계산된 사회신용도가 개인 신용등급과 연계해 저장된다. 

이렇게 확보된 개인의 사회신용정보는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활용된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은 호텔에 체크인할 때 보증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고속열차를 예약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반면 신용점수가 낮

은 사람은 호텔 숙박, 식당 취식, 상품 구입, 자유로운 여행 등이 제한된다.

중국의 사회신용평가시스템이 ESG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개인뿐만 아니

라 기업과 기업인들도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미ㆍ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UCESRC: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에서 

발표한 기업사회신용시스템 보고서120)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경영진 탈세, 사업

장 사고, 인권침해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

업사회신용시스템(CSCS: Corporate Social Credit System)을 2021년까지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치안, 사법, 금융, 세무 등 44개 

중국 국가기관이 기업과 관련해 쌓아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한 플랫폼

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신용도를 평가하여 등급화한 

후 신용에 따라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회사 경영활동을 제재하게 된다.

특히 사회, 정치, 환경 분야에 걸쳐 기업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ESG 공시 관

련 규제가 사회신용시스템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탄

소배출 목표를 위반한 기업은 사회적 신용등급이 낮게 되어 징벌적 조치나 경

영상 제재를 받게 된다.

나.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1년 8월 17일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참석해 ‘공동부유’를 앞으로의 국정기조로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동

120) Schaefe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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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란 글자 뜻 그대로 모든 국민이 함께 부유해짐을 나타낸다. 중국언론121)은 

그가 말한 공동부유가 모든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서로 도와 풍족한 삶을 이루

고, 빈곤과 양극화가 없는 보편적 풍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하였다.

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

적 실천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다. 공유제를 기반으로 계층 및 지역 간 소

득 격차를 축소하는 1차 분배방안, 사회보장 등 정부 이전지출과 세금을 활용

하는 2차 분배방안, 기업 등 비정부 부문의 기부를 통한 3차 분배방안이 그것

이다. 1, 2, 3차 분배를 통하여 부와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빈부 격차가 획

기적으로 축소되도록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적극 

호응하여 중국 민간 기업들은 거액의 기부 또는 기금 조성을 발표하고 있다. 나

스닥 상장기업인 핀둬둬(拼多多)는 100억 위안(약 1조 8천 억)의 농업과학기

술기금 조성을 발표하였고, 텐센트는 500억 위안(약 9조 원)의 기부 의사를 밝

혔다. 알리바바는 ‘알리바바 공동부유 추진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1천억 위

안(약 18조 원)을 2025년까지 투입하여 공동부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

였다. 최근 중국정부가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을 전격적으로 시행한 것도 공동부유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5. 인도

가. 사회: CSR 의무화 회사법의 제정

 

인도는 전통적으로 산업화 이전부터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 기부 

형태의 순수 자선사업적인 사회적 활동이 있어 왔으며, 1850년대 산업화를 거

치면서 종교적 활동과 결합된 기업의 CSR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21) 「중국은 ‘공동부유’란 유령을 붙잡을 수 있을까」(2021. 9.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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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식민 통치 시절에는 간디의 개혁 프로그램에 부응하여 지역발전에 기업

이 동참하는 형태의 CSR 활동이 있어 왔다.

인도의 기업부(MCA: the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는 2009년 

12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Voluntary Guidelines)」122)을 발표하여 기업의 CSR 경영

활동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였고, 기업부의 정책자문기구로 인도 기업원

(IICA: Indian Institute of Corporate Affairs)을 설립하여 가이드라인의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 7월 기업부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기업의 사회, 환경 및 경제적 책임에 관한 자발적 국가 가이드라인(NVGs: 

National Voluntary Guidelines on Social, Environmental & Economic 

Responsibilities of Business)」123)을 제정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9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제1원칙: 기업은 윤리,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이에 기반하여 행동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2원칙: 기업은 지속성에 기여하는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전 과정에 

걸쳐 제공해야 한다.

∙ 제3원칙: 기업은 모든 피고용인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

∙ 제4원칙: 기업은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약자ㆍ취약ㆍ소외계층의 이해

관계를 존중하고,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 제5원칙: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고 개선해야 한다.

∙ 제6원칙: 기업은 환경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환경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22)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Voluntary Guidelines(200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123) National Voluntary Guidelines on Social(2011),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ies of Busines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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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원칙: 기업은 공공 및 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참여할 때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 제8원칙: 기업은 포용적 성장과 균형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 제9원칙: 기업은 책임 있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소통하고,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인도는 1956년 제정된 「회사법(The Companies Act)」124)을 전면적으로 

개정125)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보고와 지출을 세계 최초로 의

무화126)한 새로운 회사법을 2014년부터 시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127)는 반드시 3명 이상의 이사로 CSR 위원

회를 구성하되, 최소 1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둘째, 해당 기업은 매년 

지난 3년간 평균 순이익의 최소 2%를 CSR 활동으로 지출해야 하며 그 활동과 

CSR 정책을 웹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회계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재무제

표에 부속서로 CSR 보고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CSR 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범주는 아래와 같다.

∙ 기아와 빈곤 근절을 위한 활동

∙ 교육을 촉진하는 활동

∙ 양성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활동

∙ 유아 사망률 감소와 출산 관련 보건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 AIDS,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를 위한 활동

∙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활동

124) 정희찬(2012).

125) The Companies Bill(200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126) 동 법의 제135조 1항-5항.

127) 연간 순자산 50억 루피(약 770억 원) 이상, 또는 총매출 100억 루피(약 1,540억 원) 이상, 또는 순이익 

5천만 루피(약 7.7억 원)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외국회사와 비영리기업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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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

∙ 인도총리 관할 국가구제기금(Prime Minister’s National Relief Fund)

이나 주정부 혹은 중앙정부가 사회배려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한 기

금에 기부하는 활동

∙ 기타 CSR 활동

2014년 CSR 의무화 규정을 신설할 당시에는 CSR 지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하여 이사회 보고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

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2019년 7월 인도 기업부는 회사법을 개정128)하여 CSR 

지출의무 불이행 제재 조항을 신설하고 회사 및 관련 임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5만~250만 루피의 벌금을 

내야 하며, 관련 임원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50만 루피의 벌금형에 처

해지게 된다. 또한 CSR 지출의 법정할당액 관리를 강화하여 3년 내에 CSR 프로

젝트 계획에 따라 모두 지출하여야 하며, 미사용된 자금은 인도정부가 조성한 

특정 펀드에 강제로 예치되었다가 궁극적으로는 국고에 자동 귀속되게 하였다.

나. 환경ㆍ사회: 클린인디아(Clean India)129) 정책

클린인디아(SBM: Swacch Bharat Mission, Clean India) 캠페인은 인도

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깨끗한 인도’ 비전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마하트마 간

디의 145번째 생일인 2014년 10월 2일 전국적 차원에서 시작한 환경 개선 및 

시민의식 개조 운동이다.

128) 코트라(2019).

129) 코트라(2021. 4. 12), 「인도의 대규모 환경개선 캠페인 ‘클린 인디아 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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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도시위생환경과 심각한 수질 및 대기오염, 거리의 쓰레기, 그리고 노

상 방뇨 및 배변으로 인한 질병과 국가 이미지 악화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간디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19년 10월 2일까지 전국에 약 300억 달

러를 투자해 1억 2천만 개 이상의 화장실과 고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쓰레기 수

거 시스템을 보급하는 프로젝트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가부장적인 인도의 가정

은 대부분 집 내부에 불결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심하였는데, 

특히 인도 여성들이 야외에서 용변을 해결함으로써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 등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클린인디아 웹페이지130)에 따르면 2019년 10월 2일까지 

인도 전역에 1억 개 이상의 가구 및 공동 소유 화장실이 건설되어 노상 용변이 

감소해 위생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여성의 안전과 인권이 증진되었고 화장실 건

설 과정에서 여성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캠페인으로 청결과 위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국가 이미지가 변화되었으

며 여성권리가 강화되는 등 사회변혁 프로젝트로서 역할도 훌륭히 수행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이에 인도정부는 2020년 2월 2단계 클린인디아 캠페인을 발표하고 이를 

2025년까지 진행하기로 하였다. 화장실 건립에 집중한 1단계 클린인디아에 

이어 2단계 프로젝트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의 단계적 폐지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난 5년간 달성한 1단계 성과의 유지와 더불어 

플라스틱 폐기물의 관리, 가축 분뇨를 포함한 생분해성 고형 폐기물 관리, 중수도 

관리, 분변 슬러지 관리 등을 포함한 2단계 사업의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 2021~22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을마다 비

생분해성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집과 운송을 위한 시설 설치

∙ 2023~24년까지 생분해성 폐기물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퇴비함을 만들며, 마을에서 생성되는 생분해성 폐기물의 수집과 운송에 필

130) 클린인디아 공식 웹페이지, http://sbm.gov.in(검색일: 2021. 9. 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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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설비 설치

∙ GOBAR(Galvanizing Organic Bio-Agro Resources)-DHAN 프로젝

트를 통해 700개 바이오가스 장치를 설치하여 가축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생산

∙ 2023~24년까지 중수도 및 분변성 슬러지를 관리하기 위해 배수구를 관

리하고, 대규모 인구밀집 마을은 기존의 하수처리설비와 연결

∙ 국립공원, 동물원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6. 국제기구 및 NGO

가. 탄소세 논의

2021년 6월 현재131) 137개국132)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파리협약에 근거하

여 탄소중립선언에 동참하였다. 우루과이(2030년), 핀란드(2035년), 오스트

리아(2040년), 아이슬란드(2040년), 독일(2045년), 스웨덴(2045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124개국)은 2050년을 탄소중립 달성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은 206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호주와 싱

가포르는 2050년 이후의 목표 달성 연도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탄소중

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세, 탄소국경조정세 

등의 시장기반 정책과 더불어 직접규제 등의 비시장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특

히 배출권거래제는 오염총량이 주어진 상황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한 

가격기제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으나 제도 도입을 위한 거

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탄소세(carbon 

131) Visual Capitalist, “Race to Net Zero: Carbon Neutral Goals by Country,”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8. 26).

132) 부탄과 수리남 2개국은 이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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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 유용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다.

OECD는 2011년 보고서133)에서 시장기반 탄소감축 수단으로 탄소세 도입

을 권고하였으며, 2019년 1월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8명과 미연준의장 

4명을 포함하는 미국 경제학자134) 3,500여 명이 가장 비용효율적인 탄소 감

축수단인 연방탄소세와 탄소국경조정세의 전면 도입을 주장하였다.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시행된 탄소세는 2021년 현재 주로 EU 국가를 중심으로 25개

국135)에서 실시 중이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를 함유하거나 배출하는 제품

을 생산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일종의 종량세136)이다. 세계은행137)은 파리협

정 이행에 필요한 탄소가격 수준이 2030년까지 CO2톤당 50~100달러 수준으

로 추정하며 이는 석탄 및 천연가스의 한계세율 하한으로 간주되는 CO2톤당 

30달러13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탄소세가 순조롭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조세저항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생산제품 원가상승에 따르

는 경쟁력 약화로 기업들이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탄소누

출 현상139)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탄소감축 노력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에

서 탄소세 도입 시 탄소국경조정(CBA: Carbon Border Adjustment)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EU는 ‘Fit for 55’라고 하

는 포괄적 탄소감축 입법안을 통해 2023년부터 5개 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33) OECD, “Environmental indicators, modelling and outlook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6).

134) Climate Leadership Council, “Economists’ Statement on Carbon Dividend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6).

135) 탄소세가 도입된 비유럽지역 국가는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호주는 2012년 도입 후 조세저항으로 2014년 폐지되었다.

136) 문진영 외(2017).

137) 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2017), “Report of the 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8).

138) OECD(2019), “Taxing Energy Use 2019: Using Taxes for Climate Action,”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8. 28).

139) 조세재정연구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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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할 예정140)이다.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탄소세

와 탄소국경세의 도입을 적극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2021년 7월 「공정전환 

및 경쟁법안(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141)을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탄소집약적 수입제품에 탄소배출국경세

(Carbon emissions Border Tax)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보고서142)에서 탄소국경조정세에 대한 대안

으로 국가별 발전단계에 따라 주요 탄소배출국을 3단계로 구분하여 탄소최저

가격을 적용하는 국제탄소가격하한제(ICPF: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 도입을 제안하였다.

나. 최저 법인세율 도입 및 조세 관련 공시 강화

2021년 7월 1일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139개 참여국 

가운데 130개국이 다국적기업에 대한 15%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합의

하였다. OECD는 이 제도가 2023년부터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21년 

6월 5일 런던에서는 G7 재무장관이 이미 디지털세 도입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글로벌 법인세율의 하한선을 15%로 합의하였다. 그동안 기업 소재지 과세를 

원칙으로 하던 국제법인세 체계를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도

록 전환하고, 공정경쟁 촉진과 조세회피 근절을 위해 국가별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 원칙에 동의한 것이다.143)

이러한 국제법인세 과세 체계의 변화는 ESG와 관련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지금껏 조세회피나 절세를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

140) 2023년부터 3년간 과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며 과도기간에는 배출량 등 보고

의무만 부여한다.

141) 7월 19일 미국 Chris Coons 상원의원과 Scott Peters 하원의원이 발의하였다. U.S. Congress,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142) Parry, Black, and Roaf(2021).

143) 한민수, 김수빈, 이진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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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심지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강하였으나, ESG 경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평판이 중요해지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

이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대해 반면교

사가 된 대표적 사례는 2012년 영국 스타벅스144)의 조세회피(tax avoidance) 

사건이다. 이 회사는 세율이 24%인 영국의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소득의 대

부분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영국에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

았다. 이 사건으로 영국에서 불매운동이 발생하였고 매출에 타격을 입은 스타

벅스는 결국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을 기부금 형식으로 영국정부에 반환하였다. 

이 사건 이후 ESG 경영의 큰 흐름 속에서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여 사회적 가

치를 창출하는 데 일조하거나, 환경에 대한 기여를 통해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ESG 조세전략이 중요한 경영상의 고려 사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둘째, 국제적 협력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기업들의 공정경쟁을 촉진

하고, 조세 관련 공시 규정을 도입하여 조세투명성을 높이는 국가적 전략이 기

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ESG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조세회피로 축적된 자금을 자사주 매입 등에 투입

하여 투자자의 부를 증가시킴에 따른 부의 편중현상을 개선하고 양극화를 해소

하는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조세 관련 공시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데, 2021년 6월 유럽의회와 EU 이

사회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조세회피처 포함) 사업활동 내용, 상근 종업원 수, 

매출, 이익, 납세 등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공 국가별 보고서(public 

CbCR) 법안에 합의145)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총매출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

적기업은 2023년부터 관련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즉 2015년 10월 작성

144) 「영국 스타벅스의 세금회피 문제」(20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1).

145) European Union(2021. 6. 1), “EU lawmakers strike milestone deal for corporate tax 

transparenc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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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대응을 다룬 15개 

Action Plan의 연장선이다. 이 플랜의 Action 13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이전

가격자료와 납세자료 등을 담은 국가별 보고서 작성 및 과세당국 신고를 의무

화하고 있다. 2019년 3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29개국이 다자간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보의 공시의무는 부과되지 않았다. 

EU의 정보공시 움직임에 미국도 2021년 6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간 매

출이 8억 5천만 달러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와 해외 사업 및 납세 정

보를 포함하는 CbCR 재무 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146)

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가 심해 상원을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 공시

국제기구 이외의 글로벌 NGO147)들도 ESG와 관련된 공시 표준 프레임워

크148)를 발표하고 있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는 물과 같은 천

연자원의 사용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업의 표준화된 정보를 수집하는 환경

공개 플랫폼을 구축한 국제 비영리단체이다. 이 NGO가 제공하는 플랫폼은 기

업이 도시 및 지역에서 기후변화, 물 안보, 삼림벌채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며 투자자, 기업, 지방정부가 지속가능

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는 환경 NGO 국제 컨소시

146) Deloitte(2021. 6. 19), “House approves corporate governance package with country- 

by-country reporting manda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

147) Bergman, Karp, and Rosen(2020), “ESG Disclosures: Frameworks and Standards 

Developed by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9. 3).

148) 글로벌 NGO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시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세한 논의와 비교는 6장 2절에

서 제시한다.



제5장 ESG 국가정책 사례 • 121

엄으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재무정보 수준의 엄밀성을 가지고 보고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정보공시 표준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환경문

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

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NGO이며 

1997년 미국 보스턴에서 설립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

를 작성할 때 대부분 이용하는 표준 프레임워크인 ‘GRI Standards’를 2016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표준은 세계적으로도 기업이 ESG 관련 정보를 공

개할 때 가장 널리 통용되는 지속가능보고 표준 가이드라인이다. GRI는 기후

변화, 인권, 사회적 가치 등의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시 표준을 제공한다. 특히 GRI는 ESG 정보 공개와 관련된 GRI 표준

이 SDGs 목표와 양립 가능하도록 ‘GRI Standards’를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17개 SDGs 목표와 GRI 표준이 대응되도록 하였다.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는 규제기관, 투자자, 기업, 표준제정기구, 회계법인, 학계 그리고 NGO로 구

성된 조직으로, 영국의 The Prince’s Accounting for Sustainability(A4S)

와 GRI, 국제회계사연맹(IF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에 의해 2010년 8월 설립되었다. IIRC는 기업들이 재무, 제조, 인간, 자연, 사

회 및 관계의 관점에서 성과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간결하게 투자자 중심의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합보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지속가능성 회계표준위원회(SASB)는 산업별로 투자자에게 중요한 공개 기

업의 ESG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돕기 위한 지속가능성 회계표준을 제공한다. 

SASB는 2020년 현재 77개 산업별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IIRC와 SASB는 

2020년 11월 합병을 선언하였고 2021년 11월 Value Reporting Foundation

이라는 조직으로 재편되어 종합적인 통합공시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122 •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7. 정책적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6개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ESG 관련 정책들은 각 국가들이 

처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자연환경적 상황에 따라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유럽연합(EU)은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ESG 정책의 확산과 제도화에 적극적

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입법활동을 통하여 EU가 구축하고 있는 ESG 인프라

들은 녹색분류체계, 지속가능금융 공시, 기업지속가능 공시, 기업 공급망의 인

권 및 환경 실사 의무, 탄소국경세 부과 등인데, 현재 우리나라도 관련 ESG 인

프라가 구축되고 있거나 도입이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 한국형 ESG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선진적 ESG 제도의 기준으로서 EU가 제정한 

규정이나 원칙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EU의 기업 

공급망 실사 규제와 관련하여 국내적으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EU 수출 대기업 공급망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

되어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화 및 공생적 생태계

가 정립되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국가 차원의 준비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강화, 디지털 혁신과 불

평등 해소, 지역사회 발전, 교육 불평등 해소, 다양성의 확대와 평등 실현, 기업

투명성과 기업책임의 확대 등의 국정 목표는 ESG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새로 도입하거나 수정이 이루

어지고 있는 국가정책 중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참고할 만한 정책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도

록 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야기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이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만 그 사회적 기회비용을 누가 분담하고 어떻게 

분담할지, 그리고 탄소가격은 어떻게 결정할지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이



제5장 ESG 국가정책 사례 • 123

다. 둘째,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전권을 행

사하고 부처별 이슈를 조율할 수 있는 기후특사(또는 위원회)와 같은 정무직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가 국가안보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보고서의 발간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기후변화가 가져올 금

융위험을 측정ㆍ평가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기후 관련 금융위

험을 규제ㆍ감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미국과 같이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하고 연기금 운영 시 ESG 요소를 포함한 비재무적 위험과 연

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와 지역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데, 미국과 같이 「지역사회재

투자법」의 제정과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 도입을 적

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ESG 관련 국가정책 중에서는 사회적 가치(S) 창출과 관련된 정책이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 진입에 성공했음에

도 여전히 성별이나 인종, 사상에 대한 차별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에 일본정

부가 도입한 기업의 다양성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다양성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과 같은 제도 도입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임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전략적인 경영 관점에서 실천하는 ‘건강경영’

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 도입된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제도’나 상장기업 중 

건강경영 종목 선정과 같은 제도도 직원의 건강이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도입 의의가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국가 차원에서 개인과 기업의 사회신용(social 

credit)을 평가한다. 개인의 신용을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고 평가하는 것은 개인

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업 차원의 적용방

안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탈세나 사회적 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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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정부의 민간 지원정책이

나 규제정책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기업별로 일정한 회

수를 초과하는 탈세, 산업재해, 직장 내 성폭력이나 괴롭힘 등 공식적으로 집계

되는 사건에 대해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되 공표하지는 않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최근에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공동부유 정책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문

제와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재산세ㆍ상속세ㆍ자

본이득세 등이 없는 중국에서는 민간부문의 기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자칫 기업의 자발성을 가장한 반강제적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문제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므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단속 등 독점 금지를 통한 진입장벽 제거나 교육 형평성 확대를 위한 조

처 등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사회

자산기금 조성 등도 참고할 만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인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에 의무화한 국가이

다. CSR 지출의무 불이행 시 회사와 관련 임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

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공시에 의해 평가받는 체제

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OECD 회의에서 최저 법인세율 도입이 합의되었고 조세 관련 공시는 강화

되는 추세인데, 이는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ESG 

경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조세 투명성을 높여 기업

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역외 납세 정보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책을 ESG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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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개발

ESG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기존 사업을 ESG를 기준으로 재편할 

필요가 발생하며, 이러한 사업구조 재편에 따라 기업의 자금 수요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의 ESG 활동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ESG 강화 목적의 금융이 

절실하다. ESG와 관련된 기업활동 가운데서도 가장 앞서 진행 중인 환경 분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의 필요가 크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금융을 녹색금융이라고 한다.

녹색금융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기타 환경 관련 효과 전반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녹색금융은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탄소금융이

나 온실가스 감축에 기후변화 관련 효과도 고려하는 기후금융보다 포괄적인 개

념이며,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와 지배구조 관련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지속가능금융보다는 하위개념이다.

민간의 자금이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으로 유입되도록 하

기 위해서는 기업의 어떠한 활동이 친환경 활동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이 필요하다. 이를 녹색분류체계(Taxonomy)라고149) 한다. 녹색분류체계는 

금융회사, 기업,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일관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

록 한다. 이는 위장환경주의(Greenwashing)를 막고 자금이 친환경 활동에 유

입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정부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준비 

중이다. 2021년 5월 환경부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150)

149) 사전적 의미로 taxonomy는 모든 종류의 분류체계를 의미하는 일반명사이나, 녹색금융에서는 

‘Taxonomy’를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활동에 포함되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구분하

기 위한 분류체계, 즉 ‘녹색분류체계’를 특정하여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한다. 이 보고서에서도  

‘Taxonomy’를 ‘녹색분류체계’를 특정하여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한다.

150) 당초 계획은 2021년 6월 중 확정 예정이었으나, 확정이 지연되었다. 환경부는 2021년 4분기 중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Impact On(2021. 8. 27). 「기재부,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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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사회적 공감대

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는 녹색분류체계를 통해 추구하는 환경

목표다. 그다음은 적용 분야 및 분야별로 녹색 경제활동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녹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 추구하는 환경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의 산업특성과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향해야 할 한국만의 고유한 환경

목표가 무엇인지를 선별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제한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목표를 제시하는 반면, 기타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금융의 국제화를 고려할 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또한 국제적 정합성

을 가져야 혼동을 피할 수 있다. 녹색분류체계는 각 국가와 지역별로 자신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되는 반면, 금융시장은 국제화되어 있어 국경을 넘나든

다. 따라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한국적인 고유성만을 강조한다면 기업과 금

융시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녹색에서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이 녹색금융 지

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녹색과 비녹색의 이분법

적 적용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기업의 환경 관련 대응이 비교적 늦은 

편으로 이야기된다. 즉 대규모 전환이 필요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색분

류체계가 이분법적으로 적용될 경우, 전환에 적극적인 동시에 자금이 가장 필

요한 전환 중인 기업들로 자금 유입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전환 중인 

기업이 비녹색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산발적 정책 교통정리한다」,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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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G 활동의 공시(Disclosure)151) 및 회계 제도

기업의 ESG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ESG 활동을 측정하고 보고

하는 공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에서 핵심 부분은 정보 이용자가 

누구이냐다. 소식을 접하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동일한 소식(news)이라도 

정보로서 그 소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152) ESG 철학이 기업이 주주만

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자 

전반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하므로 ESG와 관련된 공시체계는 이

해관계자 전반이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의 측정과 보고는 표준화된 양식이 존재하므로 이에 큰 

문제는 없다. 우선 재무적 성과는 주주 및 채권자라고 하는 투자자들을 주요 정

보이용자로 설정하므로 그 재무적 성과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재무적 성과를 위한 시스템은 소기의 목적을 대부분 달성할 수 있다. 현재, 재무

적 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가장 광범위한 정보제공 체계는 재무제표라는 형식으

로 작성되는 계량적이고 정형화된 정보인 회계정보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 등장한 회계기준은 오랜 시간 체계적으로 다듬어져 기업의 재무성과와 재

무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상당 부분 최적화가 이루어져 있다. 최근 들어 산업의 

빠른 변화로 기존의 재무회계 기법이 표현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발생하는 

등 재무회계도 완벽하지는 않으나 표준화된 형태의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

한다는 장점으로 기업의 성과 측정과 평가에서 기준점으로 여전히 널리 활용된다.

151) 넓은 개념의 공시에는 모든 형태의 정보제공이 모두 포함된다. 회계정보, 즉 재무제표의 보고도 넓은 

개념의 공시에는 포함된다. 회계정보와 같은 정기공시와 각종 수시공시도 넓은 의미의 공시에 포함

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회계제도라는 단어를 추가하였다.

152) 예컨대 투자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와 주주 사이에는 이해관계 불일치가 존재하므로 

동일한 정보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배당지급에 대한 처지가 서로 다르

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예 가운데 하나다. ESG 개념의 도입은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로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 정도가 주

주자본주의 시대보다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서 어떤 정보가 제공되어야 이해관계자

의 정보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도 주주자본주의의 관점보다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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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는 투자자들을 주요 정보이용자로 설정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제

공하는 정보의 형식과 내용이 조직된다. 따라서 주주뿐만 아니라 기업과 직접

적으로 관련을 맺는 이해관계자들 모두,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역사회 및 국가와 관련한 모든 측면을 다루는 데는 필연적으로 제약이 있

다.153) 재무회계가 투자자를 제외한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는 않으나, 원칙적으로 이들을 일차적인 정보이용자로 설정하지 않았다. 따라

서 ESG 가운데 환경과 사회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는154) 현재의 재무제표에서

는 자세히 제공되지 않는다.155)

ESG가 부상하기 전까지, 주주자본주의가 기업과 자본시장을 지배하던 시기

에는 E와 S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굳이 알려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

히려 기업 간 경쟁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보는 숨겨야 할 정보로 보아왔다.156) 

최근 들어 E와 S에 관한 정보수요가 증가하므로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전달하

는 공시체계 전반을 손보려는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는 ESG와 관련된 공시 관련 단체 가운데 

앞서 있는 기관의 하나다. GRI는 1997년 미국의 환경단체 CERES(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cs)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이 중심이 되어 협약을 맺고 설립한 국제기구로 현재는 기업, 회계사를 포함하여 

지속가능보고와 관련된 각종 개인과 단체들이 참여한다. GRI는 2016년 지속

가능보고표준(GRI Standards: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을 처

153) 현재의 회계보고도 동일한 이유로 투자자를 주요 정보이용자로 좁히고 이들을 중심으로 정보제공 

체계를 설계한다.

154)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한국에서는 사업보고서에 재무제

표와 함께 공시하도록 강제되어 사실상 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재무정보와 함께 공시되는 것으로 보

아도 무방하다.

155) 사업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나 기타 재무제표 주석 등에 일부 포함될 수는 있다.

156) 투자자만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 간에도 상대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공개된 정보를 

서로 분석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할수록 경쟁상대에게 우리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

한 정보를 많이 주게 되므로 공시내용이 강화될수록 시장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러

므로 기업은 규제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투자자에 의한 소송위험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공시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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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발표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한다. GRI Standards는 많은 기업

이 ESG 활동 보고의 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1년 6월 현재, GRI Standards는 39개 주제별로 구성된 세부항목에서 

ESG 관련 항목에 대한 공시 표준을 제시한다. GRI Standards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UN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와 관련된 활동을 지

속가능성 보고에 반영하는 부분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GRI Satandards의 세부항목에는 ESG 가운데 환경과 사회 관련 항목에 대

한 공시 기준은 존재하나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준은 정비되어 있지 않다. 

한국 내에서는 지배구조에 관한 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

을 수 있다. 사업보고서에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부분 보고되기 때문

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관련 내용이 누락된 점은 단

점일 수 있다.

GRI Standards는 이름에서 일견 재무제표를 위한 회계기준과 유사하게 보

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선 재무제표는 정형화된 형식으로 계

량화된 수치들을 제공하는 반면,157) GRI Standards를 따라 작성된 공시는 관

련 내용에 대한 서술 형태로 제공된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표준화된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재무제표와 같은 형태로 양적인 표준화는 되지 않는다.

둘째로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제3자에 의한 인증(회계감사)이 의무화되

어 있는 반면, GRI Standards에 따른 지속가능보고서는 공시정보의 정확성과 

적절성이 제3자에 의한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지속가능

보고서의 공시정보로서 가치에 제약점이 된다. 이 점은 GRI Standards에 제

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속가능보고에 공통된 문제점이다. 제도적으로나 관

행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ESG 보고양식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157) 물론 이 수치들만으로는 충분한 정보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석(footnote)도 함께 

제공하여 정보성을 보강한다. 숫자가 도출된 과정이나 가정 등을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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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의 국제 협력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2015년 기업이 기후 문제와 관련된 위험의 재무적 효과를 공시

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CFD)라는 협의체를 설립하였다.158) 이들은 2017년

에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라는 지침을 발표하고, 은행이 범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

험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여 그 재무적 영향을 공시방안으로 제안하였다.

TCFD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와 측정기준, 

목표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배구조는 기후변화 관련 조직의 지배구조, 즉 

이사회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공시요구이며, 경영전략은 기후변화의 사업ㆍ전

략ㆍ재무계획에 대한 실질적ㆍ잠재적 영향을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 위험관리

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의 공시에 관한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측정기준 및 목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와 감축목표 등의 공시에 관한 권고를 포

함한다.

이 권고안의 특징은 환경위험에 따른 결과를 지속가능보고서가 아닌 재무보

고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인데, 이 점이 GRI Standards와 주요한 차이

점이다. 재무적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재무보고에 반영함으로써 기업가치 평가

에 반영하기 용이하므로 자본시장에서 환경요인 모니터링 촉진이 가능해진다.

GRI Standards와 마찬가지로 TCFD 권고사항도 재무제표와 같은 정형화

된 테이블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재무제표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재무제표 정보에 기후 관련 정보의 공시를 

보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CFD에는 약 70개국에서 정부, 기업 등 약 1,500여 개 기관이 가입하였으

158)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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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21년 2월 현재 한국에서는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약 15개 기관

이 가입되어 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Sustainable Accounting Standard Board(SASB) 

또한 ESG 관련 공시를 하기 위해 SASB Standards라는 기준을 제시하였

다.159) 2018년 초안이 발표된 이 공시 표준은 기업을 77개 산업별로 분류하

고 산업별로 중요성 기준으로 공시기준을 별도로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

다.160) 산업별로 중요한 ESG 측면들을 설정하여 이들에 대한 선별적인 공시

요구를 제시한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 분야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Semiconductor) 산업 관련 공시에는 환경이나 임직원의 건강 등에 관한 내

용이 주를 이루나 투자은행 및 증권업(Investment banking & brokerage)에

서는 직원의 다양성이나 윤리성 등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관련 내용들이 공시요

구의 주를 이루고 있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공시정보의 주요한 이용자로 설정하는 GRI와 달리 

SASB Standards는 투자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재무적으로 중요

한 ESG 요소들을 선별하고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재무적

으로 중요한 ESG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TCFD의 권고안과 일맥상

통한다. TCFD의 권고안과 마찬가지로 SASB Standards도 미국 상장기업의 

연차보고서(10-K)에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합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전술한 공시기준인 SRI, SASB 이외에도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UN Global 

Compact 등의 기구에서 제안한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한 기업의 정보공시 프

레임워크 등 ESG 관련 공시 기준들이 난립하는 것이 현재 상태다. 각각의 공시 

프레임워크들은 정보 이용자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므로 이에 따라 관심을 두는 

공시 내용도 차이가 있다. 기업에서는 ESG 정보의 공시에 부담이 발생할 수밖

159)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160) SASB Materiality Ma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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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고, 이용자로서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 상호 비교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무보고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현재 널리 활용되는 ESG 관련 공시기준을 제시한 단체 가운데 CDP, CDSB, 

GRI,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와 SASB는 

‘Statement of Intent to Work Together Towards Comprehensive 

Corporate Reporting’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통의 ESG 공시 표준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하였다.161)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협업을 위한 국제기구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산하 IBC(International Business Council)에서도 ESG 

활동의 재무보고에 관한 측정치를 개발하여 공표하였다. IBC는 120인 이상의 

영향력 있는 CEO들로 구성된 단체로, 4대 회계법인인 Deloitte, Ernst & 

Young, KPMG, PwC와 협력하여 보편적이고 산업에 구애받지 않는 ESG 

Metrics인 SCM(Stakeholder Capitalism Metric)을 설계하였다.

SCM 초안은 2020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공개되었고, 8월에 최종안이 마

련되었다. SCM 최종안과 관련하여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에 「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이라는 백서를 발간하였다.162) SCM에서는 ESG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요소들을 기업지배구조, 환경, 이해관계자와 번영이

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163) 네 가지 기준 아래에 ESG 활동을 측정하

기 위한 세부지침과 지표를 제시한다. 이 네 가지 기준은 제2장에서 소개한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여섯 가지 목표 가운데 평화(Peace)와 협력

(Partnership)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해당되는데, 이 점은 SCM이 SDGs에

161) Impact Management Project(2020), “Statement of intent to work together towards 

comprehensive corporate report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8).

162) World Economic Forum(2020), “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 Towards Common 

Metrics and Consistent Reporting of Sustainable Value Cre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9).

163) SCM 원문에서는 Pillar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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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하는 지속가능성과 연관성하에 기업을 평가하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

음을 반영한다. 2021년 5월 현재 SCM을 기반으로 하여 ESG 정보를 공시하겠

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78개 유력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SCM은 비재무적인 가치를 향후에 재무적 가치와 결합하여 통합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합재무제표에 재무적 가치와 ESG 가치들이 반

영되어 기업가치 평가에 활용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즉, SCM은 투자자 및 

자본시장 참여자들을 SCM이 제공하는 ESG 정보의 주요 이용자로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공시내용의 통합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난립하고 있는 ESG 관

련 공시 방법이 명확해져서 공시 준비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1년 4월,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 재단(IFRS Foundation)은 ESG 관련 

공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설립하고 이를 재무보고 기준인 IFRS를 

관리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와 나란히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IBC는 SCM과 관련하여 

SSB의 설립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재무보고와 ESG의 통합을 염

두에 둔 의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SCM의 정보공시기준 내에는 검증에 대한 요건이 없다. 재무보고가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검증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SCM이 제공하는 ESG 정보는 

투자자들이 신뢰성 있게 활용하기에는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SCM

이 재무보고에 공시 형태로 결합될 경우 투자자들에게서 검증 요구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SCM과 재무보고가 결합될 경우, 검증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도 ESG 관련 투자의 증가와 ESG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

라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보

고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2025년까지는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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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 이상의 KOSPI 상장기업에 대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의무화되고, 

2030년부터는 모든 KOSPI 상장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현재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도 점차 확대되어 2026년부터는 모든 KOSPI 상장사가 의무공시 대상이 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ESG 활동 공시와 관련한 논의들이 진행 중이다. 학계에서

는 현재의 재무제표에 사회성과를 통합한 통합재무제표라는 새로운 형태의 재

무보고 형식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2020년 11월 한국회계학회와 사회적

가치연구원164)은 사회성과측정포럼을 개최해 그간 연구해온 통합재무제표 형

식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현재 경제적 가치만을 반영하는 재무제표는 주주들에 초점을 둔 재

무보고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보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문

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반영한 새로운 통합재무제표를 기

존의 재무제표와 병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접근법에서는 기존의 재무제표 

형식, 즉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의 형태에 사회적 가치를 추가하여 보

고하게 된다. 그를 위해서는 기존의 재무적 성과와 구분되는 사회적 가치와 관

련된 손익, 자산, 부채와 자본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존의 재무제표 형식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무제표에 익숙한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활용하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극복해야 할 난점이 적지 않다. 가장 어려운 점은 비

재무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측정해야 재무적 가치와 함께 재무제표에 보고할 수 

있다는 부분일 것이다. 비재무적 가치, 즉 사회적 가치는 탄소배출권과 같은 예

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활성화된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공

정가치(fair value)의 관측이 어렵다. 또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자산의 경우

는 그와 관련된 효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러한 점은 회계기준이 

기존의 무형자산 측정에서 겪는 난점과 일맥상통한다. 참고로 회계기준은 효익 

164) CSES(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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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의 확실성과 측정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무형의 경제적 자산을 재

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가 반

영하지 못하는 경제적 자산이 존재하며,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에 따라 누락된 

무형자산으로 재무제표가 부실화한다는 점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회계기

준의 난점 가운데 하나다. 이는 사회적 가치의 제무재표 반영에도 동일한 난점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기존의 재무제표 형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자

본의 개념을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회계는 주주를 기업의 소유

주로 인식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과 비용이 정의된다. 

ESG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해관계자 전반으로 관점을 넓힐 경우에도 주주자본

주의의 관점에서 정의된 현행 회계의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회계학회와 사회적가치연구원도 이러한 문제를 인

식하고, 2020년 11월 발표에서 재무회계의 기준이 되는 개념체계부터 ESG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

의는 앞으로도 진행되어가면서 더욱 섬세하게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회는 2021년 6월 ‘WEF-IBC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매트릭스의 활용방안 웨

비나’라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SCM Metrics의 적용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

였다. 전술한 바 있는 SCM은 현재로서는 ESG와 관련된 공시 기준들의 통합에서 

가장 앞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SCM은 기업들이 ESG 활동 

공시에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SCM의 활용방안을 알림으로써 기업의 

ESG 활동 공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한국 공인회계사회의 접근이다.

정부도 ESG 관련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진행 중이다. 

정부차원에서 기업규모와 업종별로 차별화된 내용을 담은 K-ESG 가이드라인

을 준비하고 있다.165) 이 가이드라인에는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들의 평가체계 

165) 관계부처합동(2021. 8. 26), 「친환경ㆍ포용ㆍ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제6장 투자 및 기업경영 ESG 지원정책 • 137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항들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ESG 

관련 활동의 방향성 및 그 평가에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기

업의 역량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유용성이 클 것으

로 정부는 기대한다. 또한 해외 평가기관의 ESG 평가나 공시와 관련하여 한국

적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목소리로 평가항목의 적절

성을 지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166)

그러나 정부주도로 K-ESG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 ESG 활동이 민간영역에서 주도되는 움직임인 만큼 

ESG 관련 요구사항의 변화속도가 정부조직보다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K-ESG 가이드라인을 직접 관리할 경우 시장의 빠른 변화를 

K-ESG 가이드라인이 적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정부가 K-ESG 

가이드라인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현행 회계기준 등과 마찬가지로 기

업과 민간영역에서 주도하고 정부가 이러한 민간영역에 제도적 장치로 힘을 실

어주는 구도로 설계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3. 기업 ESG 평가등급 현황과 문제점

ESG와 관련하여 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자본시장

의 평가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의사결정에 기업의 ESG 활동을 반영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ESG 평가가 기업가치 평가와 자본조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다. ESG 평가는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투자자들에

게 널리 활용되는 평가등급들은 Morgan Stanley Capital Investment(MSCI) 

ESG Ratings, S&P Global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DP 

166) 예를 들어 Dow Jones Sustanability Index에서는 기업 구성원의 인종비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데, 현재 단일인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 상황에서는 평가항목을 만족시키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는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한국기업의 ESG 평가를 체계적으로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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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Water & Forest Scores, Sustainanalytics’ ESG Risk Ratings 등

이다. 한국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Korean Corporate Governance 

Service)이 2011년부터 ESG 평가를 실시해 왔다.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과 코스닥 150에 포함된 기업, 대기업집단 소속기업, 주요 금융사 등이 포

함된다. 등급은 S, A+, A, B+, B, C, D 총 7단계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ESG 평가 역사가 길지 않아 측정방법, 평가방법과 평가대상 항목 등 많은 부

분이 아직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ESG의 특성상 평가 항목의 범위가 방대하

며 그 항목들마다 가중치 또한 서로 다르다. 따라서 ESG 평가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ESG 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야기한다. Berg et 

al.(2020)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6가지 ESG 평가등급인 KLD(MSCI 

Stats), Sustainalytics, Vigeo Eiris(Moody’s), RobecoSAM (S&P Global), 

Asset4(Refinitiv), and MSCI를 분석하여 평가등급들 사이의 상관계수 평균

이 단지 0.54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장 유력한 지수들 간의 상관관

계가 이 정도로 낮다면 ESG 등급의 신뢰성은 확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ESG 평가의 불일치 문제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우리은행의 

2020년도 평가 가운데 환경부분 점수는 MSCI에서는 B,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C, KCGS의 경우에는 C+ 등급이 주어졌다. 오뚜기의 경우 KCGS의 평가는 

B+인 반면, MSCI와 톰슨로이터의 경우는 C+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SK하

이닉스는 MSCI등급은 C+이지만 톰슨로이터와 KCGS의 평가는 B+ 등급 근

처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평가기관에 따라 등급이 크게 변할 뿐 아니라, 평

가결과 차이도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등 ESG 평가의 신뢰성 문제는 앞으로

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1년 4월 현재 국내외에 ESG 평가지표가 약 600개가 존재하며, 이 평가

지료들이 서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

라 기업들의 ESG 관련 활동에 혼란이 야기된다. 또한 신뢰성 문제에 더하여 

ESG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내용들도 기업에 부담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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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과 해외에서 중요성을 두는 ESG 활동이 상이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한국기업의 ESG 활동이 해외 지표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ESG 등

급과 실제 ESG 활동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S, 즉 사회 관련 

활동에서 이러한 점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른 지표보다 크다. E, 즉 환경 관

련 지표는 국제적인 기구들을 통해 달성 목표와 로드맵이 명확하여 기업의 환

경 관련 활동 목표 수립과 그 평가도 비교적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G, 

즉 기업지배구조 또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도 짧지 않

은 기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달성 

목표와 수단 등에서 해외에서의 논의와 상당한 접근이 이루어진 상태다. 그러

나 S의 경우는 한국의 고유한 환경이 해외 지표에서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려는 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형 K-ESG 

지표를 개발 중이다. 통일된 평가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지표의 난립으로 인한 

평가의 일관성 문제와 해외 지표가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간담회를 통하여 

한국형 K-ESG 지표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지표는 정보공시 관련 5개, 환경 

관련 14개, 사회 관련 22개, 지배구조 관련 20개 항목 총 61개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167) 앞서도 언급하였으나 정부 주도의 ESG 지표는 지표의 난립 문

제를 완화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정부의 규제로서 작동할 위험성이 있고 시

장의 움직임을 적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ESG 관련 공시 및 

평가 인프라가 정비될 때까지는 정부가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궁극적으로는 ESG 평가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ESG 

평가 관련 주도권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ㆍ운영해

야 할 것이다.

167) 산업통상자원부(2021), 「산업부, K-ESG 지표 정립 본격 착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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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K-ESG 분야별 대표 문항

구분 대표 문항 내용 문항

정보공시 ∙ ESG 정보 대외공개 방식은? ∙ ESG 정보 공개 주기는? 5

환경(E) ∙ 재생에너지 사용량? ∙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매출액 기준)는? 14

사회(S) ∙ 정규직 비율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은? 22

지배구조(G) ∙ 이사회 내 여성 인력 수? ∙ 내부비위 발생 현황 및 공개 여부? 20

합계 ∙ 정보공시(5개), 환경(14개), 사회(22개), 지배구조(20개) 6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1), 「산업부, K-ESG 지표 정립 본격 착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8).

4. 지원 및 규제 정책

기본적으로 ESG 공시제도는 예외 없는 적용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소기

업 등 일부 기업의 경우는 그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전체 사회에 미치는 

실효성도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시 비용을 보전하거나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회계 및 공시 기법에 대한 전문성

이 부족하므로 관련된 기법을 전수하거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 등의 경우는 회계 및 공시 의무에 대해 자율규제

나 면제를 허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비슷한 속성의 소규모 기업들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

나 전문기관 등이 전반적인 진단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공시 비용의 보전 및 일부 지원

∙ 공시 기법의 전수 및 자문 서비스 제공

∙ 자율규제나 면제의 허용

∙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집단적으로 측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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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세제혜택에서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다양한 ESG 기여활동

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법정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부여하는 세제혜택에 준하는 지원방안을 기

업 차원의 봉사활동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활동과 수혜기관

의 자격에 대한 정의나 분류기준(taxonomy)이 필요하다. 이러한 혜택을 부여

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 즉 정확한 혜택 대

상을 지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세제혜택이 남발되면 기존의 세제가 실질

적인 효과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 ESG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및 확대

∙ 수혜기관 및 대상 활동에 대한 정확한 분류체제 마련

∙ 세제혜택 기준을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운영

장기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ESG 활동의 최저수준을 의무화하고 

그 미달분에 대해서는 거래체제를 이용하여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칭 ESG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중앙집중화된 거래

소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나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또는 Carbon Credit) 거래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ESG 활동이나 그 인증 가능성에 대해 기업마다 비교우위가 다를 수 있

으므로, 이러한 거래제를 통해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ESG 활동이 이루어지도

록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거래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으로서 기업별 

의무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인도의 경우 기업에 법적으로 매

출액 2% 금액을 반드시 CSR 활동에 지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적 특

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준을 모든 나라가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수준이나 금액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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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수준에서 ESG 활동이 최적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ESG 

인증서 거래체제 마련

∙ 이를 위해 기업별 ESG 활동 및 인증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개별적인 의

무수준 설정

∙ 이러한 의무수준 설정을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EU)은 최근 기업의 공급망 전 과정에

서 인권 및 환경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강제하는 법률을 곧 제정할 것으

로 보이며, 이는 또 다른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도 이와 동일한 개

념의 입법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도 이러한 국내외적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중소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이

러한 대응을 준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

원방안이 필요하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관련 정보나 자

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생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단가 후려치기나 

원하청 갑질 문화 등도 개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문화 및 공생적 생태계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보다 강화하고, 법적 분쟁을 정

부나 지자체나 전문기관이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국제적인 공급망 전 과정 실사 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 국내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마련

∙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화 및 공생적 생태계 확립 계기

∙ 중소기업의 법적 분쟁 지원 체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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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사회신용(social credit)을 평가하는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나 인권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기업 차원

에 적용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탈세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정부정책이나 

민간의 지원이나 규제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기업별로 

일정한 횟수를 초과하는 탈세, 산재, 직장 내 성희롱이나 따돌림 등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사건에 대해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되 공표하지는 않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차명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사업

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사

회적 신용점수는 일반적인 기업규제가 되어서는 곤란하며 법적 규제만 회피하

려는 일부 악의적인 기업이나 사업자를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차등적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로 긍정적으

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적 신용점수 관리방안을 기업 차원에 적용

∙ 관련 기업 정보를 중앙집중식으로 관리

∙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라 일부 악의적 사업자 제재에 초점

∙ 기업 지원혜택 및 규제의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기준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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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관련 기존 정책의 개관

광의의 ESG 개념의 포괄성을 고려할 때, 모든 정부정책은 ESG와 관련된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재설계를 위해서는 주요 정책별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별 구분과 연관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핵심정책 위주로 국

가전략 차원에서 통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은 K-SDGs 및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도 23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적 이슈들에 대한 정책체계

를 자문하거나 심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가 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산하 위원회도 500개 이상 운영되는

데, 대표적으로 환경부 산하에서 K-SDGs를 관장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다.

가. K-SDGs

먼저 K-SDGs는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국가전략과 가장 유사한 정책체계

로서 UN-SDGs 논의에 부응하여 2018년 수립되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

이라는 개념은 국내외적으로 이전부터 활발히 논의되고 있었다. 1992년 6월 

「리우선언」 이후 UN은 의제21(Agenda21)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위하

여 각 국가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The 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설치를 권고하였고, 1999년 4월 국내에서도 시

민단체, 언론, 학계, 경제계 등 각계각층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기구 설

치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0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

회를 출범하였고,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2008년 2월

부터 시행하였다. 이후 법규 개정 등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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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되었으며, 2006년 「제1차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1~10)」

을 수립한 이래, 현재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40)」이 수립되어 

있다. K-SDGs는 UN-SDGs 개념에 대응하여 다음 [그림 7-1] 및 [그림 7-2]

와 같이 17개 목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119개 세부

목표 및 236개 지표가 설정되어 정부기관과 지자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

관계자그룹 등 다양한 집단에서 관리 및 실천되고 있다. 전체 지표 가운데 57%

는 UN-SDGs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글로벌 지표와 국가특화형 지표가 균

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그림 7-1. K-SDGs 비전과 전략, 목표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제1부,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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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판 뉴딜정책

최근 저성장 추세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및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불경기

를 극복하고 경제구조를 일대 전환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기 위하여 한

국판 뉴딜정책이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

화 3대 분야에 대해 다음 10대 대표과제를 추진 중이다.

∙ 데이터 댐

∙ 지능형(AI) 정부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그린 스마트 스쿨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에너지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한국판 뉴딜정책 전반적으로, 특히 그린 뉴딜정책의 경우 방향성 및 정책영

역에서 상당부분 지속가능발전목표나 ESG 논의와 그 내용이 중복될 뿐만 아니

라, 특히 디지털뉴딜의 경우에는 ESG 정책의 실현 수단을 확장해 준다는 측면

에서 반드시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편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23개 설치되어 주요한 국가전략적 이슈에 대해 

자문과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경우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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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안을 발표하면서 함께 

출범되었고, 동년 8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였다. 2004년 1월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 동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동년 7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 한편 2010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개편하였으나, 2018년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다시 개

편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워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34명 

이내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부총리 2인을 포함하여 각 부 장관과 지방자치

법상 협의체 대표자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

고 위촉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관련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200명 이내로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 및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산하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 설치되어 있다(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조직체계와 정책비전은 [그림 7-3]과 [그림 7-4]의 내용 참고).

운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현 정부 들어 2021년 5월 26일 34차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27회, 이명박 정부에서 49회 각각 

개최된 바 있다. 2019년 1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2) 문건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발간되었으며, 특징적인 

내용으로 중앙정부 주도 방식으로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지방소멸 등 당면

한 국가적 과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 주도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고 역설하였다. 계획의 개요에도 이를 반영하여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

획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가치를 분권, 포용, 혁신을 반영ㆍ구현하는 것

으로 하고, 분권 측면에서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포용 측면

에서 국가균형발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하고, 혁신 측면에서 지역 주도의 자

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그림 7-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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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조직체계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검색일: 2021. 7. 10).

그림 7-4.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가치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비전과 가치」(검색일: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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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특징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p. 2.

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또 다른 주요 위원회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다.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책 마련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동년 10월 대통령직속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인구고령사회

대책팀’을 설치ㆍ운영하였고 2004년 2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

회로 개편하였다. 2005년 5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동 법을 

근거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ㆍ고

령사회 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 이때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이 처음 마련된 이후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21~ 

2025)이 수립되었으며, 정책체계는 [그림 7-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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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목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추진

전략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 신중년의 품격 있고 활기찬 일ㆍ사회참여

󰊱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 지역상생 기반 구축

󰊵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추진

체계

󰊱 연도별 중앙부처·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 중앙·지자체 인구문제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 등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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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행정기관 위원회의 통합관리

표 7-1.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연도 총계
소속 성격

대통령 총리 부처 행정 심의

1997 380 10 23 347 23 357

1998 383 13 26 344 29 354

1999 319 16 28 275 29 290

2000 352 18 31 303 32 320

2001 366 18 32 316 33 333

2002 364 18 34 312 35 329

2003 368 17 35 316 35 333

2004 358 23 44 291 42 316

2005 381 25 47 309 42 339

2006 403 28 50 325 44 359

2007 416 28 52 332 44 372

2008. 2. 28. 579 30 69 480 44 535

2008. 2. 29. 567 17 67 483 39 528

2008. 5. 573 17 67 489 39 534

2009. 8. 461 21 57 383 42 419

2010. 6. 431 20 53 358 40 391

2011. 6. 499 18 56 425 34 465

2012. 6. 505 20 55 430 36 469

2013. 2. 24. 530 21 58 451 37 493

2013. 3. 23. 534 15 60 459 37 497

2013. 6. 536 17 60 459 37 499

2014. 6. 537 17 65 455 38 499

2015. 6. 549 17 65 467 37 512

2016. 6. 554 17 62 475 36 518

2017. 5. 9. 558 17 59 482 36 522

2017. 6. 556 18 59 479 38 518

2018. 6. 558 19 56 483 37 521

2019. 6. 574 22 56 496 40 534

2020. 6. 583 23 59 503 43 542

자료: 행정안전부, 2019년과 2020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정보를 통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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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다양한 행정기관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표 7-1과 

표 7-2 참고), 사회의 복잡성 증대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이명

박 정부 들어 규제완화를 강조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 2020년 6월 기준 총 583개 행정기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

다. 향후 이들 위원회의 기능이나 조직의 중복해소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표 7-2. 대통령 소속 위원회 현황(2020년 6월 말 기준)

구분 위원회명

행정위원회

(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

자문위원회

(20)

∙ 4차산업혁명위원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국가물관리위원회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국가우주위원회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 일자리위원회

∙ 자치분권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자료: 행정안전부(2020),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p. 7.

ESG 국가전략을 고려한다면, 현재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의 정책체계도 참

고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지역혁신체제(RIS: Regional Development 

arid 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 및 소득주도성장에 

이어 한국판 뉴딜정책까지 정부마다 각자의 정책 어젠다를 기획한 바 있다(그

림 7-7 참고). 정부마다 이전 정부의 정책체계를 참고하여 새로운 정책 프로그

램을 다수 선보였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정책체계 유산을 연속적으로 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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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혁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럼에

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 국가균형발전, 저출산고령사회 등 주

요 정책이슈 분야에서 기본계획들이 시기마다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발표되는 

점은 고무적인 행태라고 하겠다.

그림 7-7.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체계

자료: 임형백(2020), 「문재인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가능한가?」, p. 40.

2. 기존 정책체계의 개선 방향

앞서 설명한 기존의 정책체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 논

의와 대체적으로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 시류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많은 정책 이슈를 개별 위원회나 부처별 정책만으

로 처리한다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상호 구축 내지 상충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통합적 설계 및 실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무총리

실 산하에도 59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로 행정협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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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보다 통합적인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본

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기존 정책들을 폐기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논의를 시작

하려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정책체계를 ESG 국가전략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정책들의 중복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개별 정책들을 

모듈화하고 분류기호 내지 분류명 태그(tag)를 부여하는 등 정책 분류체계

(taxonomy)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책 현황 정보를 쉽게 검색하

고 전체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정책이 다양한 

정책기획과 연관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별도의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기 

전에 먼저 기존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들 사이의 보완 

및 상충효과를 미리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정책 분

류체계는 최상위 국가전략에 근거해야 하고, ESG 국가전략이 그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대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도 일관성을 유

지해야 할 것이다. ESG 개념은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작동하기에 충분한 근본

적인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정책설계에 필요한 구체성을 충

분히 가지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국가전략 대안으로는 K-SDGs 정책체계가 있다고 판단된

다. K-SDGs 체계를 ESG 관점에서 분류체계를 보완하고 다른 정책체계들과 

연관성 및 통일성을 추구한다면 훌륭한 국가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K-SDGs 목표들은 한국적 상황을 많이 반영하지만, 기본적으로 UN-SDGs 개

념 체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

회적 이슈들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SDGs 개념 자

체가 목표성 개념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지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국가전략은 보다 거대담론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문제해결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전략은 현실에서 일반적

으로 공감되는 문제의식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분명히 공유하고 그 해결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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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동체적 고민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체계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결국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

상일 것이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와 괸련하여 현재 국제적으로는 OECD

가 발표하는 BLI(better life index)가 있어 회원국별로 지표를 산출하며 웹페

이지를 통해 회원국별, 그리고 회원국 간 시각적 비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

다.168) 한국은 2020년 지표의 경우 주거, 시민참여, 교육, 직업, 치안에서 평

균 이상이지만 소득, 삶의 만족, 환경, 건강, 공동체, 일과 삶의 균형에서 평균 

이하를 기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5.9점으로 OECD 평균 6.5점을 하회하였다

(그림 7-8 참고).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통계청에서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삶의 

질 지표’는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지수값 변화

를 통해 매년 전기대비 개선 및 악화 여부를 알려준다(그림 7-9 참고). 이 부분

도 일부 K-SDGs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본 보고서는 삶의 질 지표를 K-SDGs 체계의 

부분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한편 기존 정책체계가 주로 제시하는 ‘목표’들을 설정한 보다 근본적인 취지

와 사회적 ‘문제’ 또는 ‘위험’에 대해 ESG 국가전략 관점에서 다시 분류하고 상

호연관성을 통합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목표는 문제 해

결을 위한 수단이므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반드시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것

은 아니다.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을 수도 있고, 다른 목표들과 동시적으로 충족

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목표를 성취하는 동안 문제

의 성격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 문제는 추상

적 성격이 강하므로 인식과 평가에서 구체성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체

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 내지 ‘위

168) OECD, Better Life Index,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검색일: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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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가칭 K-Risks Matrix로 구성한 다음 K-SDGs를 그 해결방안의 주요한 

부분집합으로 포함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K-Risks Matrix는 기본적

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협요소들의 가능성(likelihood)과 충격성(impact)

을 도식화하는 개념으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글로

벌 리스크 리포트(Global Risk Report)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

다. 참고로 [그림 7-10]과 [그림 7-11]은 2020년 WEF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

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7-8. OECD BLI(better life index) 2020

한국: 5.9점

OECD 평균: 6.5점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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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국민 삶의 질 지표 추세(2020년 12월 말 기준)

자료: 통계청(2021) 및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 발간 통계청 보도자료(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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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글로벌 리스크 요인 가능성 및 충격성 순위

자료: WEF(2021), “Global Risk Report 2021,” p. 12.

그림 7-11. 글로벌 리스크 지형도(Global Risk Landscape)

자료: WEF(2021), “Global Risk Report 2021,”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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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체계 재설계 방안의 예시

가. 국가전략적 위험요소 분류의 예시

본 보고서는 기존의 정책체계들이 대부분 사회적 문제들을 잘 파악하며 적

절한 목표들을 설정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개벌적인 정책들과 사회적 문제

해결의 연관성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질적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필요조건으로 ESG 관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주요 문제 내지 위

험들을 ESG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러한 위험 범주별로 기존 정책목표들을 맵핑

(mapping)시키고 상호 연결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E’, 즉 환경과 에

너지 측면의 위험요소 및 그 관리방안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물질 관리

  - 환경오염 영향이 크고 공중보건에 위협적인 물질의 생산/유통/소비/재

활용/폐기 과정의 관리

  - 식량 및 약품의 생산/유통/광고/소비/폐기 과정의 안전성 및 지속가능

성 관리

  - 친환경 인증 등급제, 광고 규제, 유해성 관리제도 등을 정비

∙ 에너지 관리

  - 에너지 생산 및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효

율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의 설계

  - 특별히 국내외적으로 주된 에너지 소비 형태가 전기화되는 상황의 선제

적 대응 및 관리

∙ 자연환경 관리

  -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을 적극적으로 관리

  - 주요 자연환경의 보전/복구/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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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한 관광과 여가활동을 위한 자연환경 활용 및 규제

다음으로 ‘S’, 즉 사회적 측면의 핵심 이슈는 사회적(이념, 계층, 세대, 지역, 

젠더 등)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며 주요 위험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자산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한 계층 고착화 심화 문제

∙ 저출산 고령화(인구절벽)

∙ 지역불균형 및 지방소멸

∙ 주택가격 급등 및 서민의 주거불안정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

∙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사건의 관리 및 사용자 책임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

∙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시장의 정비

∙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교육의 강화

∙ 전염병 등 공중보건 긴급상황 대응 전략의 수립

다음으로 ‘G’, 즉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요 위험요소 및 그 관리방안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단 여기서 지배구조 개념은 기업지배구조를 포괄하여 정치 및 사

회적 지배구조로 확장된 개념이다.

∙ 정치 및 정책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인력, 예산, 사업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

  - 부정부패 처벌의 합리적 강화(내부고발자 제도, 김영란법 등 활성화)

  - 사회집단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정치적 과정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정책

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시장시스템의 지속가능성

  - 불공정 거래 행위, 특히 근래에 일감 몰아주기나 신기술을 이용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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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사업자의 독과점 및 사실상 지배력 강화 문제에 대응

  - 기업의 지배권 구조를 점검하고 연기금 등이 사회의 보편적 투자자

(universal investors)로서 기업경영에 합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을 지원하는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 사회적 관계성 전반의 지속가능성 

  - 학교, 직장, 일상적 거래 및 생활환경에서 개인들의 인격권 강화(갑질, 

성희롱, 따돌림 문제 등)

  -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청소년, 노인, 사회적 약자 등을 주

요 목표로 삼는 신종 범죄 및 폐해에 대한 신속한 법적ㆍ정책적 대응 체

제 수립

표 7-3. 주요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처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유형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유형

국토부

항공기 사고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항공운송 마비 저수지 사고

항행 안전시설 장애
복지부

감염병

고속철도 보건의료

지하철
해수부

해양 선박사고

다중밀집시설 붕괴 대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도로터널 사고
문체부 공연장ㆍ경기장 안전사고

육상화물운송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사고
원안위(산업부)

원전안전

식용수 인접국가 방사능

대규모 수질오염 고용부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미세먼지 해양경찰청 해양 유도선

산업부

가스 수급 및 누출사고
국토부(행안부) 공동구

전력 사고

원유 수급 산림청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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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3. 계속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유형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유형

행안부

지역 축제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내수면 유ㆍ도선 사고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 사고

정부중요시설 사고 금융위 금융 전산 사고

과기정통부

정보통신 사고
환경부(산업부) 댐붕괴

GPS 전파 혼신

인공우주물체 추락ㆍ충돌 법무부 교정시설 재난

소방청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산림청/복지부/

환경부
접경지역

위험물 사고

자료: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20. 12), p. 12.

참고로 한국의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설립되어 국가의 자연 및 안전재

난의 과학적 대응을 도모하고 있다. 법제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재해구호법」과 재난 유형별 법령들이 마련되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재난을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169)

으로 구별하며, 그밖에 해외재난, 재난관리, 안전관리, 긴급구조, 재난관리정

보, 재난안전의무보험 등 관련 개념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

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토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재난 및 안전관리 사항들

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 [표 7-3]과 같이 주요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국가의 총체

적이고 전략적인 위험관리체제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위험사건들에 관한 

대응 매뉴얼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국가전략적 관점에

서 국가 공동체가 직면하는 핵심적인 위험 사항을 분류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

안에 초점을 맞추어 이하 논의를 진행한다.

169) 동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 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 ...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 감염병 ... 가축전염병의 확산, ... 미세먼지 등으로 인

한 피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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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서 나열한 이러한 주요 정책 위험요소들을 큰 범주로 분류하고, 현

재 세분화된 위원회 활동을 이들 범주에 맞추어 통합하거나 하위 위원회로 재

구성한다면 정책적 통합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범주별로 

개별 부처별로 책임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정책연관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조정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본 보고서는 이를 위

해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부처별로 정기적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 ESG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취합해 국가 ESG 전략보고

서를 매 기간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별 정책들을 모듈화하여 

관리하고, 추진체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호 연동 및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특별히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도한 규제나 맹목적인 규제완화

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가능한 한 제도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안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무가 및 이해관계자의 현장경험과 

전문가들의 식견과 정보가 동시적으로 필요하다. 현재도 주요 현안에 대해 정

책 공청회와 토론회 및 공모전 등이 활발히 개최되는데, 이를 좀더 활성화할 필

요가 있다. 특히 관련 정보나 통계자료를 상시적으로 적극 공개함으로써 연구

자들이 일상적으로 사회적 현안에 관련된 연구활동을 더 많이 수행하도록 하

고, 시민단체 등에서 정책 평가 및 비판을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에도 노동패널자료 등을 활용한 연구활동을 지

원하는데, 자료의 보안이나 전유성 등의 문제로 시기를 정해 신청 연구자에 한

해 자료를 제공하고 결과물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를 개선하여 

누구나 상시적으로 결과물 의무나 다른 제약 없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기 어렵다면, 특정 분석 요구에 대해 결과

물을 제공해 주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사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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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자료 형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해 연구자가 특정한 분석 코드를 제출하면 

그 코드를 실행한 결과물을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

한 방식을 통해 자료의 전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반 연구자들이 상시적으로 손

쉽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나 관련 공무원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공모전을 더욱 활성화하고 정기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금

이나 입상 특혜를 대폭 확대하고 정기화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취합하여 정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 혁신

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함으로써 사후적인 문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그러한 참여과정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정치참여 활동을 고양할 수 있다.

한편 본질적으로 이해관계 갈등이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만으

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충분한 정보취합과 관계자 의견 청취 과

정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 결국은 정치적 협상과 리더의 결단을 통

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부정부패 없이 공정한 절차를 진행한 이

후 내려진 정치적ㆍ정책적 결단에 대해서는 향후 그 결과에 대해 담당자의 법

적 책임성을 면제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사회적 비난을 자제하는 문화적 성숙

도 필요할 것이다.

나. 통합적 정책설계의 예: 국가균형발전정책

여기서는 앞서 논의한 국가 차원의 위험요소 가운데 특별히 사회적 위험들

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된다고 판단되는 지역불균형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예

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가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존속되어 오면서 관련 정책들을 심의 및 자문하고 있

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결과 면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는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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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감소했지만 경기ㆍ인천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본(34.8%), 영국

(20.9%), 프랑스(18.2%), 독일(7.4%) 등 주요 선진국의 수도권 인구 비율과 비

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역총생산(GRDP), 지역내총소득(GRNI), 연

구개발비 등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하며, 100대 기업 본사 90%, 신용카드 

사용액 72%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반면 수도권 출산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수도권의 국가 경제 기여도도 하락하고, 비수도권 시ㆍ군ㆍ구 소멸 위

기 지역은 증가하고 있다.170)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가장 큰 자원을 동원하여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은 한국판 뉴딜정책인데 이는 상황적으로 매우 시기적절

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실천된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 및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반드시 국가 공동체의 지속가능

발전 관점에서, 특히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실천되어야만 향후 부작용이 최소

화될 것이다.

한편 [그림 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지역이 주도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전략적 표현으로 판단된다. 보고서 취지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정책적 효과를 

내기 어렵고 지역의 강력한 자활의지가 함께 결합되어야만 한다는 뜻으로 유추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특성상 지역적 요구들이 상충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공항 이전 사례 등을 보더라도 이러한 일은 당사자들의 협

상만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으며, 반드시 리더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요한 사안

들에 대해 과감한 선택을 결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연히 리더의 선택 이전

에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절충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

하다. 다만 많은 경우, 특히 중요한 결정적인 사안일수록, 절충이 쉽지 않고 절

충하는 경우 정책의 효과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종적

으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170) 「지역 균형발전, 톱다운 아닌 보텀업 방식 되어야 성공한다」(2021. 3.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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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 구체적인 예로 거점 지역을 너무 많이 선정한 문제가 있다. 그동안 

결코 적지 않은 수의 부처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였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지역에 분산되어 집중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지역들의 정치적 

요구들을 수용한 절충적 결과로, 한정된 자원을 분산하여 사용함으로써 정책 

효과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치적 리더들의 결단을 통해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

이다. 더구나 대다수 지역에 자원을 분산 지원한다면 지역의 자활 의지를 유인

하는 효과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라도 

전략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소수의 지역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하다.

한편 이전한 기관의 직원들이 많은 경우 정주 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대

개 교육과 의료와 문화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된다. 집중화 효과가 가

능한 인구적 특성을 산정하고 그러한 인구집단이 정주할 수 있도록 대규모로 

시장형 공공임대주택171)을 공급하고 적정 수준의 교육, 의료, 문화 서비스 인

프라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주요 인프라 제도를 효율적으로 증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와 국립의료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병원의 경우 시설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확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 인력 역시 정주 환경이 좋은 지역에 집중되어 

선순환 또는 악순환 효과가 매우 크므로 이들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초기에 전

폭적인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를 전폭 지원하는 방안은 우선 부설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야간이나 주말 및 방학 동안 어학이나 과학, 그리고 평생교육 

171) 본 보고서에서 시장형 공공임대주택이란 고품질 주택을 시장가격에 비교적 단기간 공공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장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전세 주택과 동일한 성격의 임대주택을 공적으로 공급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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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학의 

수익성 역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독신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지역거점 시설이나 학교 등과 교통

으로 연결하기 쉬운 입지에 대규모로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국립대

학교의 공대와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성된 전문인력들이 지역 내의 기관이나 기업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

록 하고 의대생 등이 특정한 장학제도 등을 이용한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취업하는 제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의료

원의 전문인력들도 혜택을 크게 확대하고 특히 국내외 연수제도 등을 통해 전

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편 국가장학재단은 

2020년 기준 104만 명에게 3.4조 원을 지원하고, 60만 명에게 1.8조 원을 

1.7% 금리로 학자금 대출하였다.172) 이러한 국가장학 지원제도는 반값 등록

금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대체로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향후 지역과 전공에 따라 크게 차등하여 지원하는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수도권 및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

감하고 지방국립대학교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전폭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한편 지역 거점 도시 이외의 지역은 대체로 농축어업이나 관광업에 의존하

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나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궁극적으로 인구와 자

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은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역 거점의 집중화 효과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수를 

늘리고 대도시 집중화 속도를 늦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ESG 관점에서 인구대비 환경오염 강도나 그 비율이 가장 심각한 산업이 농축

어업 및 관광업이 될 수 있다. 농축어업이나 관광산업의 경우 생산물이나 산출

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친환경적으

17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검색일: 2021. 7. 18)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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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산되고 관리될 필요성이 더욱 큰 것이다. 향후 보다 실효성 높은 환경규제 

및 감독방안뿐만 아니라, 또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농축어업 및 관광업 종사자

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의 거주민들에게도 교육, 의료, 물류 등의 보편적 서비스

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규모의 경제 등의 요인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

시와 대도시 지역을 보편적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계층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하는 소도시 지역이나 교육기관 기숙사나 보건

소 체계 등을 보다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근래

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수업이나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해 관련 규

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시골 지역의 응급차나 응급 헬

기 이용제도도 보다 유인적합하도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비하여 지나치

게 방만하거나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한편, 소외 지역이나 서

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지역 인구 감

소로 버스노선이 폐지되자 해당 지자체가 내놓은 교통복지 정책으로 ‘100원 

택시’ 제도가 있다. 수익성이 감소한 지역 버스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보조금을 택시이용 보조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재정 및 이용자 편의성 모두 향상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의 논의들을 나열한 것

은 목적지향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

으로 설계하고 동시적으로 실행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개별 정책들이 

부분적인 범위로 실행된다면 시너지 효과와 임계수준을 넘어서는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7-12]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관된 정책

들을 예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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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2.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연관 정책들(예시)

K-SDGs

친환경 농·축·어·관광업
규제 및 지원의 강화

거점 지역의 선택과 집중

저출산 고령사회

지역 의료체계 정비
국립의료원과 보건소

한국형 뉴딜정책

지역거점 국립대 지원
 지역 대학의 통합
 공대 의대 지원
 학생, 독신자 기숙사
 평생교육사업 지원

국가균형발전 전략

정주 환경 정비
주거, 교육, 의료, 문화

…

…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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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적으로 투자, 경영,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논의가 활발

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ESG 경영이 공식화되고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 관련 정보공시가 일반화되고 있다. 금융투자 측면에서도 

대형 투자회사 등을 중심으로 ESG 투자전략을 공포하고 다수의 표준들이 제안

되는 실정이다.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 역시 관련 정보 공개 등 규율체계를 마련 

중이며 점차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ESG 동향 및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ESG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경우 정부 부처나 위원회 등에서 ESG 관련 정책들이 다양한 형태로 

마련되고 있으며, K-SDGs와 한국형 뉴딜정책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주

요 정책들 가운데 일부는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면이 있으며, 본질적으로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이나 정책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

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좀더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양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취도를 측정하는 방식으

로 정책이 운영되는데, 향후 질적 측면까지 고려되도록 문제의식 및 위험요소 

파악을 강조하고 목적지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공동체

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추구하는 ESG 가치체계가 국가 전반의 포용적 제도로 

정착되고 국정운영의 궁극적인 가치체계로 작동하여야 할 것이다.

ESG 가치체계가 국가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수나 

진보의 이념적 편견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장의 적절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즉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라는 양 극단적 관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 사이의 상대적 우위를 고려한 역할분담 방안을 전략

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SG 규율체계가 금융시장과 기업경영과 

시민문화 속에서 효과적으로 작동 가능한 부분은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긍

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가 주

도적으로 개입하여 대체 또는 보완할 뿐만 아니라 민간과 정부의 다양한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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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먼저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ESG 활동

의 개념을 정의하고, 녹색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여 금융시장을 통해

서 ESG 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ESG 관련 공시제도 수립을 촉진하고, 법제적인 뒷받침을 통하

여 ESG 관련 공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ESG 관련 정보환경을 개선하여야 한

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이 ESG 활동을 적절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설계하는 것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특히 벌써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관련 평가 프로그램 및 지표 산출사업들

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감독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

로 다양한 평가지표들이 각기 제안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개념적 측면에서 상호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서로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은 수준

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 공통으로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

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SG 평가는 원칙적으로 객관성이 높고 낮은 영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객관성이 높은, 예를 들어 부정적 요소를 평가하는 경우 등은 정부의 규제와 감

독 등을 이용하여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대로 객관성

이 낮은, 예를 들어 긍정적 요소를 평가하는 경우 등은 시장의 자율과 경쟁원리

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정

책은 시장참가자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기초 수준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지

를 점검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질적 평가가 필요한 주요 정보

들을 적절히 공시하거나 평가기관 등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

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기관투자자와 비교하여 ESG 경영의 필요성은 동

일하지만 실천역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등의 지원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 먼저 실태조사와 기업 유형별 ESG 경영진단 및 정보제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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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특히 현재 부처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관련 정책들과의 연계성에 대해 자

문하고 사내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온라인 교육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 제도 등을 통해 재정사업, 조

달사업, 금융세제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ESG 경영 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산업생태계 내의 협

업 과정에서 ESG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적절한 평가 및 유인제공 등을 통해 동반성장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SG 관련 국가정책들은 상이한데, 유럽연합(EU)이 ESG 정책의 확산과 제

도화에 가장 적극적이다. 한국형 ESG 인프라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진적 ESG 제도의 기준으로서 EU가 제정한 규정이나 원칙들에 대

한 심도 있는 이해와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EU의 기업 공급망 실사 규제와 

관련하여 EU 수출 대기업 공급망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적 생태계가 정립되는 새로

운 기회가 되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ESG 관련 국가정책 중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정

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산, 국가안보와 외교정

책 차원에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방안 구축, 기후변화의 금융위험 측정과 평가, 

그리고 이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정책의 마련,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제도 도

입과 ESG 요소를 포함한 비재무적 위험과의 연계정책 등이다.

일본의 ESG 관련 국가정책 중에서는 사회적 가치(S) 창출과 관련된 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기업의 다양성 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다양

성 가이드라인’, 다양성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

다. 또한 임직원들의 건강관리를 경영전략 측면에서 실천하는 ‘건강경영’을 국

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제도’나 상장기업 중 건강

경영 종목 선정과 같은 제도도 참고할 만한 ESG 정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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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구축한 사회신용평가시스템의 경우 기업에 대한 사회평가 부분은 공

익적 차원에서 그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탈세나 사회적 물의를 일

으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정부의 민간 지원정책이나 

규제정책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있다. 중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 단속 등 

독점 금지를 통한 진입장벽 제거나 교육 형평성 확대를 위한 조처 등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사회자산펀드 조성 

등도 참고할 만한 정책으로 보인다.

인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에 의무화한 국가이

다. CSR 지출의무 불이행 시 회사와 관련 임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보다는 기업의 ESG 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여부

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과 공시를 통해 평가받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보

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OECD 회의에서 최저 법인세율 도입이 합의되었으며 조세 관련 공시는 점

점 강화되는 추세인데, 이는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

는 ESG 경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조세 투명성을 높

여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역외 납

세 정보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책을 ESG 차원에

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ESG 논의는 대부분 투자와 경영 측면에서 E와 G 개념이 많이 강조되

고 S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국가전략 측면에서는 S 개념

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대한 영향력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

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 내지 위험요소들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들을 

전략적으로 평가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각 부처나 위원회 등

에서 각각 수행되는 정책들의 상호관계를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조정 및 통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경우, 현재는 배정된 자원을 

지역별로 선심성으로 배분하는 등 인기영합적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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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 간ㆍ세대 간 공정성을 훼손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경제적 원리에 따라 핵심 지역을 

소수 선정하여 주택과 교육, 의료와 문화적 지원이 결합된 패키지 형태로 지속

가능한 방식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지역에 젊고 유능한 인력

들이 다수 거주하도록 유인하고, 그러한 인력들이 필요한 기업들이 다수 지역

에 입주하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한다. 또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와 업계가 연합하여 친환경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

여 국민 전체의 여가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들을 지원하는 지역자산기금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활을 적극 유인하고 성공의 과실을 지역구성원들과 보다 

더 많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전략적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반드시 요구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리더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바

이오 뉴딜정책의 적기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시장자율로만 진행

된다면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 및 가속화할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국가균형

발전 전략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체계를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책 이슈들을 위험 범주로 분류하고, 세분화된 위원회 조직을 이들 

범주에 맞추어 통합하거나 하위 위원회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 정책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조정을 기획하

고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수시로 주요 

사안에 대해 ESG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 및 취합하여 정기

적으로 국가 ESG 전략보고서를 매 기간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

저 개별 정책들을 모듈화하여 관리하고, 추진체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호 연

동 및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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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ESG 국가전략의 체계

ESG
국가전략

ESG 분야

E: 환경

S: 사회

G: 지배구조

ESG 실천

ESG 정책

ESG 경영

ESG 투자

ESG 소비

협력 플랫폼

ESG 제도

ESG 정보체계

분류체계

통계

회계

공시

평가

ESG 정책체계

분류체계

모듈화

통합/조정

비전: 국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

목적: (정부와 시장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문제의 효율적 해결글로벌 ESG 공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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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SG Trends and the Strategic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Sang Buhm Hahn, Sehoon Kwon, and  Sanggyun Yim

Recently, ESG(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concerns 

are rapidly growing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various fields such as investments, management, consumers, and 

government policies. Beyond the concept of investment criteria or 

policy instruments, ESG can be defined as a value system for 

sustainable prosperity of the human community. ESG issues are 

rapidly becoming impending socioeconomic risk factors, but it is 

also being actively researched and implemented as an opportunity 

and solution in a variety of fields.

The current popularity of ESG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the 

role-sharing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demands have altered as existing 

socioeconomic problems have accumulated. And the technologies 

that could be used to solve problems advanced quickly. As a result, 

not only has the nature of the problem in each industry changed 

dramatically but so has the relative superiority of efficiency 

between the market and the state. In the role-sharing of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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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state, there are wide spectra between mutually exclusive 

extremes of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Shareholder capitalism has not been able to adequately respond 

to various side effects that damage the natural environment and 

social community in the process of pursuing economic growth. In 

the early 1980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egan address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which current economic development 

does not jeopardize future generations’ economic prosperity. 

Concerns about sustainability began with environmental issues and 

grew to include human rights and social ideals. It has been 

summed up as the ESG concept in recent years, which 

encompasses three aspects: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We present examples of companies that are following an ESG 

approach. Many businesses are spearheading ESG initiatives, and 

their patterns vary. Some companies, such as Patagonia, have been 

doing ESG activities consistently since the beginning. In some 

cases, such as with Unilever, ESG difficulties are represented in 

existing business practices, but corporations like Schneider 

Electric, CLP Group, and Oersted have entirely rebuilt their 

businesses, eliminating certain existing businesses and launching 

new ones that are compatible with ESG ideals. ESG is also 

attracting a lot of attention from Korean businesse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challenges. Given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where controlling owners frequently exercise 

management rights, corporate governance challeng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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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ed to represent both a threat and an opportunity for the 

Korean firms.

National ESG strategies are also required, in addition to business 

ESG plans. The notion of “market failure” serves as a justification for 

national policy intervention in general. Many initiatives, however,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or are ineffective, as the term 

“government failure” implies. Market and government roles should 

be linked on the basis of efficiency. Not a binary distinction of 

“market or government,” but new frameworks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sought. 

Referring to the remarkable ICT developments such as AI and big 

data, cutting-edge financial instruments, and various organizational/ 

management techniques, it is necessary to readjust the existing 

government policy intervention area and redesign the method 

innovatively.

Carbon taxes and minimum corporate tax rate regulations are 

two contemporary international ESG concerns that have been 

explored. Korea has evolved in terms of economic size and 

technological level, but still remains developing status with the 

environmental and energy challenges. As a result, we should create 

phased implementation schemes and support systems for the 

significantly and abruptly burdened industries and SMEs, while 

active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ESG talks and reforming 

associated institutional structures.

We also present policy examples from a variety of countries on 

ESG challenges. The European Union (EU) has taken the lea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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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ng ESG regulations such as green taxonomy, sustainable 

financial disclosur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responsibilities of business 

supply chains, and carbon taxes. The U.S. Biden administration 

drafted state goals closely related to ESG, such as restoring 

democracy and strengthening human rights, digital innovation, 

regional development, resolving educational inequality, diversity 

and equality, and expanding corporate transparency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In Japan, diversity guidelines and health 

management strategies are notable. Individuals and enterprises’ 

social credit in China are assessed at the national level. This 

summer, the Chinese government formally unveiled the slogan 

“Common Prosperity.” Chinese ESG initiatives, such as outlawing 

monopolies, cracking down on giant platform businesses, and 

expanding educational equity, are also noteworthy. Indi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required by law, and non-compliance with CSR expenditure 

obligations can result in criminal penalties for firms and their 

leaders. Meanwhile, the OECD announced on October 8, 2021, that 

136 countries and jurisdictions have agreed that certain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will be subject to a minimum 15% 

tax rate, effective from 2023. Korea also has to develop policies to 

improve tax transparenc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and business management ESG infrastructures are 

also critical. This necessitates an adequate division of the role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e need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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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for ESG financing, which necessitates an ESG disclosure 

system and a green taxonomy to determine whether it belongs 

under the ESG category. Many private agencies have started 

offering ESG rating services in recent years, but their rating 

methods are vastly different, and the results are under-correlated 

with each other. There are also worries that foreign agencies’ ESG 

assessments do not fully represent Korean-specific circumstances. 

It might not be a good idea for the government to conduct ESG 

evaluations directly because it could weaken market discipline.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should appropriately oversee 

the ESG rating system’s entire structure.

We discuss how to establish and implement ESG policies in 

Korea in a strategic fashion. K-SDGs and the Korean New Deal are 

two of the most common ESG policies now in use. In addition, 23 

Presidential Committees have been established to advise and 

deliberate on the national policy agenda, including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Committee and the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Committee. In addition to the Prime Minister 

and ministries, there are around 500 committees. This policy 

approach appears to be in line with ESG trends that are now 

gaining traction around the world. However, because overlapping 

policy implementation by separate committees or ministries can 

lead to inefficiency and conflicts of interest, it is vital to examine 

integrated policy design and action plans.

We recommend that the National ESG Committee, ESG reports 

from each ministry, and national ESG strategy repor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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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To begin, we need a policy classification system, such 

as modularizing individual policies, to effectively control and 

manage policy duplication. This system should be based on the 

ESG national plan and be as consistent as feasible with the green 

categorization system (K-taxonomy). From an ESG viewpoint, it is 

vital to identify major problems and hazards affecting our society, 

as well as to map existing policy goals for each risk category. We 

propose that social “issues” or “risks” be organized into the K-Risk 

Matrix, with K-SDGs as a primary subset of solutions. The K-Risk 

Matrix is a diagram that depicts the “likelihood” and “impact” of 

threats to Korean society, and it may be created using information 

from the World Economic Forum’s Global Risk Report.

As an action plan, we must first define and taxonomize ESG 

activities and then construct ESG information infrastructures such 

as accounting and disclosure systems. ESG rating agencies, in 

particular, should be prepared with suitable regulations and 

supervisory processes. These ESG policy objectives should attempt 

to promote fair and efficient market competition and give a 

solution to both market and governmen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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